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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문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 중의 하나이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 및 정신의 완전성을 파괴하며 고문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 및 그
가 속한 공동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아직도 지구상에서 고문의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지리
적·사상적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국제적·지역적 및 국내
적 수준에서 이러한 고문관행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
속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 차원에서 고문방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여 
그것이 국내적 실현제도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고문방지 또는 금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성공 못지않게 국내적 수준에서도 그 목적을 어떻게 보장하고 달성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 십여 년은 고문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간이었다. 고문방지협약이 1984년 
12월 채택이 되었으며,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
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이하 OPCAT)
가 2002년 12월에 채택되고, 2006년 6월 발효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고문과 비
인도적 처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 
현재 OPCAT 당사국은 8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와 외교통상부 등을 중심으로 OPCAT의 가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OPCAT에 가입할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
선 현재 OPCAT 당사국이 80개국임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
려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OPCAT에 가입하더라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이나 비인도
적 처우 등과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 OPCAT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 다수인 보호시설 등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진정건수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OPCAT 가입은 적극적으로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필요성보다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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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최근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있

다. 이 사건으로 지난 해 7월 가해자는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서 복
역 중이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 후에도 군 교도소 내에서 동료들에 대해 폭행
과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 이 사안의 특징은,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부당한 
처우 등이 통상적으로 구금시설 운영·관리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는 달리, 한 
피구금자가 다른 피구금자에 대해 이러한 처우를 행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해 
발생한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내의 인권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권보
호관(옴부즈맨)’ 제도 등이 포함된 ‘군 인권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하
였다.    

구금장소에 대한 예방적 방문제도의 도입은 국제적으로든 또는 국내적으로든 
고문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실효적 방법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국가가 OPCAT
에 당사국이 되면 그만큼 자유를 박탈당한 자를 구금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전 
세계적인 감독제도가 확립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수록 고문 등 불법적인 처우
를 예방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OPCAT가 마련하고 있는 현장방문제도를 통한 국제적 및 국내적 
예방적 감독기능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행상황
을 점검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
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 먼저 OPCAT 제2부(제5조~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UN고문방지소위원회의 제도적 특성과 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후 
OPCAT 제3부(제11조~제16조)에 상술되어 있는 고문방지소위원회의 기능
(mandate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을 그 이론적 토대와 현실적 이
행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의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
다. 그 후 OPCAT 제4부(제17조~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예방기구
(NPMs)의 제도적 특성과 주요기능 및 이행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이 OPCAT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이 현재 80개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OPCAT상의 고문현장 방문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파
악하고 필요한 입법사항을 점검하여 대한민국이 OPCAT의 당사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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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문방지의 역사와 발전

1. 고문방지의 역사와 최근의 발전

주지하다시피 제2차대전 종료후 국제적․지역적 인권보호체제가 비약적으로 발
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체제는 내용면에서 국제적인 기준 설정에 그치지 아니하
고 이러한 기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강구까지도 포함하였
다. 이러한 발전의 양상은 고문금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문금
지는 모든 일반적 인권조약 내에 포함되어 관습국제법, 심지어 강행규범의 일부
로 여겨질 정도로 되었고, 일부 조약은 고문금지를 이행하거나 준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한 주체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
로는 UN을 들 수 있다. UN은 그 설립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고문의 근절
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주된 목표중의 하나로 삼고, 모든 인간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을 채택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고문방지의 사상은 스위스 고문방지위원회(Swiss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 오늘날에는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위원회는 1976년 스위스의 변호사이
자 은행가이면서 인본주의자인 쟝 쟈크 고띠에(Jean-Jacques Gautier)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그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의한 방문제도에서 그 영감
을 얻었다. 그 후 1977년 고띠에에 의해 제네바에서 설립된 이 위원회는 전 세
계의 구금장소들을 검열하는 제도를 확립하였고 그 후에 이러한 제도는 고문방
지협약의 선택의정서 초안의 기초가 되었다. 

이 선택의정서상의 제도의 기본골격은 매우 간단하다. 즉 국가들이 자국의 관
할권내에 있는 장소로서 공적 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자들이 구금되어 있
는 장소에 대해 국제기구가 방문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국제기구가 그 방
문결과에 대한 비밀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들의 처우개선
을 위한 권고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는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는 상황조건에 대해 非司法的인 審査를 함으로써 고문등의 위법행위를 미
리 방지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어떠한 구금장소라도 
검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 고문행위에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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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抑止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금장소에 대한 예방적 방문을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큰 

난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제인권보호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현상인데, 국가
주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방문조사를 수락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진보적이고 개입권이 
강한 검열제도로 비쳐질 수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이러한 OPCAT에 대한 필요한 지지는 확보될 수 없었다. 
그 후 UN의 노력에 의해 1984년 UN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UNCAT”라 함)이 채택되어 고문관행의 근절을 위해 그동안 진행하여 왔던 고문
금지규범 법전화과정을 마무리하였지만, UNCAT는 고문방지와 관련하여 상대적
으로 취약한 측면을 노정시켰다. 이 UNCAT하의 제도는 단지 각국정부가 자발
적으로 제시한 보고서만을 분석하고 토의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이 제도 하에서 
설립된 고문방지위원회도 각국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당해 국가의 교도소를 검열
하기는커녕 그 국가조차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87년에 유럽이사회는 단지 지역적 차원에서이긴 하지만 스위스 고문
방지위원회의 원래의 구상을 실현하여 유럽고문방지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을 채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유럽고문방지위원
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가 설립되었고 이 위원
회는 당사국 정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보고 및 권고 뿐 아니라 국가보고서 및 
각국 정부의 반응을 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다시 UNCAT를 채택한 UN에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2002년 12월 18일 UN총
회에 의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가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OPCAT
는 2003년 2월 4일 UN총회에 의해 서명에 개방되었다. 

OPCAT는 이 의정서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번째 비준서가 UN사무
국장에 기탁된 일자의 30일 후인 2006년 6월 22일에 발효하였다. 현재 80개국
이 OPCAT를 비준 또는 가입하였고 18개국이 서명한 상태에 있으나, 대한민국
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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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고문방지협약상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

(1)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의 주요 내용

UN고문방지협약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협약 제2부(제17조～제24조)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이하 “CAT”또는 “위원회”라 함)1)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특히 제1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CAT는 유엔체제 내에서 채택된 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전문적인 감독기구 중
의 하나이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
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이 
지명한 자 중에서 4년 임기로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들은 선거시 공평
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을 소유한 인사들의 참여가 유용함”3)을 고려하여
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 Committee)의 위원인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것
이 유용함을 고려하여야 한다.4) 이 조문은 양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상반되는 것
을 회피할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초의 스웨덴초안및 국제형사법학회의 초안
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유엔의 경비절감을 위한 목적에서 국제적인 이행감독기관
을 자유권규약위원회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은 유엔법률고문 및 여
러 대표단에 의해 법적으로 근거가 박약하다고 여겨졌다.5)

1) 고문방지위원회의 기원과 구성, 기능, 운영절차 및 활동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 
Byrnes,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in P. Alston (ed.),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Appraisal (1992), pp. 509-546 참조. 

2) 고문방지협약 제17조 제1항.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각각 18인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확인된 공정성”(acknowledged impartiality)라는 관례적인 요건은 고
문방지협약에서는 요구되지 않고 있다.

3) Id.
4) Id., 제17조 제2항.
5) M. E. Tardu,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56 Nordic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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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되는데, 각 당
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사
망, 사직 또는 위원이 더 이상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를 지명하였
던 당사국은 그의 잔여임기동안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전당사국 과반수
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임무를 수
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유엔사무총장이 제공하
는 직원 및 시설을 위한 경비 등 유엔이 부담하는 비용을 유엔에 지불하여야 한
다.6) 결국 당사국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유엔이 아니라 
당사국들이 부담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rule of procedure)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의사정족수
는 위원 6인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7) 위원회의 위원과 제21
조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의 관련조항에 따라 유엔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
제를 향유한다.8) 위원회는 당사국 및 유엔총회에 이 협약에 따른 연례활동보고
서를 제출한다.9)

이러한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위원회는 유엔의 기관은 아니며, 유엔체제 내
에 있는 자율적인 조약기구이다, 이 협약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이 협
약의 초안작성자들은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와는 달리 
위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자율성은 위원회의 위
원에게 상기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하려고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나. 이행감독체제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체제는 2가지 강제적인 조치와 2가지 선택적인 조치를 포
함하고 있다. 전자는 보고서 제출의무의 부과(제19조)와 조사에의 협조(제20조)
로 나누어지며, 후자는 국가간 통보(제21조)와 개인통보(제22조)로 나뉜다.

International Law (1987), pp. 315-316.
6) 고문방지협약, 제17조 제7항 및 제18조 제5항.
7) Id., 제18조 제2항.
8) Id., 제23조.
9) Id.,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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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적 조치

(ⅰ) 보고서제출제도

제19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초보고서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각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
타 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며, 위
원회는 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10)을 
제시하며, 이러한 논평을 관련당사국에 전달한다. 관련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
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 제출의무의 부과는, 실효성이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자유
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인권준수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들의 검토결정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문과 같이 민감한 분야에 있어서 보고서제출제도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그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행태를 방지할 것을 설득할 수 있
는 상당히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ⅱ) 조사

제20조는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systematically) 자행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
로 보이는”(well-founded indications) “믿을 만한 정보”(reliable information)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 데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부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과
정에서 위원회는 국가에게 정보의 제출자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미 접수한 자
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도와줄 수 있는 NGO, 개인, 정부간 국제기구, 
유엔의 기관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11) 위원회는 관
련당사국이 제출한 견해와 여타 입수가능한 관련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한 근거가 

10) 원래초안에는 위원회가 제안(suggestion)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제3위원회에서 
이 용어는 삭제되었다. A/C.3/39/SR.60 참조.

11) H. Hannum,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2nd ed.(1992),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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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각 위원회에 보고할 1인 또
는 2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만일 그 국가가 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
사는 그 국가의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러한 조사결과와 정황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논평 또는 제안(comments or suggestion)을 관련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비밀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조사에 관한 절차가 완결된 후, 위원회는 관련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 연례보고서에 이러한 절차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
다.

제20조는 관련당사국으로부터 협력을 얻을 필요성과 情報源의 독자적인 이용 
간에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사용한 
“여타 입수가능한 관련정보”라는 개방적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가 채택하고 있는 제한적 해석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특히 
NGO등 다른 情報源의 協力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12) 제20조는 
그 채택과정에서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국가
들의 입장을 수락하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수정되었다.13) 제28조는 당사국
들이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선택적 조치

(ⅰ) 국가 간 통보

제21조는 선택적인 국가 간 통보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방 당사
국의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하고 심의할 권능을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
사국에 의해서만 제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통보국은 타방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
12) N. Lerner, Curbing Racial Discrimination-Fifteen Years CERD, 13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1983), pp. 181-182.
13) A/C.3/39/SR.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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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서면통보로써 이 문제에 관하여 그러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는 서면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서를 통보한 국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미 취하였거나 현재 취할 수 있는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최초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문제가 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두 당사
국중 어느 국가도 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일반적으
로 승인된 국제법원칙에 따라 모든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이러한 국가간 통보를 심의할 수 있다. 

제21조에 의한 통보는 비공개회의에서 심사된다.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당
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문
제에 관하여 관련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
련당사국은 그 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통보접수일부터 12
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그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해결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관한 간단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고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의견과 구두의견의 기록을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제21조는 5개 당사국이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한다.14) 당사국은 이 선언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통고
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철회는 이미 송부된 통보의 심
의를 해하지 아니한다. 유엔사무총장이 선언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당
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당연히 추가 통보를 접수할 수 없
다.

(ⅱ) 개인통보

개인통보에 관해서는 제22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당사국은 이 협약규
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국관할권하의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또는 개
인을 대신한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하여 심의할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언제든
14) 이미 협약 발효일 이전에 5개국 이상이 선언을 하였으므로 제21조는 이 협약 발효일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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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
다. 익명이거나 위원회가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통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2조는 누가 개인을 대신하여 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
이 없다, 그러나, 이 조문은 제4항, 즉 위원회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
하여 그리고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이 조에 의
하여 접수된 통보를 심의한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로운 접근방식을 채
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15)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관해 위원회는 이 협
약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러
한 당사국은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건의 내용 및 취한 구제조치
를 밝히는 서면설명서나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절차 또는 해결절차에 의하여 심사되었거나 
또는 심사중 일 때와 국내적 구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관습법적
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개인의 통보를 심의할 수 없다. 위원회의 통
보심사는 비공개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견해는 관련당사국 및 개인에게 
전달된다. 제22조 역시 제21조와 마찬가지로 5개 당사국이 선언을 하였을 때 발
효된다.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는 이미 송부된 통보를 
해하지 않는다. 유엔사무총장이 선언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개인의 추가통보를 접수할 수 없다.

(2)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에 내재된 한계

각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고문을 근절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문 근절 및 예방의 실현은 정부
의 정치적인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과거 UN을 비롯한 국제공동체가 고문의 불
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그 폐지에 합의하여 왔지만, 오늘날 실제에 있어서
는 여전히 고문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CAT는 이같은 상황에서 고문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세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CAT가 예정하
고 있는 각종 절차는, 역시 국가의 동의라는 선택적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 그 

15) N. Lerner, The U.N. Convention on Torture, 16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1986),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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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점, 그리고 그 주된 임무가 고문이 자행
된 사후에 그것의 불법성을 확인하여 고문행위를 진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국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방적 성격의 방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문에 이르게 될 원인이 되는 상황조건을 미리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권고를 함으로써 고문관행이 나타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매우 효율적인 고문예방방법을 제공하고 있
다. 다만, 이 제도 역시 동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게만 적용될 수 있기 때
문에 국가동의체제가 그 운용의 근간이 되고 있으므로 각국이 이를 비준 또는 
가입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고문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식은 각국이 자국의 법체계 내에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제도의 구조변경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는 국가의 정치적 의
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반 국민들 및 법집행공무원, 의료요원 등에 대한 철
저한 교육과 홍보도 긴요하게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국제기구는 국내당국
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권고적 업무계획도 수립하여 국가와의 협력체제 확립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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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PCAT의 주요 내용 

    

1. OPCAT의 구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국제법상
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고문방지협약
(UNCAT)이 1984년 채택되어 오늘날 당사국들에게 고문 및 불법처우를 금지하
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2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가 채택되어 국가가 고문 등 
방지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OPCAT는 다른 인권조약절차와는 
달리 사후에 권리침해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주로 이러한 침해를 ‘예방’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선택의정서는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유가 
박탈당한 구금장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야말로 고문 또는 불법적 처우를 
예방하고 구금조건들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전제에서 채택되었
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방식은 사건에 고문 또는 불법적 처우를 근절시키기 위한 
충분한 보장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실제로 고문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방식이다. 

OPCAT는 국제적 및 국내적 감독기구가 예방적 감독을 수행하는 이원적 제도
를 확립하고 있다. 즉 새로운 국제기구로서 UN고문방지소위원회(the UN 
Sub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는 정기적으로 각 당사국을 방문
하여 구금장소를 검열하고 그 국가에게 권고를 한다.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 이하 “NPMs”라 함)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OPCAT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구금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인신보호를 강화하고 처우 및 그 조건을 향상시키며 고문 또는 불법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OPCAT 초안을 만드는 동안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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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국에 대한 방문

1) SPT의 구금장소 방문

가. 구금장소 방문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장소로서 공적 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어떠한 장소든지 고문방지소위원회
(SPT)가 방문하는 것을 허가할 의무를 진다. “어떠한 장소”(any place)라 함은 
교도소, 경찰서 구금센터 뿐 아니라 의료목적의 강제수용소, 소년원 및 외국인 
추방대기소 등을 포함한다. 

OPCAT에서 예상되는 주요한 방지 수단은 SPT와 NPM이 구금시설을 방문하
는 것이다. 방문은, SPT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권한이다. 

(ⅰ) 국가의 선별 : 방문의 범위, 유형 및 횟수

OPCAT의 제13조 제1항은 방문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해 SPT는 추첨으로 
방문할 국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ECPT의 규정과 비교해서 조금 차
이가 있다. ECPT 제7조은 방문할 국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규정이 없
다. 

OPCAT 제13조 제2항은 협의 후, SPT는 방문 프로그램에 대해 당사국에 공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국이 SPT의 방문을 막는 것을 목적
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또한 제14조 제2항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방문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방문의 내용 : 방문할 구금장소의 선택

당사국을 방문하는 SPT의 중요한 초점은 자유를 박탈하는 장소에 맞추어져 
있다. 정확히 언제, 어디를 방문할지는, OPCAT 제4조에 규정된 자유 박탈 장소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ⅲ) 고문예방을 위한 접근방법과 방문

OPCAT의 전문에는 구금장소를 단순히 방문하는 것을 넘어 고문예방을 위해 
교육적이고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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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법제도, 형사재판절차, 의료적 부분,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철
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OPCAT이 제정된 초기에는 SPT가 방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ⅳ) 방문의 결과 : 지속적인 대화와 후속조치

OPCAT에서 방문권한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이름을 밝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권고를 하고 발견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OPCAT 제16조 제1항은 방문 후, SPT는 당사국에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SPT의 관찰내용을 반영할 뿐
만 아니라 자유 박탈 장소에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 
당사국을 위해 권고하기 위함이다.  

나. 피구금자에의 접근권

UN고문방지소위원회는 인권분야를 비롯하여 관련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현장방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이고 공정해
야 하며,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며, 법률가뿐 아니라 교도소 행정분야라든지 다양
한 의료분야의 전문가 등에서도 선출될 수 있다.

2) NPM의 구금장소 방문

OPCAT 제3조와 제17조에 의하면, NPM은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 등을 방지하
기 위해 설립된다. 즉 NPM은 OPCAT 제19조에 따라 자유 박탈 장소를 정기적
으로 방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의 제·개정에 대해 권고하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NPM의 직무수행 방법은 구금장소의 방문 이외에 폭 넓은 예
방적 접근방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NPM의 지명은 당사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NPM
의 법률적 근거로 NPM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권한을 보장받
아야 한다. NPM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기구가 설립되는 때에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NPM 위원의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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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번째 위원이 새로운 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확립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 재정지원도 NPM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보
장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일단 위원이 선정되고 재정이 확보되었다면, 
인적·물적 자원, 내부 조직, 직무 수행 방법의 개발 등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기구가 NPM으로 지명된 경우에는, 기존 기구의 법적 근거, 예산, 구
조, 직무 수행방법 등으로는 NPM의 권한이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기구는 NPM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변경해야 하고, 주요
한 운영상의 변화(직원, 재정, 직무수행 방법 등)를 이루어야 한다. 

(2) 예방적 접근방식 

 이 소위원회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게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통고
한 후 추가적인 통고없이 언제든지 그 국가의 어떠한 장소도 방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가장 실효적인 임무를 기획하고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결
과 모든 구금장소와 피구금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개인적으로 피구금자들과 면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모든 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로(ad hoc) 할 수도 있다. 방문후 소위원회는 조
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
지 아니한다.

(3) 비사법적 특성 

OPCAT가 예정하고 있는 고문예방제도는 엄격히 非司法的인 特性을 가진다.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과는 달리, 소위원회의 임무는 사후에 관련국이 국제규
범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소위원회의 임무는 고문등의 불법적인 처우의 발생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관행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 있다. 예방을 위하여 소위원회는 
장래 고문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는 징후들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도 포함한다. 소위원회는 따라서 일반적 및 특수한 구금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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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든지 체포 및 구금을 발생시키는 법제도라든지 고문등으로 유도될 수 있는 
내재적인 원인 등까지도 철저히 조사한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이러한 조사활동은 
과거의 남용을 입증하여 비난하려는 진압적 절차의 하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장래의 고문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예방적 절차
의 성격을 가진다. 즉 소위원회는 과거의 고문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그와 같은 관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발견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4) 권고의 비구속력

소위원회 기능의 이와 같은 비사법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은 국제규범의 신축적
인 적용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기능이 예방적인 것이므로 소위원회가 취하는 
권고적 조치는 현행 인권규범을 초월한 것일 수도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
고는 엄격히 법적 논리에 기초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실용적인 제안으로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신축성은 소위원회가 권고를 할 경우 관련국이 각 사안별로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국제인권규범을 사회
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관계국에 일률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
다.

(5) 협력의 원칙 

이러한 예방적 방문제도는 협력의 원칙과 비밀유지원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 협력의 원칙은 소위원회와 피방문국간의 협력과 국가공동체에서의 협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전자는 피방문국 당국이 소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통로를 구
축하여 관련국이 권고를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구조변경을 하는데 소위
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의 협력을 말한다. 후자는 이 방문제도가 
그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운영에 국제사회가 건실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국내에 고문방지를 위한 법적․행형적 하부구
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구조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가 권고적 
업무와 발전협력에 관한 특별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의 협
력을 말한다. 비밀유지원칙에 의거하여 소위원회가 수집한 모든 정보, 보고서, 협
의는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2가지 예외가 있다. 피방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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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력하지 않거나 지적된 상황의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간행하거나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간행할 수도 있다. 전자의 예외는 일종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관련국들이 협력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비밀유지 원칙

OPCAT상의 모든 조항들은 유보가 금지되고 있다. 이는 이 의정서가 도입하려
고 하는 예방적 방문제도의 일체성을 보전하며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
려에서 나타난 것이다.

2. OPCAT의 범위

보통 ‘구금장소(places of detention)’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있는 장소
(places where people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등이 전통적으로는 교도
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OPCAT는 이러한 것들 이
외의 다양한 장소나 상황 등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OPCAT 제1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있는 장소에 독립적인 국제·국내 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정기적 방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의정서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4조는 제1항에서 SPT와 NPM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목적에 대해 규정하
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자유의 박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SPT와 관련해서, 제12조 제1항 (a)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제4조에 규정된 구
금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제1항 (c)는 일
정한 조건 하에, 당사국은 SPT에 대해 모든 구금장소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제
한 없는 접근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19조 (a)는 NPM은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c)는 당사국이 NPM에 대해 모든 구금장소와 설비 
및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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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의 박탈(deprived of liberty)

누가 OPCAT의 보호를 받는지에 관해서 제4조는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OPCAT 초안 작성 당시, ‘구금된(detained)’, ‘자유를 박탈당한(deprived of their 
liberty)’ 등 용어의 사용과 관련해 견해가 나뉘었으며, ‘자유를 박탈당한’이라는 
용어는 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구금된’이라는 
용어는 너무 좁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16) 그러나 OPCAT는 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17) 

다른 조약기구들은 자유에 관한 권리와 안전의 범위에 대해 넓게 접근하고 있
다. 예를 들어 U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ICCPR 제9조 제1
항은 형사사건이든, 정신적 질환, 약물, 교육목적, 출입국 심사 등 모든 자유의 
박탈에 적용된다고 했다.18) 또한 제10조 제1항의 ‘자류를 박탈당한 자’에는 법이
나 관계 당국에 의해 교도소, 병원(특히 정신병원), 교정기관 등에서 자유를 박
탈당한 자들이 포함된다.19)  

UNHRC에서 ‘구금(detention)’에 대한 정의는 OPCAT에서의 정의보다 덜 한정
적이다.20) 이러한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단순한 학문적 논의의 문제
만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것이 국내적 차원에서 NPM의 관할에 속하고 어떠한 것이 국제적 차원에
서 SPT의 관할에 속하는지는 중요하다. 또한 국제법에 따른 이러한 정의는 넓게 
해석될 수 있지만, 국내법의 경우 언제나 국제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비록 당사국은 국제법적 의무에 대한 위반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해
석·적용할 수는 없지만,21) NPM은 OPCAT와 자신의 업무에 관한 국내법규를 고
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PM이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

16) M. Nowak  and E. McArthu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889.  

17) A. Edward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Refugees’,  57(4) I.C.L.Q. 789-825 (2008), p. 798.

18)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8,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Art 9), 30 June 1982, para 1. 

19)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1, Replaces General 
Comment 9 concerning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Art 
10), 10 April 1992, para 2. 

20) UNHCR, Revised Guidelines on Detention, Guideline 1, para 1. 
21)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Artic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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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법규가 외관상 제한적으로 보일지라도, NPM
이나 방문기구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넓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2) 공공·사설의 구금

OPCAT 제4조 제1항에 의해, 국가가 구금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아닌 자에 의한 구금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규정
상으로는 ‘동의 혹은 묵인(consent or acquiescene)’을 넓게 해석하면, 사
설 병원이나 케어주택(care home)22)뿐만 아니라 준군사조직
(paramilitary group)의 구금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23) 그러나 제4조 제1
항과 제2항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제2항이 제1항보
다 더 좁게 해석된다. 제2항은 공권력에 의한 명시적인 명령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단순한 동의나 묵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제4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제4조 제2항은 자
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중점을 두고 있다.24)  

강간이나 폭력, 인신매매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해 당사국이 막지 못한 
경우 당사국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5) 이러한 면에서 모든 피구금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언제나 당사국은 책임을 진다고 SPT는 지적했다.26)  

(3) ‘박탈된 혹은 박탈 가능성이 있는’ / ‘시설과 설비’

OPCAT는 방문 당시 아무도 없더라도 구금 가능한 장소까지 포함한다.27) ‘시
설과 설비’에는 구금설비가 부속된 모든 건물, 피구금자의 거주구역, 독방
22) 신체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생활의 합리화와 편의를 주안점으로 하여 구조적으로 설계된 

주책을 말한다(출처-사회복지학사전). 
23)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931.
24) A. Edwards, supra note 17, p. 798.
25) CAT General Comment No 2,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CAT/C/GC/2,24 January 2008, para 18. 
26) SPT, Fourth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pril-December 2010), CAT/C/46/2, 3 January 2011, paras 103-107. 

27)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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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cell)과 징벌방(punishment cell), 운동장, 위생시설, 직원시설 등이 포
함된다.28) 이를 통해 방문단은 구금 상황,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처우에 대해 
완벽한 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방문단은 구금시설의 전체적인 개요, 보안
시설,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자유를 박탈당
한 자의 전체적인 일상과 직원의 근무 환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29)  

(4) 모든 구금장소  

가.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은 OPCAT이 주요하게 다루는 곳으로 인식
되고 있다. 보육원, 약물 치료센터, 정신병동 등과 같은 구금장소를 SPT가 방문
하더라도 SPT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등이라는 것
을 SPT의 보고서를 보더라고 잘 알 수 있다.30) 

몇 국가에서 경찰서 유치장은 기존의 독립된 국내기구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
는데(예를 들어 UK와 Georgia),31) OPCAT에 부합하도록 국내기구의 권한에 대
한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것으로 인해, 반드시 방문기구가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난민 수용소, 보호소, 출입국 관리소

OPCAT 방문 기구의 권한은 난민 수용소, 보호소, 출입국 센터에도 미친다.32) 
이러한 것에는 공항과 공항 내 유치장, 국경 검문소 등도 포함이 될 것이다. 
SPT가 전략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UNHCR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곳 

28)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042. 
29) IIHR/APT,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 Manual for 
Prevention(2005), p 93. 

30) Report on the Visit of the SPT to the Maldives, CAT/OP/MDV/1,26 February 
2009, para 10. 

31) Interview with Giogi Chkheidze, Georgian Young Lawyers Association(Georgia), 
20 June 2007. 

32) A. Edwards, supra note 17, p.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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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는 UNHCR의 권한과도 중복이 된다.33)

다. 군대 구금시설

일반적으로 군 구금시설은 통상의 교도소 등과는 구분되어 있지만, 군 구금시
설도 OPCAT의 범위 내에 속한다.34) 사실 군 구금시설은 외부의 기구가 아니라 
군 내부의 기구에 의해 조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SPT는 이미 군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35) 

라. 정신보건시설(Mental health institutions)

OPCAT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정신보건 규정에 
의한 병원에 대한 방문도 가능하다.36) 일부 사설 병원은 감금된 형태의 병실을 
운영하기도 한다.37) SPT는 국가 방문 과정에서 많은 정신병원을 방문하였고,38) 
많은 NPM은 이러한 형태의 시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설
에 대한 방문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 

마. 케어주택, 위탁가정 등

케어주택, 위탁가정,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해서도 OPCAT가 미
친다고 보아야 한다. SPT는 소년원(youth rehabilitation center)39)과 다른 ‘소수
자’가 구금된 장소에 대해 방문을 하였다.40)  
33) SPT, Third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pril 
2009-March 2010), CAT/C/44/2, 25 March 2010, para 63. 

34) Vuolanne v Finland, UN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265/87, 7 
April 1989 참조.

35) SPT, Report on the Visit of the SPT to Mexico, CAT/OP/MEX/1, 31 May 2010. 
36) Mental Health Act Commission, Women Detained in Hospital 참조.
37) UK Care Quality Commission, Inspection Report 2009/2010, Linden House 참

조.
38) SPT, Report on the Visit of the SPT to Mexico, CAT/OP/MEX/1, 31 May 2010. 
39) SPT, Report on the Visit of the SPT to Maldives, CAT/OP/MDV/1, 26 

February 2009, para 357. 
40) SPT, Report on the Visit of the SPT to Mexico, CAT/OP/MEX/1, 31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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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국의 관할 혹은 지배 하(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당사국의 관할이나 지배 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유럽인권재판
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41)나 다른 사법기관 등의 사건에서 많이 
논의된 주제이다. 최근 국제법의 경향을 보면, 국가의 책임은 국가의 실효적인 
지배 하에 있는 지역이나 개인에 대해서 미친다고 볼 수 있다.42) 

가. 국내적 적용

당사국은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많다. 우선 연방정부들로 구성된 국가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연방
정부와 각 연방구성국가의 정부 모두 OPCAT의 효력 범위에 포함이 된다.43) 그
러나 각 구성국가의 관할을 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연방국가에서 OPCAT의 규정
내용을 이행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또한 OPCAT의 적용문제가 발생하는 속령(dependencies)이나 해외 영토를 가
진 국가의 경우도 있다. 조약법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조약은 그 국가의 전체 영
토에 대해서 미친다.44)

나. 영역 외 적용(Extra-territoriality) 

OPCAT가 영토 밖에 어느 정도로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당사국의 영토 밖의 국가에서 그 당사국의 군대에 
의해 구금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그 예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의 영국 군대의 활동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캐나다 군대의 활동 등이 있다.45) 
41) 예를 들어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52207/99 참조.
42)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of 26 Febuary 2007, ICJ Reports 2007, para. 399 이하 참조. 

43) Interview with Stephen Blanks and Mr Michael Walton, the New South Wales 
Council for Civil Liberties (Australia). 

44)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Artic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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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사국의 NPM이 구금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 구금장소에 피구금자가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피구금자가 당사국의 해외 주둔 군대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면, 혹은 그 
당사국이 통제하는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OPCAT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
의 House of Lords는 ECHR 제1조에 규정된 국가의 ‘관할 하(within the 
jurisdiction)’를 이라크에 있는 영국 군 기지의 구금시설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46)  

45) Amnesty International v Canada(Attorney General), 2008 FC 336 (CanLII), 3 
December 2008. 

46) Al-Skeini and others (Respondents) v.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Appellant) Al-Skeini and others (Appellants) v.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Respondent) (Consolidated Appeals), [2007] U.K.H.L.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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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문방지소위원회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SPT)

1. 서론

SPT는 UN 인권체계에서 새로운 종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SPT는 UN 
고문방지위원회(CAT)나 다른 조약기구들의 활동을 보완하고 보다 더 활동적인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T의 업무는 OPCAT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밀성, 공정
성, 비선택성, 보편성, 객관성의 원칙에 따른다. SPT는 두 개의 상호관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OPCAT 실행과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구금장소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역할이다. SPT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를 위해 당사국, NPM, 그리고 고문방지와 관련된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기구들과 협력할 것이 요구된다.47) 

2. SPT 개관

(1) 방지권한(preventive mandate)

SPT는 고문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공언했다.48) SPT
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에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폭력 등을 방지하
기 위해 모든 구금장소를 모니터링 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
한 예방적 방법은 당사국과 NPM 등과 협력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49)  

47) OPCAT 제2조 제4항, 제11조 (c), 제12조 (c), 제31조 참조.
48) 고문방지위원회(CAT)에 대한 제2차 SPT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참조. 
49) OPCAT 제2조와 제11조 (b)(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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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AT 제11조는 SPT의 기본적인 방지권한과 두 가지의 보완적인 역할에 대
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SPT는 당사국과 NPM에 대한 권고를 통
해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에 관해 조언(조력) 한다. SPT는 입법, 행정, 사법
적, 그리고 다른 예방(방지)적 조치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또한 OPCAT의 유
권해석, OPCAT 이행에 대한 조언, 고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일반적 감시 등
을 한다. 마지막으로 NPM의 지정, 설립, 역할에 대해 당사국과 NPM에 조언한
다. NPM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SPT는 NPM과 
직접 연락할 의무가 있다. 즉 NPM과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SPT의 다
른 역할과 같이 중요하다.50) 다른 하나는, SPT는, 자유 박탈 제도를 어떻게 개
선할 것인가에 대해 감시·권고할 수 있도록 구금장소를 모니터하기 위해 모든 당
사국을 방문하여야 한다. 따라서 SPT의 조언과 운영상 역할은 상호 관계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으로 인해, SPT는 조언을 하는 역할보다 운영 권한을 수
행하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2) SPT 위원

OPCAT 제6조는 SPT 위원의 지명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OPCAT 
당사국만이 후보를 내고 지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OPCAT은, SPT 
후보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적 기준 차원에서 당사국이 따라야 할 
어떠한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OPCAT 제5조에 규정된,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해서는 국내 선발 절차에 보장되어야 
한다. 당사국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5조는 SPT 
위원을 선출할 때 고려되어야 할, SPT의 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요건)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SPT는 처음에는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OPCAT은 50번째 비준 혹은 가입 
후에는 2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51) 현재 25명이다. SPT 위원
을 늘린 것은 당사국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당사
국, NPM과 대화·협력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2)

50) OPCAT 제11조 (b)(ⅱ) 참조.
51) OPCAT 제5조(1). 2009년 9월 스위스가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의 수는 50이 되었다. 따

라서 SPT 위원의 수는 현재 25명이다.(http://www2.ohchr.org/english/)
52)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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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성

OPCAT 기구들의 독립성의 중요성은 조약에서 강조되고 있다. 비록 당사국에 
의해 지명되더라도, 제5조 제6항은 SPT 위원은 당사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독립적으로,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SPT가 NPM, 당사국의 관련 기관, 자유를 박탈당한 자, 구금 장소의 직원, 
시민사회 단체 등과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국
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SPT 위원을 지명하고 선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
사국은 SPT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53) SPT 위원
은 SPT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독립성을 보여줄 개인적 책임을 진다.       
  

나. 전문성

OPCAT은 고문방지 업무가 사법과 관련한 폭넓은 쟁점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다. 제5조 제2항은 SPT 위원은 법무행정, 특히 형법, 교도·경찰행정이
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경력이 인정
된 자들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의 박탈, 고문방지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에는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경찰, 자유박탈장소의 행정경험자, 사회복지·인류학·교육학 전문가 등이 포함된
다. 

SPT 위원은 고문방지 등과 관련해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고문방지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SPT 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구금장소를 모니
터링한 경험을 가진 자, 혹은 조사에 관한 분석력이나 보고서 작성 기술을 가진 
자가 적당하며, 정부 고위관료나 구금관련 담당자 등과 협업한 경험을 가진 자가 
좋을 것이다.   

   
다. 구성(composition)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SPT가 성별의 균형뿐만 아니라 지역, 문명, 법제도 등
의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
건들은, OPCAT 제2조에 따라 SPT에 기준을 제시하는 UN 헌장의 틀을 반영하

53) OPCAT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제35조 등 참조.



- 27 -

고 있다.  
SPT는 주로 당사국 방문을 통해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활동한다. SPT의 권한 

행사나 고문 방지는 어느 하나의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OPCAT 제5조에 규정된, 공평성, 효율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제5조 제5항은 동일한 국가 출신 2인 이상이 
SPT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UN 총회는 인권 조약 기구의 위
원은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54) 초기 
SPT 위원은 서유럽 3명, 동유럽 3명, 라틴 아메리카 4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의 구성이 공평하게 지역적으로 배분되면, 직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정당성이 담
보되고 국가들도 SPT의 활동을 쉽게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SPT도 잘 인식하고 
있다.55)  

또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보면, 성별의 균형으로 구금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초기 SPT 위원 중 단 2명이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 중 한명이 위원장이었다. 그 후 2007년 위원장이 퇴임하고 한명만이 여성 위
원이었다. 이에 따라 제3차 연례보고서에서 SPT는 성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56) 

당사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경력을 가진 자를 지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한다. 초기에는 SPT 위원의 구성은 2명의 의료전문가 이외에 대부분이 법률 전
문가였다. 3차 연례보고서를 보면, SPT는 의료분야를 포함해서 특정 분야의 전
문성을 중요하게 강조했다.57)    

    
라. 다른 인권 기구 직무 경력(compatibility with other  

functions)

OPCAT는 SPT 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
급하고 있지 않다. 제5조 제6항은 단지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54) 예를 들어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the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Doc. A/ 
RES/63/167, 19 February 2009. 참조.

55) SPT, Third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pril 2009 to 
March 2010), CAT/C/44/2, 25 March 2010, para. 6. 

56) Id.  
5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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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T에서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다. NPM과 SPT 위원, 지역 감시 기구와 SPT 위원 사이의 겸직 가능성에 대
해서는 향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NPM이나 다른 지역 감시 기
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SPT와 그러한 기구들이 협력하고, 구금 시설에 대
한 모범적 모니터링 사례를 교환하고, SPT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그러한 기구들
이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국은 
SPT 위원 후보자로 NPM이나 다른 감시 기구들에서 현재 활동 중인 자를 선발
하는 데 있어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2007-2008년 처음의 SPT 위원 중, 
2명은 현직 CPT, 다른 두 명은 前 CPT 위원이었는데, 지역 감시 기구에서 근무
한 경험이 있는 위원은 해당 특정 기관의 문화와 직무 수행 방법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3. 조언의 제공 : OPCAT 이행과 정책 개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SPT의 권한으로 두 가지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역할이 
있다. 하나는 SPT의 방지권한의 필수적인 것으로 조언이다. 이것은 각 당사국에
서 OPCAT의 이행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SPT가 정기적으
로 조언을 하지만, 조언을 할 수 있기 전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PT의 조언은, 당사국과 NPM, 그리고 다른 국제적·지역적 기구들과의 
협력을 포함해서, 다르지만 상호 연결된 활동을 포함한다. SPT는 최근 조언에 
대한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조언에 관한 권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 OPCAT에 관한 조언 / 고문, 학대 등에 대한 감시

OPCAT의 유권적 해석, 고문과 관련된 문제의 감시에 관한 SPT의 권한은 조
언 역할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OPCAT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SPT는 CAT에 
자신의 활동에 대해 공식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연례보고서는 방지 권
한에 관해서 SPT가 발간하는 몇 안 되는 문서 중 하나이다. 따라서 SPT는 이러
한 연례보고서가 단순히 자신의 활동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나타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왔다. SPT는 OPCAT의 해석, 자신의 권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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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방법, OPCAT 이행에 대한 조언 등을 전파하는 도구로 연례보고서를 
이용했다. 예를 들어 SPT는 제1차 연례보고서에, NPM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SPT의 방지권한에 대한 해석과 그 범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켰다. 제2차 연례보고서58)에서는 방지 수단으로 ‘이스탄불 의정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포함시켰다.59) 제3차 연례보고서에서는, NPM과 관련해서 최초의 
SPT의 국내 방문 보고서에서 쟁점이 된 권고들, 고문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들, 자유 박탈 장소에 관한 수많은 문제들을 기술하였다.60) 제3차 연례보고
서에서 SPT는 장래의 연례보고서에서는 자신의 조언·권고, 감시 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61)   

OPCAT 제16조 제1항의 기밀원칙에 따라, 국내 방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SPT 연례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1조 제1항 (b)(ⅱ), (ⅲ)에 
따라, SPT는 NPM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권고와 감시를 위해 연락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당사국에 의해 
공개된 SPT의 방문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SPT는 방문 보고서에서 고문방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제로 단계를 나누어 분석해왔다.62) 

∙ 당사국의 법규
∙ 당사국의 제도 
∙ 고문이나 학대 등이 될 수 있는 관행이나 행동들

58) SPT, Second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ebruary 
2008 to March 2009), CAT/C/42/Corr.1, 22 April 2009, Annex VII.  

59)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stanbul Protocol: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8/Rev.1,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9 August 1999.

60) SPT, supra note 55, para. 31.  
61) Id., para. 32.  
62)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12; SPT, Report on the visi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the Maldives, UN Doc. CAT/OP/MDV/1, 
26 February 2009, paras. 17-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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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PM 발전에 관한 조언

NPM에 대한 SPT의 역할은 조언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방지권한
의 이러한 측면은 OPCAT의 주요한 목적인 고문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의 핵심이다. SPT는 이러한 것이 각 방문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고 밝혀왔다.63) NPM에 대한 SPT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 NPM의 설치와 지정에 대해 당사국에 조언(제11조 (b)(ⅰ))
∙ NPM의 역량과 권한에 대해 당사국에 조언(제11조 (b)(ⅳ))
∙ 필요한 경우, NPM의 역량 강화에 대하여 NPM에 직접 조언하고, NPM에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제11조 (b)(ⅱ))
∙ 구금된 자들의 보호에 대해 NPM에 조언(제11조 (b)(ⅲ))

가. NPM 지정과 설립에 대해 당사국에 조언 

SPT는 국가 방문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에 당사국에 직접 NPM 지정과 설립
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최근까지 SPT의 방문은 주로 구금장소에 대한 모니터
링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SPT는 종종 해당 국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NPM 
지정과 설립 절차에 관계된 자들과 만나고, 고위 당국자와 이러한 주제에 관해 
논의할 기회가 많다. 실제 공개된, SPT의 많은 국가방문 보고서에는 NPM 지정
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64) 

그러나 조언에 관한 규정이 국가방문 임무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
언에 관한 규정을 방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OPCAT에 의해 만들어진 
방지(예방) 시스템의 목적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SPT는 또한 NPM의 지정과 설치에 관한 지침을 알리기 위해 연례보고서를 활
용하였다. 제1차 연례보고서에서, SPT는 NPM의 설치와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예비 지침을 개발했다.65) 이러한 지침들은 NPM이 OPCAT 제4장에 규정된 요
63) SPT, First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ebruary 2007 
to March 2008), CAT/C/40/2, 14 May 2008, Annex V. 

64) 예를 들어 SPT, Report on the visit to Honduras, paras. 262-265. See also SPT, 
Report on the visit to Paraguay, paras. 56-58. 참조.

65) SPT, Preliminary guidelines for the on-going development of NPM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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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 등 고문 방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NPM의 설치를 위한 권고는 몇 개의 OPCAT 당사국에
서 행해졌다.66) OPCAT이 상정하는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당사국은 NPM의 지
정이나 설치에 관해 SPT에 통지하고, 당사국 내의 NPM과 연락하기 쉽도록 하
여야 한다.67)

SPT가 설치되고 처음 1년 간은, OPCAT 제17조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SPT는 당사국에 NPM 지정과 설립의 기한에 대한 서한
을 당사국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관행을 택하였다.68) 이러한 결과, NPM의 지정
과 설립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관계당국으로부터 공개된 연락내
용뿐만 아니라 지정된 NPM 목록을 SPT는 공표하였다.69) 예를 들어 SPT의 정
보요청에 따라, 캄보디아는 NPM 설립 절차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했다.70) 

나. NPM의 역할에 대한 조언

SPT는 NPM 발전은 진행 중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SPT는 이것이 방지
(예방) 권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71) SPT 권한 중 이러한 측면의 조
언은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NPM의 역할에 대한 SPT 조언의 두 수혜
자는 당사국과 NPM 자체이다. NPM 지정과 설립에 관해서, NPM의 역할에 대
한 조언에 관한 규정은 방문을 받은 당사국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ⅰ) NPM 역할에 관한 관련 정보

NPM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를 하기 위해서, SPT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OPCAT 제12조 (b), 제14조 (1)(a), (b)에 따라서, SPT는 NPM
의 역할과 관련해 당사국과 NPM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관행을 발
전시켜왔다. SPT에 NPM의 연례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NPM의 역할에 대한 구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28.
66) APT, OPCAT Country Status (www.apt.ch). 
67) OPCAT 제17조, 제20조 (f) 참조.
68)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34.  
69) 자세한 내용은 see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at/opcat/mechanisms.htm. 참조.
70) Cambodia, Official Communication to the SPT, January 2009. (www.ohchr.org) 

참조. 
71)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39. 



- 32 -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72) 
또한 기타 다른 정보 제공자들에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제, 국내 인권 기관

(NHRIs), 시민사회단체, 국제적·지역적 기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련 기관들
이 제공하는 보고서는 종종 중요한 정보가 된다.

SPT는 NPM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한다.73)

∙ 설립 법률
∙ 권한
∙ 임명 절차
∙ 구성
∙ 전문성
∙ 직무수행 방법
∙ 활동 사항
∙ 외부 기구들과의 관계

그러나 단지 외부 혹은 문서 정보 등에 의존해서는, SPT는 NPM의 역할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SPT가 NPM의 역할
에 대해 제대로 된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NPM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ⅱ) 당사국에 대한 조언

당사국은 OPCAT 비준(ratification) 시, NPM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
담한다.

∙ NPM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74)
∙ NPM위 권고사항을 검토75)
∙ 당사국 내 NPM과 협력76)
∙ NPM 연례보고서 발행77)

72) NPM의 연례보고서는 www.ohchr.org에서 열람가능하다.
73)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39 참조. 
74) OPCAT 제18조 내지 제21조 참조.
75) OPCAT 제22조.
76) OPCAT 제22조.
77) OPCAT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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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무들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NPM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고, 당사국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SPT는 NPM에 대한 지원, 보고, 평가 등을 위해 당사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의 담당 기관과 회담하는 것도 포함된다. 

Geneva에서의 회기 동안, SPT는 12개월 이내에 방문할 당사국과 논의한다. 
또한 방문 중인 당사국과도 논의한다. 

관계 당사국이 NPM을 지정했을 때, SPT의 방문 보고서에는 NPM의 역할에 
대한 권고와 보고 등이 포함된다.78) 이러한 권고 중 일부는 당사국에 직접 제공
되며, 나머지는 NPM에 제공된다.

SPT는, 모든 OPCAT 당사국, 서명국과 관련될 수 있는 NPM 역할에 관계된 
쟁점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연례보고서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제3차 
연례보고서에서, SPT는 ‘NPM 설립에 관한 쟁점’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할애하였
고, 이 부분에서 기존 NHRI가 NPM으로 지정되었을 때, 별도의 NPM 부서가 설
치되어야 하고, 그 자체의 예산, 직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79)

(ⅲ) NPM에 대한 조언

SPT는 NPM의 운영 역량에 대해 NPM에 직접 조언하고, OPCAT 제11조 
(b)(ⅱ), (ⅲ)에 규정된 피구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NPM에 지
원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SPT와 NPM이 직접 연락해야 하고, 이를 통
해 NPM과 SPT의 독립성이 확보된다.80) 

SPT의 국가 방문 기간 동안 NPM과 SPT 사이의 직접 연락이 이루어지며, 양
자 회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81) 

직접 연락을 통해 NPM에 조언을 하는 것 이외에, NPM 연례보고서 등을 검토
하거나, NPM 역할에 대해 국가방문보고서, SPT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권고와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조언할 수도 있다. 

        

78) SPT, Report on the visit to the Maldives, §65-72; SPT, Report on the visit to 
Mexico, paras. 24-32 참조.  

79)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51.  
80)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997.  
81) SPT, Report on the visit to Mexico; SPT, Report on the visit to Sweden; SPT, 

Report on the visit to the Maldiv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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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금시설에 대한 감독

SPT의 고문방지권한 중 중요한 다른 하나는 당사국의 구금시설의 감독이다. 
OPCAT 제4조는 SPT가 당사국 내의 모든 구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보
장한다. 제11조 (a)는 SPT가 제4조에 규정된 구금시설을 방문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대우 등으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
의 보호와 관련해 당사국에 권고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a), (b)는 SPT가 당사국을 방문하는 것을 수용하고, 구금장소의 
접근을 허가하고, SPT가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SPT가 요구한 모
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
듯이, SPT는 초기 1년 동안은 이러한 구금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에 집중하였다.  
    

(1) SPT가 임무를 행할 국가의 선택

OPCAT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STP는 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처음 방문할 당사국으로 Mauritius, Maldives, Sweden을 선택했다. SPT는 
방문할 국가를 선택할 때, OPCAT 비준일, NPM의 설립, 지역적 배분, 국가의 
크기, 지역적 방지 기구, 긴급한 상황의 보고 여부 등을 고려했다.82) SPT는 매
년 다음 해에 방문할 국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그 
해 마지막 회기에 공개된다. SPT는 임무를 수행할 국가의 명단을 OHCHR 홈페
이지에 게시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는다.83) 

SPT의 활동 첫해에, SPT의 예산 문제로 임무를 수행할 대상국이 제한되었
다.84) 처음 4년의 활동에서, SPT는 총 11개국을 방문했다(Benin, Bolivia, 
Cambodia, Honduras, Lebanon, Liberia, Maldives, Mauritius, Mexico, 
Paraguay, Sweden).85) SPT는 방문의 횟수가 적을수록, NPM에 대한 지원과 자
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했다.86) 

82)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20.  
8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2.ohchr.org/english/ 참조.
84)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s. 62-76.  
85) http://www2.ohchr.org/english/ 참조.
86)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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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 : 동의와 통지

당사국은 비준과 동시에 SPT의 국가에 관한 임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OPCAT의 중요한 원칙이다. 제4조와 제12조는, SPT가 국가 방문을 하기 
전에 개인적 초대나 다른 형태의 동의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SPT의 권한에 관한 것은 독특하다. 왜냐하면, 다른 UN 
기구(CAT,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는 방문 전에 초대나 사전 동의
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방문을 할 권한이 통지할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대
한 임무 프로그램이 수립되면, 제13조 제2항에 따라 SPT는 지체 없이 관계 당
사국에 통지해야 한다. 실제, 국가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Geneva에서 SPT는 관
계 당사국과 협의를 한다. 적어도 방문 3개월 전에 날짜를 관계 당사국에 통지하
는데, 방문할 구금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SPT 위원의 이름과 
OHCHR 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대표단의 구성 정보에 대해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87) 이러한 통지절차를 통해, SPT는 직무의 기밀성을 강조하
고, SPT의 권한, 의무에 대한 정보를 모든 관계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를 통해 관계 당사국이 SPT 위원에 대한 비자발급, SPT를 위한 정
보 수집 등의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SPT 방문

가. SPT 방문단의 구성

제13조 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SPT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SPT가 준비된 명부에서 선정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SPT는 각 방문단에 2
명 이상의 SPT 위원, 2명 이상의 전문가, 2명 이상의 SPT 사무국의 직원이 포
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88) 종래 방문할 국가의 상황에 따라, 방문단은 SPT 
위원의 경우 2명 내지 6명, OHCHR 위원은 2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되었다. 예산

87) Id., Annex V. 
88) Id., para.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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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문제로 2007년 Sweden에 대한 SPT의 방문 이후로 외부 전문가는 포함되
지 않고 있다.89) 

나. 방문을 위한 준비

(ⅰ) 정보 수집

SPT의 국가 대상 임무를 위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 SPT 사무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른 국가, 지역적, 
국제적 기구들로부터의 정보는 SPT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유의 박탈은 다른 UN 조약 기구(CAT,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구들과, 
다른 국제 기구(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지역 기구(CPT, Rapporteurs of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권고나 보고서는 SPT 국가방문보고서90)나 방문 준비기간 
동안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문에 관한 UN 특별보고자(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이 2006년 파라과이를 방문했다(이후 결과에 대해 보고
서를 발간했다91)). STP는 3년 후 파라과이를 방문했는데, 방문단은 특별보고자
의 권고에 대해 후속적 활동을 수행하였다.92) 

OPCAT 기초자들은 정보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제12(b), 제14
조 제1항 (a), (b)는, 당사국은 모든 필요한, 관련된 정보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
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당사국에 대한 방문에 앞서, SPT는 제11조 (b)(ⅱ), 제12조 (c), 제20조 (f)
에 따라, NPM과 연락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당사국의 간섭 없이 
SPT와 NPM은 직접, 그리고 필요한 경우 비밀리에 연락을 할 수 있다.

때로, SPT는 국가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다. 레

89) APT interview with the SPT Chairperson, Victor Rodriguez Rescia, 21 June 
2010.  

90)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50.  
91) Report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ission to Paraguay, UN Doc 
A/HRC/7/3/ Add.3, 1 October 2007. 

92) SPT, Report on the visit to Paragua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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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논, 멕시코, 파라과이에서, SPT의 방문 전에 시민사회 단체가 예비적 활동을 
지원하였다.93) 그러한 활동을 통해, SPT는 관계당국과 NPM과 대화 등의 절차
를 시작할 수 있다. 예정된 방문 이전에 연락하고 대화하는 것은 방문 프로그램
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수적
이다.  

(ⅱ) 국가 개요의 파악

관련 정보는 국가개요에서 편집되고 분석된다. 국가개요는 SPT 사무국이 수집
한 정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94) 국가개요를 통해 SPT 방문단은 임무를 준
비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방문 장소의 순위를 정하고, 인터뷰할 사람
을 선별하고, 당사국의 정치적, 사법구조, 정부구조,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의 이해
를 돕는다. 

(4) 국내적 임무의 수행(conducting an in-country 

mission)

가. 관계 당사자와의 회담

당사국과의 대화는 SPT의 방지권한을 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SPT 방문단
은 방문 초기에, 임무 수행 방법 등을 설명하고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를 알려주
기 위해 구금 시설의 책임자와 회담을 진행한다. 회담은 임무 수행 동안 SPT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지명된 담당자에 의해 진행된다.95) 

SPT는 구금상황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NPM의 담당자, 다른 
감시기구의 담당자와도 회담을 갖는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SPT 방문단은 고
문 등의 일반적 위험을 평가하고, 방문할 장소를 특정하고, NPM에 조언하고 지
원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SPT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NHRIs, NGOs, 기타 다른 관계자들과도 
회담을 가진다. 이들에는 사법부, 피구금자의 가족, 변호사, 고문 등의 피해자, 

93)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21;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Annex V 등 참조.

94)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23.  
95)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Annex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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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등에 대한 증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96)                  
방문 마지막에 SPT는 비밀 방문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담당자와 최종 회담을 

가진다. SPT는 보통 이를 통해 중요한 결과나 권고를 제공한다. 즉각적 조치가 
요구되는 쟁점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주목하게 되고, 피구금자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관행 등의 개정이나 수정도 마찬가지이다. 협력의 원
칙에 따라 관계 당국은 SPT 방문단에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

OPCAT 제14조 제1항 (c)에 의하면, SPT는 모든 구금장소, 시설, 설비에 대
해 제한을 받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다. 제한 없는 접근(unrestricted access)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SPT가 구금 장소에 방문할 때 예고 없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조에 규정된 OPCAT의 고문 등의 방지목적뿐만 아
니라 제4조, 제12조, 제20조가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것은 OPCAT 
초안 작업 동안에도 명백히 인식되었다.97)  

제4조에 따라, SPT와 NPM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있는 곳은, 당사국의 
관할과 통제 하에 있다면 어떠한 곳이든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는     
‘관할과 통제’, ‘자유의 박탈’을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SPT는 매
우 넓은 범위의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98) 제4조에 따라, SPT는 개인
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구금·감금되거나 떠날 수 없는 경우, 그 장소 등이 공
공기관이든, 사설기관이든 접근할 수 있다.

제14조 (c)에 따라, 방문단은 구금장소 내 모든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도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진다. 

보통 SPT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대한 방문에 중점을 두어 
왔다. 대부분의 방문단은 2개 내지 4개 정도의 교도소, 구치소, 6개 내지 10개 
정도의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했다. 이외에도 군 교도소, 행정부의 구금시설, 사법
부의 구금시설,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SPT는 방
문을 하였다.99) 

96) Id., Annex V.  
97)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906 및 p. 1011.
98)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Annex VII 참조.  
99) Id., Annex III;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Annex III;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Annex III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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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공개 면담(private interview)

비공개 면담은 방지(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비공개 면담은 구금된 자에 
대한 처우, 구금 환경, 구금시설의 운영 등에 관해,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관점에
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한 면담을 통해 감시단은 구름 장소에
서 고문 등의 발생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100) OPCAT 제14조 (d)에 
따라 당사국은 SPT가 면담 상대방을 선택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사와 함께 비공
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공개 면담은 구금장소의 직원뿐만 아니
라 자유를 박탈당한 다른 제3자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를 할 장소는, SPT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장소에 
대한 선택권고 가져야 한다. 사실 구금 시설의 어떠한 곳도 직원의 시야를 완벽
히 벗어날 수는 없다.

면담은 면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SPT는 면담 전, 면담 
중, 면담 후 면담 상대방이 걱정하거나 우려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
다.101) SPT와의 면담으로 인해, SPT와 관계 당국은 면담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압박감도 주어서는 안 된다. OPCAT 제14조는, SPT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개인
이나 조직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징계도 할 수 없다는 제15조와 명백한 동의 없
이는 개인 정보에 대해 발표할 수 없다는 제16조 제2항과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3차 연례보고서에서 SPT는 방문 후에 제재나 징계 등의 가능성에 관해 다
음과 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SPT 방문단과 면담을 한,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이 면담의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경우 협박을 받을 수 있고, 방문단과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SPT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방문단에게 어떠한 
것도 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경고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다.102)        

100)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26. 
101) APT,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p.81;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043. 
102)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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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AT 제15조에 따라 당사국은 SPT 방문의 결과 어떠한 제재나 징계도 없
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5)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의 일시적 연기

당사국은 SPT의 국내 임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지만,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한정적인 상황 하에서 특정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는 있
다. 비슷한 규정이 NPM과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시적 연기는 특정 구금장소와 관련해서만 가능하고 방문의 모든 프
로그램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당사국은 모든 구금장소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4조 제2항은 SPT
가 방문할 때,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당사국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2항의 ‘긴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표현은, 각 상황이 사안 
마다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방문 연기를 정당화할 정도로 예외적이
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만으로는 방문을 연기하
거나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103) 그러한 상황에서는, 방문단과 관계 
당국이 해결점을 찾고, 지연되고 있는 방문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사실 방지를 위한 방문은 긴급상황 하에서 특히 중요하다. 왜
냐하면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등 절대권 기본권은 긴급상황 하에서 위
협받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연기된 방문의 재조정에 관하여 당사국이 SPT와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SPT는 CAT가 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T는 구금장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104)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로 언어적인 이유였으며, 정부 당국자와 협력하여 
해결되었다.105)

103)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045 참조.
104) SPT, Report on the visit to the Maldives, §257; SPT, Report on the visit to 

Sweden, para. 12; SPT, Report on the visit to Paraguay, para. 17; and SPT, 
Report on the visit to Honduras, para. 23 등 참조.

105) SPT, Report on the visit to Mexico, par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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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의 결과

국가 방문 후에 결과는 방문만큼이나 중요하다. 방문은 NPM과 당사국 관계 
당국자와, 피구금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유 박탈 절차의 개선 수단을 확인하고, 
NPM의 지정, 설립, 역할 등에 대해 지침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 사실에 근거한 언론 공개 (factual press releases)

방문이 종료되고, SPT는 통상적으로 방문과 관련된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초
점을 맞추어 언론에 서면으로 공개한다. 언론 공개를 통해, 방문이 있었다는 것, 
방문단의 구성, 방문한 구금장소 목록 등이 공개된다. 또한 방문기간 동안 고위 
관계자, NPM, NHRI, NGO, 기타 다른 기구들과의 회담의 개요에 대해서도 공개
한다.106) 그러나 자유 박탈 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나. 방문 보고서 초안 작성

다음 단계는 기밀의 방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결과와 
권고 등에 관한 SPT의 분석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고문 방지에 영향을 줄 수있
는 다양한 쟁점을 포섭할 수 있도록 폭 넓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제 제2
항에 따라, 방문 보고서에 SPT는 관련된 국제 기준을 고려하고, 언급하고, 적용
해야 할 것이다. 

방문보고서는 고문 등의 방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
해 당사국 내의 관계 당국자와 기타 관련 기구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제12조 제1항 (d)에 의하면, 당사국은 SPT의 권고를 검토하
고 SPT와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단 방문보
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당사국에 보낸다. 보고서를 보낼 때, SPT는 당사국에 권
고사항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고, 방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의 답변은 보고서 최종본에서 고려되고,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Honduras의 답변이 보고서 최종본에 포함되었다.107) 일단 최종본이 작성되
106) 홈페이지(http://www2.ohchr.org/english)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107) SPT, Report on the visit to Hondu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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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방문 보고서는 SPT 회기 동안 논의되고 채택된다. 최종 보고서는 기밀로 당
사국에 보내며, 이를 통해 권고 사항의 이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한다. 

SPT는 홈페이지에 방문 보고서에 관한 정보(관련 당사국에 발송되었는지 여
부, 공개·비공개 여부 등)를 제공하고 있다.108) 

OPCAT 제16조 제1항은 SPT가 NPM에 권고 및 견해에 대해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SPT와 NPM의 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PT의 임무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통보하는 것은 SPT의 방문의 영향력을 
높이고 NPM을 강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SPT의 멕시코 방문 후, 멕시코의 인
권위원회(NPM)는 방문 보고서 사본을 요청했고 SPT는 요청에 응했다.109)  

다. 방문 보고서의 공개

SPT가 그의 견해와 권고 사항을 관련 당사국과 NPM에 기밀로 통보하여야 하
지만, OPCAT은 SPT의 보고서 공개에 관하여 3가지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당사국은 SPT 보고서의 공개를 허가할 수 있다. SPT는 당사국으로 하
여금 방문 보고서와 관계당국의 답변의 공개를 요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야 한다.110) 현재 온두라스, 몰디브, 멕시코, 파라과이, 스웨덴, 베냉, 브라질, 아
르헨티나, 키르키스탄, 말리, 뉴질랜드, 가봉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다.111) 
비공개가 OPCAT의 주요 원칙이긴 하지만, 보고서의 공개는 고문방지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두번째, 방문보고서는 당사국이 보고서 일부를 공개한 경우, 관련 당사국의 동
의 없이 공개될 수 있다.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국이 보고서 일부를 공개
하는 경우 SPT는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보고서 전체를 발표할 수 있다. 즉 보고
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당사국이 기밀성 요건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번째, 공개는 또한 관련 당사국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로써 공개될 수 
있다.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국이 SPT와 당사국의 의무(제12조와 제14조
에 규정된 의무)에 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혹은 SPT의 권고사항을 이행하
108) www.ohchr.org. 참조.
109) APT interview with the SPT Chairperson, Victor Rodriguez Rescia, 21 June 

2010.  
110)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30. 
111) http://www2.ohchr.org/english 참조(가봉이 2015년 5월 20일 마지막으로 공개되었

다. 2015년 8월 1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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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에 공개된다. 이러한 경우의 공개 권한은 SPT가 아니라 CAT가 가
진다. SPT의 요청에 의해, 과반수 결정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혹은 CAT는 
OPCAT 당사국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에 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 
CAT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국은 자신의 소견을 밝힐 기회를 가진다. 

라. SPT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following-up on SPT reports)

비록 OPCAT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지만, SPT의 최종 방문보고서의 통보나 공
개 후에 SPT는 당사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는 관행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답변은 SPT와 당사국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의 부분을 구성한다. 또한 이러한 것
을 통해 SPT는 방문의 효과와 자유 박탈 체제에서 개선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당사국의 답변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될 수 있다.112) 

(7) 후속방문(follow-up visit)

OPCAT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SPT는 단기간의 후속방문을 할 수 있다. 
CPT 같은 지역 감시 기구는 후속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실제 SPT의 후속방문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113)       

5. 외부와의 협력(cooperation with external actors)

고문방지를 위해 OPCAT 제11조 (c)는, SPT가 국제적·지역적 그리고 국내 기
관뿐만 아니라 UN 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
력은 OPCAT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SPT는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구들과 대화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12) 가장 최근 공개된 답변은 2014년 5월 20일 뉴질랜드의 답변이다
(http://www2.ohchr.org/english/).

113) SPT의 후속방문에 대한 보고서는 파라과이에 대한 후속방문보고서가 유일하다(2010년 
9월). http://www2.ohchr.org/english/ 참조(2015년 8월 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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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와

의 협력

OPCAT 전문에도 언급되었듯이, 조약은 UNCAT 당사국이 고문 등을 방지하
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AT는 SPT가 활동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장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OPCAT는 두 기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CAT에게 
OPCAT와 관련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고, 두 기구 사이에 정보의 공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SPT의 연례보고서를 CAT에 제출). CAT는 SPT를 위
해 고문관련 쟁점뿐만 아니라 NPM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003년에 CAT는 OPCAT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고, CAT와 SPT 사이에 협력을 
위한 지침을 채택했다.114) 사실 소위원회(Sub-Committee)라고 명칭이 되어 있
지만, SPT는 CAT를 보완하고 있다. CAT 또한 SPT를 독립된 기구로 인정하고 
있다.115) 그러나 CAT는 OPCAT에 따라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116)   

가. OPCAT와 관련한 CAT의 권한

CAT는 OPCAT와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ⅰ) 제16조 제4항에 근거해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거나 SPT의 방문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

OPCAT는 당사국이 의무와 관련해 SPT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SPT의 방문보
고서를 공개할 수 있고, CAT에게 그와 관련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SPT는 당
사국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협조하지 않거나 SPT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SPT의 권한의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 두 가지 상
황에서 SPT는 그 사실을 CAT에 알릴 수가 있다. CAT는 당사국에게 자신의 견
해를 밝힐 기회를 주게 된다. 그 후, CAT 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SPT의 관련 
방문 보고서 공개나, SPT 공식성명 발표를 허가할 수 있다.

114) CAT, Annual report, UN Doc. A/58/44, 1 September 2003, §14-17. 
115) CAT, Annual report 2003, §14(A)(3).  
116)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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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4조 제2항에 근거해, SPT나 NPM과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의 

일시적 연기에 관한 권한

OPCAT 제24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비준 시에 제3장(SPT) 혹은 제4장(NPM)
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독일, 카자흐스탄, 몬테네
그로, 루마니아 등이 제24조에 근거해 NPM의 선정과 관련한 의무를 연기하는 
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연기 요청에 CAT가 승인할 수 있는데, CAT는 SPT와 협의 후 당사국
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 승인 결정을 하기 전 SPT와 협의가 요구된
다는 사실을 통해 SPT와 CAT 사이의 관계가 강화된다. 

나. SPT의 연례보고서

OPCAT에 관해 CAT에 부여된 권한 이외에, SPT 연례보고서에 관한 특별 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제3항은 SPT가 CAT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PT의 연례보고서 제출은 CAT의 5월 회기에 이루어진
다. CAT의 5월 회기는 공개되고, 여기서 CAT와 SPT의 위원들은 공통적인 관
심이 있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117) 

OPCAT 제10조 제3항은 적어도 1년 1회 이상 SPT와 CAT가 동시에 회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월에 있다. 이를 통해 NPM, 국가 방문, 
연간일정, 두 기구 사이의 정보 공유 등과 같은 공통되는 관심 주제뿐만 아니라 
특별 주제(장애인의 권리 등)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주어진다.118)  

(2) 기타 UN 기구와의 협력

UN 조약기구, 전문가, 기타 기구 등은 고문방지 관련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다. SPT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구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SPT는 자신의 방문보고서에 관련 조약기구들의 견해와 권고를 인용해왔
다.119) SPT를 위한 주요 정보원에는 조야기구의 선례, 당사국이 조약기구에 제

117)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43.  
118) Id. 
119)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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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정기보고서, 조약기구의 견해와 권고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UN조약기구들
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고문 등의 방지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U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 UN 아동권리위원회

조약기구와의 협력을 위해, SPT는 조약기구 의장들의 연례 회의, 위원회 간 
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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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methods

예방적 접근방법, 방문 방법(비공개 면담, 피구금자의 

선택, 정보에 접근 등), 방문 이외의 방지방법

Activities 방문, 방문보고서, 권고, 연례보고서, 법규에 대한 의견

Resources
인적 자원(위원, 직원, 전문가 등), 재정(예산, 예산승인

절차), 물적 자원(사무실, 설비) 

Internal

organisation
구조, 역할과 책임, 내부 절차

Ⅴ. 국가예방기구(NPMs)

1. 서론

본장에서는 NPM의 설립과 역할과 관련된 실제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NPM의 직무의 운영적인 면을 검토하는 것은 권한을 실행하기 시작한 NPM에 
매우 유용하다.   

‘Preliminary guidelines on the on-going development of NPMs 
(Preliminary guidelines)’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SPT는 효과적인 NPM을 설립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발전될 절차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2006
년 OPCAT가 발효된 후 OPCAT의 이행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NPM의 운영
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다. 

APT가 NPM 역할의 중요한 측면을 고려한 분석적 틀을 발전시켰다.120) 이러
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상호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된다.    

120) 처음의 분석은 APT와 TC-Teamconsult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 48 -

Relations with 

other actors

관계 당국자, 언론, 시민사회, SPT, 국제적·지역적 기

구, 다른 NPMs

2. NPM의 설립 

NPM의 지명은 당사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NPM
의 법률적 근거로 NPM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권한을 보장받
아야 한다. NPM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기구가 설립되는 때에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NPM 위원의 선정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번째 위원이 새로운 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확립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 재정지원도 NPM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보
장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일단 위원이 선정되고 재정이 확보되었다면, 
인적·물적 자원, 내부 조직, 직무 수행 방법의 개발 등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기구가 NPM으로 지명된 경우에는, 기존 기구의 법적 근거, 예산, 구
조, 직무 수행방법 등으로는 NPM의 권한이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기구는 NPM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변경해야 하고, 주요
한 운영상의 변화(직원, 재정, 직무수행 방법 등)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기구
는 OPCAT상의 요건의 관점에서 그들의 역할을 평가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 NPM에 배정될 자원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의 확정(인적, 물적, 재정적)
∙ 내부조직(구조)의 확정(특히 NPM의 직무를 수행할 부서)
∙ NPM의 직무 활동방법의 확정(특히 예방적 방법의 채택과 관련)

NPM 설립의 초기단계에서 많은 중요한 특성이 확정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
계이다. 그러나 NPM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절차를 보이기 때문에 NPM은 설립 
초기부터 완전하게 운영을 할 수는 없다. NPM 직무의 여러 가지 측면을 시기적
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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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NPM은 가능한 가장 넓은 인권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함으로써 고문 등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해

야 한다. 

예방

문제제기 후에 과거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NPM의 예방적 접근방식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확인하고 고

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지하는 것이다.  

체계적 분석

각 개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NPM의 예방적 접근방식은 폭력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자

유 박탈 체계를 분석한다. 

협력적 방법

NPM의 예방적 접근방식은 상황을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화, 안전조치의 제안 등을 

통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적 접근 NPM의 예방적 접근방식은 구금장소에 한정하는 것이 아

3. 직무수행 방법

OPCAT 제3조와 제17조에 의하면, NPM은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 등을 방지하
기 위해 설립된다. 즉 NPM은 OPCAT 제19조에 따라 자유 박탈 장소를 정기적
으로 방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의 제·개정에 대해 권고하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NPM의 직무수행 방법은 구금장소의 방문 이외에 폭 넓은 예
방적 접근방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1) 예방적 접근방식(preventive approach)

 
OPCAT 제4조 제1항은 ‘방문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

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NPM의 예방적 접근방식은 고문 등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특정하고 분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NPM의 권한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다른 기구의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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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전체적으로 사회 내의 위험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을 의

미한다. 

장기적 관점 예방적 접근방식은 시간을 요한다. 

(2) 방문 방법론(visiting methodology)121)

 
방문은 피구금자에 대한 대우, 피구금자의 상태, 구금장소의 기능 등의 실상에 

관한 직접적 정보를 얻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다. 방문 기간 동안 NPM은 구금장
소의 모든 측면을 조사한다. 즉 장비의 상태, 안전·보호 장치, 의료서비스, 직원
의 근무환경, 피구금자 간 관계, 직원과 피구금자 간 관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구금장소의 운영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해당 시설의 분위기 등에 대해 중
요한 영향을 가진다. 그러므로 방문 기간 동안 구금시설의 내부 정책, 지침, 기록
문서, 운영절차, 내부통신, 조직구조, 교육 등에 관한 행정이 조사되어야 한다. 

OPCAT는 NPM이 구금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련의 권한과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OPCAT 제20조 (c)에 의하면 NPM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이유로 일부 방문은 미리 예고
하고 이루어지지만, NPM은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OPCAT는 이와 관련해, 피구금자와의 비공개 면담과 면담 대상자 선정의 자유
(20조 (d),(e)), 구금장소 내의 모든 설비와 장치에 대한 접근(20조 (c)), 구금
장소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20 (c))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의 비공개 면담은 예방적 감시 절차에서 중요하다. 비공
개로 이루어지는 면담은 직원과 다른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듣거나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NPM은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더 많은 수의 
피구금자와 면담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면담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감한 부

121) 이에 관해서는 APT,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Geneva, 
April 2004 참조(www.ap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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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우, 피구금자 사이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등)은 여러 사람과의 면담에서는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면담 상대를 선택할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NPM은 관계 
담당자가 지정한 자와만 면담을 해서는 안 되고, 추가 면담을 위해 무작위로 선
정한 자와도 면담을 해야 한다.122)  

방문기간 동안 NPM은 모든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123) 개별 의
료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한다. 물론 기밀 정보와 민감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124)

구금장소에 대한 예방적 방문은 실증적 견해를 포함해서 정보원이 다른 정보
에 대해 상호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공개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기록
의 조사, 직원과의 면담, 방문자의 견해(그들의 육감을 통해 얻은 견해) 등을 통
해 검토될 수 있다. 구금장소 내의 절차(입소와 교정처우, 식사 배금, 이의제기 
절차, 긴급상황, 의료서비스 이용 등)도 또한 조사의 대상이다.

(3) 구금장소 방문 이외의 기타

구금장소의 방문을 통해 NPM은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방
문은 전체적인 예방 전략의 첫번째 단계일 뿐이다. NPM은 문제의 발생가능성, 
고문 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금장소에서 찾아낸 사실 이외의 것을 파악
해야 한다. 구금장소 방문 동안에 직면한 문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NPM은 법체제, 공공정책, 관련 기구 등을 분석해야 한다. 

NPM은 자유박탈과 사법행정을 위해 국가의 법체제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당사국이 부담하는 국제적 의무와 다른 적용 가능한 국제 인권 기준을 조사
해야 한다. NPM은 국내의 법 체제가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새로
운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NPM의 권한
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NPM은 또한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정책은 고문방지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NPM은 독립적이고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파에
도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NPM은 정치적 논쟁에서 어

122) APT, Detention Monitoring Briefing No 2: The Selection of Persons to 
Interview in the Context of Preventive Detention Monitoring, APT, Geneva, 
2009 참조(www.apt.ch). 

123) OPCAT 제20조. 
124) OPCAT 제2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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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구금장소에서 인권에 대해서 긍정적·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해서는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전략의 일부를 구성하고, 고문 등의 원인을 근절하여야 한
다. 일반적인 공공정책은 조사되어야 한다(효과적인 인권운동 계획이 있는지, 있
다면 NPM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특정한 공
공정책도 분석해야 한다(범죄, 청소년 비행, 이민 등에 대한 공공정책). 또한 간
접적으로 고문방지나 자유의 박탈과 관련된 정책도 검토될 수 있다(정신 건강, 
공공보건정책). 

법체제와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자들도 예방적 관점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 
각 구금장소는 더 큰 정부 기관을 구성한다(경찰서, 교도소, 출입국 관리소, 정신
병원). 이러한 기관이나 부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는 정부부처에 속한
다. 특히 법원이나 검찰 등 다른 기관 등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NPM의 예방 전략은 고문 등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구금장
소의 실제상황과 기능을 넘어서는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4. NPM의 활동

NPM 활동은 NPM의 직무의 성과로 이루어지고, NPM의 직무 행사에 있어 
NPM이 행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OPCAT 제19조에 의하면, NPM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있는 관련 당사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
문하고, 방문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를 하며,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해 견해와 권고를 개진한다. 

(1) 방문

NPM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당할 수 있는 모든 장
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방문 장소의 범위는 OPCAT 제4조에서 ‘구금
장소’의 정의가 매우 넓은 만큼 넓다. NPM은 전통적인 구금장소(경찰서, 교도
소, 구치소 등)와 비전통적 장소(국내의 구금장소, 출입국 관리소, 정신병원 등) 
등을 포함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있는 모든 장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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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수의 구금장소를 가진 작은 국가의 경우, NPM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매년 각 구금장소를 방문하여야 한다.125) 그러나 NPM의 권한의 범위를 고
려하면, 대부분의 NPM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있는 모든 장소를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NPM은 매년 방문할 장소를 선택
할 필요가 있다. NPM이 두개 이상인 경우, 각 NPM은 특정 유형의 구금장소에 
집중했을 때, 각 NPM이 방문해야 하는 장소의 수는 줄어들고 더 관리가 쉬울 
것이다.126) 그러나 대부분의 NPM은 방문 프로그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OPCAT 제20조 (e)에도 잘 규정되어 있다. 

 
가. 방문 프로그램

방문 프로그램은 권한을 행사하고 예방적 방문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성취하
는 데 있어 NPM을 돕는 도구이다.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는, 억지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고문 등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방문 프로그램은 변하는 상황이나 필요에 NPM이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
어야 한다. 하지만 방문 횟수나 방문 일수, 방문 장소, 방문의 유형 등은 정해져
야 한다. 프로그램은 또한 유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금장소에 대한 예방적 방문은 자원뿐만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NPM이 방문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한정된 시간이나 자원에도 불구
하고, 방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집중 방문 : 보통 마지막 며칠을 남겨둔 시점에 시행된다. 
∙ 특별 방문 : 보통 단기이고 예고 없이, 특정 장소에 대해 하는 방문이다. 
∙ 특정 유형 방문 : 단기로 이루어지고, 많은 장소에 집중해서 이루어진다. 

나. 정기성과 횟수

방문 프로그램은 구금장소가 어느 정도 정기적이고 자주 방문되도록 해야 한
다. ‘Preliminary guidelines’에서, SPT는 NPM 방문의 정기성은 구금장소에 대한 

125) 예를 들어 리히텐슈타인, 몰타에는 하나의 주된 교도소 이외에 몇 개의 다른 구금장소
가 있다. 

126) 뉴질랜드의 경우 주된 NPM 이외에 4개의 NPM이 있다. ‘Inspector of Service 
Penal Establishments’라는 NPM은 군 구금시설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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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감시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127) 그러나 방문의 횟수는 국가의 
크기에 따라 구금장소의 수, 크기, 방문장소의 위치 등에 따라 NPM 마다 다양하
다. 방문의 수와 방문의 목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 

(2) 방문보고서와 권고

방문은 예방적 감시 절차의 첫번째 단계일 뿐이다. 방문을 통해 수집된 직접 
정보는 보고서와 권고안의 기초가 되기 전에 분석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문제가 
확인된 장소에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당국자에게 보내야 한다. 

가. 보고의 유형

방문 후 보고하는 유형은 다양할 수 있는데, NPM은 보통 다음의 유형으로 보
고서를 작서한다.

∙ 내부 방문 보고서 : 기본적 형식에 기초해, 내부 보고서는 기록의 보관과 
후속 방문의 면에서 중요하다. 

∙ 방문 보고서 : 분석, 피드백, 권고 등과 함께 방문단의 성과에 대해 자세하
게 다룬다. 방문 보고서는 방문 후 지체하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 방문 장소의 책임자에게 직접 방문보고서를 보내야 한
다.

∙ 주제별 보고서 : 이 보고서는 단일 주제(예를 들어 교도소에서의 보건상황)
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이 보고서는 다른 두 보고서
보다 더 분석적인 경우가 많다.  

멕시코에서 각 방문장소에 관한 내부 보고서가 NPM 방문단에 의해 작성되었
다. 이 보고서는 이후 NPM 보고서팀에 의해 하나의 지역에서 여러 장소를 포함
하는 보고서의 형태로 편집된다.128) 

127)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28.  
12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forme 1/2008 del Mecanismo Nacional 

de Prevención de la Tortura sobre los lugares de detención e Internamento 
que dependen del Gobierno del Distrito Federal, México DF, 27 February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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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문보고서의 공개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OPCAT는 SPT 보고서의 비공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만, NPM이 작성한 보고서의 비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비슷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NPM은 그들의 방문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고서의 공개에 관해 결정할 때, NPM은 투명성, 관계 당국자와의 협력적 대
화의 중요성, NPM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개 이상의 NPM이 당
사국에 존재하는 경우, 각 NPM은 서로 다른 제도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 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인다. 방문보고서의 공개는 자유박탈 장소와 
NPM의 투명성, 책임 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는 자유박탈 장소의 책임자에게 
직무에 관한 정보, 방법론, 기대, NPM이 적용한 기준 등을 제공한다.

NPM이 방문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할 때, 공개 전 협의를 위한 시기와 절차는 
관계 당국자와의 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방문보고서는 사
실관계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비공개로 관계 당국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NPM
은 공개될 방문보고서에 관계 당국자가 언급한 내용을 포함시킬지 결정할 수 있
다.  

프랑스에서 NPM인 ‘General Inspector of Places of Deprivation of Liberty’
는 보고서를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한 장소의 책임자에게 직접 보냈다. 통상 방
문 후 25일 정도 후에 이루어진다. 답변을 받은 후 1개월 정도가 기나면, NPM
은 수정된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보낸다. 최종적으로 ‘General Inspector’는 보고
서에 기초해 권고사항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129) 일부 보고서는 NPM의 홈페
이지나 연례보고서에 부록 형태로 공개될 수도 있다.  

(3) 연례보고서

OPCAT 제23조에 따라 당사국은 NPM의 연례보고서의 발행, 보급에 책임이 
있다. NPM의 연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관련 기
구와 일반에게 NPM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를 제안하고, 고문
방지와 관련된 중요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129)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Rapport Annuel 2008, 

p.10 참조(www.cglp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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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보고서의 공개 대상은, 고위 정부 당국자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까지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NPM은 그 주요 대상을 명확히 확정하고 연례보고서의 
형식, 내용 등을 그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OPCAT는 보고 절차에 대해 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례보고서의 대상에는 SPT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SPT에 연례보고서 사본을 보내는 것은 중요하며, SPT와 직접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여져야 한다. SPT는 NPM의 연례보고서를 자신의 홈페
이지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발전시켜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는다고 
했다.130)  

기존 기구를 NPM으로 지명한 경우, NPM의 연례보고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발
행되거나, 적어도 그 기구의 연례보고서에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NPM 연례보고서는 1년간 NPM의 역할이나 활동에 관한 사실 정보를 포함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관련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의 분석적 부분은 다른 실질적 정보가 이미 NPM에 의해서 공개되었는지
에 달려있다. 방문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NPM 연례보고서의 실질
적인 부분에는 다양한 유형의 구금장소에 관한 주요 쟁점이 종합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어떠한 방문보고서도 발행되지 않는 경우, 연례보고서에는 방문 기간 동
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법 제·개정에 대한 견해 표명

OPCAT 제19조 (c)에 규정된 것으로, 법안이나 현행법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
거나 개정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NPM의 주요 권한이며 방문 결과를 보
완할 중요한 권한이다. 구금장소에 방문하는 동안 나타난 문제는 잘못된 법규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폴란드 NPM ‘Human Rights Defender’는 교도서 내의 CCTV 카메라
의 사용에 관한 적절한 법규를 마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한 행정
부(Interior and Administration) 장관에게 피구금자 수송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위한 기술적 요건에 대한 내규를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130) 홈페이지(www2.ohchr.org/english/bodies/cat/opcat/annualreports.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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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

보고서의 발행, 구금장소의 방문 등은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에 의존한다. 
OPCAT 제18조 제3항이 당사국으로 하여금 NPM의 직무를 위한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재정·인적·물적 자원은 충분하지 않다. NPM
이 발달할수록 자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1) 재정

NPM은 위원, 직원, 전문가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국가 내 모든 지역의 구
금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구에게 NPM의 권한
이 부여된 경우, 추가된 직무를 수행하고 OPCAT상의 예방적 접근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기구의 예산은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에 관한 문제는 기능상의 독립에 관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가는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예산 승인 절차는 NPM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NPM은 자신의 연간 예산안을 마련하고, NPM 예산은 
승인을 위해 의회에 직접 제출되고, NPM은 승인된 예산집행에 관해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재정 자율성은 재정에 관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NPM은 예산집행
을 공개하고, 회계감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적 자원

예방적 모니터링은 기술을 요하는 전문화된 직무이다. 따라서 NPM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은 매우 중요하다. NPM과 관련해, 인적 
자원으로 중요한 부분은 위원, 직원, 외부 전문가이다. 

가. NPM 위원

NPM 위원의 선정과 임명은 NPM의 독립성을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기는 NPM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NPM의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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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위원은 한명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OPCAT는 한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는 NPM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OPCAT 제18조 제2항은 ‘전
문가들’에 대해 언급하고 NPM의 국제적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OPCAT는 NPM이 성비균형, 국가 내의 인종집단이나 소수자집단을 적절히 대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 독립성은 개인적, 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구의 독립은 방문단이 방문 기관과 어떠
한 직업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NPM의 예방적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APT는 NPM에서 전일 근무를 하지 않는 위원은 일정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 직원

NPM의 구조가 어떠하든, 직원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러나 위원이 한명인 기구의 경우, 직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때로운 직원이 
NPM의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기구가 NPM으로 지명된 경우, 
SPT는 NPM이 기존 기구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31) 직원
의 수는 NPM이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직원은 위원이 누리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직원의 독립성 또한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한다. 

다. 기타(전문가 등)

OPCAT는 NPM이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NPM 관련 법에서 대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
부전문가는 보통 특정 장소에 대한 특별방문을 위해 임시적으로 고용된다.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해 NPM의 방문단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구금장소의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에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NPM은 내부의 전문기술이나 필요에 따라, 심리, 법의학, 보건, 공공의료, 
청소년 범죄 등의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것이다. 외부전문가는 방문뿐만 아니
라 방문을 위한 준비, 방문보고서의 작성에서 관여할 수 있다.   
131)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51. 



- 59 -

외부전문가를 선택할 때, 전문가의 독립성과 이해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신
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3) 물적 자원

물적 자원에 관한 부분은 종종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NPM이 직
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적 자원은 중요하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NPM은 파리원칙에 언급된 대로 자신의 시설을 가져야 한다. NPM은 방
문을 위한 적당한 운송수단을 소유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NPM이 차량을 소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HRIs가 NPMs 역할을 하는 경우, 부서 간 차량을 공동
으로 이용하는 것은 NPM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6. 내부 조직

NPM의 조직형태에 관해서, OPCAT는 구조와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3조와 제17조는 당사국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NPM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7조는 또한 ‘분권화된 기관에 의해 설
립된 기구는 NPM으로 지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의 형태가 어떠하든, NPM이 내부 조직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NPM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NPM의 구조
∙ 업무를 위한 적절한 부서구분(방문, 보고서 작성, 입법에 대한 제안 등)
∙ 역할과 책임
∙ 의사결정절차
∙ 내규
∙ 행정, 인적·물적 자원에 관한 내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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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와의 관계

NPM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정부당국, 다른 관련 기구, 시민
사회, SPT, 국제적·지역적 인권기구 등과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부당국과의 관계

OPCAT는 당사국이 NPM과 관련해 부담하는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OPCAT 제18조 (a)에 의하면 당사국은 NPM의 직무수행에 대해 간섭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NPM에 
장소, 사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제21조는 NPM에 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개인 등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
다고 하고 있다. 

NPM은 정부당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부당
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NPM은 자신의 독립
성을 보호해야 하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2) 국내 관련 기구(기관)와의 관계

국내적 차원에서 다른 방문 기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발견하
고, 노력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NPM은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NPM은 의회와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의회는 고문방지에서 중요한 파
트너가 되기 때문이다. 의회와의 협력은 연례보고서의 제공, 고문방지 조치에 대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수립될 수 있다. 사법부와의 관계는 보다 더 복잡하다. 왜
냐하면 구금장소에서의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시민사회와의 관계

시민사회단체는 NPM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않는 경우에
도, NPM의 직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인권관련 단체, 학자, 자유를 박탈당
한 자들의 모임 등은 중요한 정보제공자가 된다. 폴란드에서, NPM은 학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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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로 구성된 OPCAT의 이행을 위한 협회(Association for the 
Implementation)와 2-3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가진다. 이러한 모임에서 NPM의 
역할과 관련한 쟁점을 교환할 기회가 주어진다.132) 

(4) SPT와의 관계 

NPM은 SPT와 직접 접촉해야 한다. 이에 반해 당사국은 이러한 접촉을 하기
를 장려될 뿐이다.133) NPM이 하나 이상인 경우, 당사국은 SPT와 모든 NPM 사
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보장해야 한다.134) 직접 접촉이란 최소한, 서면의 교환을 
의미한다. NPM이 SPT에 연례보고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NPM
은 또한 제네바의 회기 동안 SPT와의 회담을 결정할 수도 있다. 

SPT의 국가방문은 NPM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NPM은 SPT에 국가의 자세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방문기간 동안에는 NPM이 
SPT를 위한 중요한 대화상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담, 정보의 교환 등은 미
리 일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방문 후에는, 보고서가 비공개로 정부당국자에게 보
내진다. OPCAT 제16조 제1항은 SPT가 NPM에 보고서와 권고를 통보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제적·지역적 기구와의 관계

NPM은 고문방지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국제적·지역적 인권기구를 위해 국내상
황과 관련해 중요한 위치에 있다. NPM은 구금 상태와 자유가 박탈된 자의 대우
에 대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UN 고문방지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인권이
사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NPM은 또한 국제적·지역적 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
는 것에 대해 후속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2) Report of the Human Rights Defender on the activities of the NPM in Poland 
in 2008, Warsaw, May 2009, pp.81-82.  

133) OPCAT 제11조 (b)(ⅱ), 제12조(c) 참조.
134)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53.  



- 62 -

Ⅵ. 각국의 이행현황과 가입을 위한 조건 분석

1. OPCAT 당사국의 이행방식 

(1) NPM(s)의 지정 또는 설립

OPCAT 비준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와 성실한 약속을 보여
주는 정치적 결정이다. 현재 OPCAT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이행
하는 최선의 방식을 찾고 있다. 비준 및 국내적 이행의 시기에 대한 결정은 
OPCAT가 요구하는 요건의 실현과 관련한 각국의 정치적인 분위기, 법체계 및 
제도적 완비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OPCAT는 특수한 고문방지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 NPMs)라는 국내기구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OPCAT는 NPMs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국가는 자국의 특수
한 국내적 맥락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선정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조직이 더 
우월하다고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NPMs는 고문 등을 효과적
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OPCAT는 
NPMs에 관련하여,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수많은 기본적인 요건들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로는 기능적 독립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및 특수
한 권한과 보장 등의 확보를 들 수 있다.       

OPCAT 당사국들은 NPMs의 설립과 지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OPCAT의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시기와 절차를 정하였다. 이러한 시기의 확정 및 절차를 진행함
에 있어서 NPM 선택방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OPCAT의 국내
적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NPM 선택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각국의 국내적 상황에 맞추어 각 국가가 스스로 선정하였다. 
다만 고문방지협회(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Torture : APT)는 Guide to 
the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NPMs(이하 ‘NPM Guide’라 한다)에서 
NPM선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NPMs의 요건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 63 -

(2) OPCAT 이행방식

이 선택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비준을 고려하는 시점부
터 자신의 국내적 맥락에 맞는 최선의 NPM 선택방안을 모색하여왔다. NPM의 
지정 및 설립은 종종 철저한 분석을 요하므로 장기적인 절차가 되곤 하였다. 국
내적 맥락에 의존한 NPM의 지정은 비준 전이나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질 수 있
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방지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그 국내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단체들이 모여 국내적 차
원에서 OPCAT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OPCAT 비준에 있어서 관련되는 핵심 단체들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
다. 어떤 국가는 OPCAT에 대한 비준을 그 국가의 인권정책의 일부로서 추진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국가의 중앙부서가 이러한 임무를 맡았는데, 예를 
들면 브라질의 경우 the Human Rights Secretariat of the Presidency는 고문방
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였다. 다른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가 OPCAT를 먼저 비준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NHRIs)가 국제인권조약의 채택과 비준을 증진
하는 임무의 일부로서 OPCAT 비준과 이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예로 가나를 들 수 있는데, 가나는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Justice가 NPM의 지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
는 시민사회단체들도 OPCAT의 비준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 아르메니아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련의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에 관련 부처와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하
는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 OPCAT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르메니아 NGO 중의 하나는, 관련 부처에게 OPCAT 이행을 위하여 문서 및 
간행물에 아르메니아어 번역본들을 제공하였다. 아르메니아는 이러한 과정을 거
쳐 Human Rights Defender of the Republic of Armenia를 NPM으로 지정하였
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기관(때로는 여러 활동단체가 같이하는 경우도 있
음)이 OPCAT의 비준과 이행과정에 착수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는 것이 보통이
다. 이러한 주도적 활동기관(leading actors)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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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활동기관으로는 정부의 부처, 국가인권기구(NHRIs), NGO 및 이들의 
연합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OPCAT가 요
구하는 중요한 측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측면으로는 특히 NPM의 독립성, 정보 및 구금장소에의 접근성 보장, 기밀유지, 
협력,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주도적 활동기관은 또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들의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OPCAT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도모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활동기관은 OPCAT의 비준 및 이행을 지지하
고 이를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도적인 활동기관이 이러
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OPCAT의 비준과 이행은 제도적 또는 정치적인 
우선순위로서 추진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2. OPCAT상 NPMs 요건의 충족

NPMs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독립성

독립성은 NPMs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OPCAT에 따르면 당사국
들은 파리원칙135)에 맞게 NPMs의 기능적, 재정적, 인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
다.136) 기능적 독립성이란, NPMs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인 행정조
직의 밖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좀 더 강력한 법적 근거(즉, 헌법적 또는 
입법적 맥락에서의 근거)가 마련되면 이러한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적 독립성은 NPM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행정부의 통제 
밖에서(즉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그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OPCAT는 당사국에게 NPMs의 구성원과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
135)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 UN Doc. 
GA Res 48/134, 20 December 1993.

136) OPCAT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및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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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및 제도적으로 국가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NPM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시, NPM의 이러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구성의 다양성

당사국은 NPM의 구성원 및 직원이 소정의 능력 및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것
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진다. 더욱이 SPT와 마찬가지로 NPMs는 다양
한 분야의 출신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유의 박탈과 관련된 분야(예컨대 인권, 
의료보건 및 사법운영 등)에서 활동하는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
어도 일부 구성원은 이전에 구금장소를 감독하는 데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실제로 일부 NPMs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구성이라는 원칙을 달성하지 못한 경
우도 있는데, 이러한 NPMs는 그 구성원 및 직원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
가들에게 의존하기도 한다.

예컨대 체코 공화국은 the Public Defender of Rights를 NPM으로 지정하였는
데, OPCAT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부서가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12명의 법률가들로만 구성되었으므로, 이러한 다양성의 결여를 보충하기 위하여, 
특정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의 전문가(예컨대, 의사 및 심리학자)를 비상근제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 경우 그러한 전문가들은 비밀보호의무와 함께 the 
Public Defender of Rights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OPCAT는 또한 각 당사국들이 NPMs 내에서 성비균형과 인종적 및 소수자 집
단을 적절히 대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37) 이는 특히 구금장소에서 위험에 처
해있는 인종단체 또는 소수자 집단 출신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전문가들은 특정한 구금상의 쟁점 및 특정한 구금장소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Her Majesty’s 
Inspectorate for Prisons가 영국 NPM 조정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방
문의 대상인 구금장소에 이전에 구금되어 있던 자를 포함하고 있다.   

  

137) OPCAT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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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 보장

OPCAT 제4조 제1항에 따라 NPMs는 SPT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자유가 박
탈당하여 있거나 또는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접근권은 자유가 박탈당한 장소 내에 있는 모든 시설 및 설비를 포함하여
야 한다. OPCAT에 따르면, 구금장소는 경찰서, 구치소, 청소년 구금센터, 이민 
및 난민 구금센터, 사회보호시설, 정신병동 및 비공식적인 구금장소를 포함한다. 
NPMs는 모든 구금장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정기적이며 빈번한 방문을 수
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4)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NPMs는 구금장소, 그들의 운영, 자유가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처우 및 상황 
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NPMs는 파일, 등록문
서, 의료기록, 식량공급 및 기타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
한의 보장은 구금장소 내에 있는 상황 및 위험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데 긴요하다. 

(5) 사람에 대한 접근 보장

SPT와 마찬가지로, NPMs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장소 내에 있는 사람들과 사
적인 면담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사적인 면담은, 구금에 대한 효과
적이고도 예방적인 감독을 하는 데 매우 긴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NPMs의 활동
수단으로서도 핵심적 요소이다. 이 외에도 NPMs는 또한 구금장소에 있는 직원
들 및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자와 면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보고서 및 권고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은 NPMs의 예방적 임무 중의 한 측면에 불과
하다. 이러한 방문은 자유박탈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 및 권고
의 기초를 형성한다. 관련당국에 대해 권고를 하는 권한은 문제의 관행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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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문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PCAT는 관련 당국이 이러한 
권고를 검토하고 그 국가의 NPM(s)과 더불어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해서 건설적
인 대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8)    

NPMs는 또한 그들의 활동과 고문 등의 상황에 대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OPCAT는 당사국들이 그러한 NPM(s)의 연례보고서를 발
간하고 보급하여야 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139)  

(7) 입법에 관한 견해표명

NPMs는 고문방지와 관련된 현행법 및 새로운 입법에 관하여 제안을 하고 견
해를 표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140) 이러한 권한은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제도 및 기타 조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NPM 임
무 중 자문적 측면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8) 특권, 면제 및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OPCAT는 NPM의 구성원과 직원이 자신들의 예방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면제라 함
은 신체적인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개인적 수하물에 대한 압류로부터
의 면제, 통신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면제 등을 말한다.141) OPCAT는 또한 
NPMs가 수령한 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NPMs의 구성원 및 직원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특권을 강화하고 있다. NPMs가 보유한 비밀정보는 관련된 자의 명시
적 동의가 없는 한 공개될 수 없다. 정부, 사법부 또는 기타 다른 기관이나 사람
에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는 NPMs를 설립하는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NPM의 구성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는 모든 자 또는 조직은 보복으
로부터의 보호를 부여받아야만 하며 보복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요소는 NPMs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 간의 신뢰관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감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

138) OPCAT 제22조. 
139) OPCAT 제23조.
140) OPCAT 제19조 c호.
141) OPCAT 제35조.



- 68 -

된다. 이러한 규정은 또한 NPMs를 설립하는 법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9) SPT와의 직접적 접촉

OPCAT의 당사국은 SPT와 자국의 NPM 간의 직접적인 접촉 및 필요한 경우 
비밀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촉은 회합, 정보 교환, 연수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직접 접촉은 당사국, NPM 및 SPT 간의 삼자관계의 핵
심을 이룬다. 

3. 현행 감독기구에 대한 평가 및 구금장소의 목록 작성

현행 감독기구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각 기구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가지는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 설립 입법 또는 기타 설립근거
∙ 임무
∙ 관할
∙ 권한
∙ 면제
∙ 자원(인적, 재정적, 물적)
∙ 독립성(실제적 독립성 및 인지된 독립성)
∙ 당국 및 기타 관련 활동단체와의 관련성
∙ 운영방식(예컨대 방문의 목적, 유형 및 빈도, 감독방법)

이 외에도 현행 감독기구의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평가
는 NPMs가 기능적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 OPCAT가 제시한 요건에 어긋나는 법
적, 구조적, 기타 특성들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기구는 
OPCAT가 제시하는 요건과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권한 또는 의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권한이 구금 자체에 대해 검토하거나 재판하는 권한인 경우와 
또는 비밀 정보를 공개할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어떤 기구는 
NPM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권한을 결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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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모든 관련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결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
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행 감독기구가 정부의 집행부처 또는 기타 부처에 
구조적, 행정적 또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종속하고 있는지도 분석되어야 한다. 이
러한 평가는 또한 어떤 기구가 고문 방지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예
를 들면 그 기구 내에서 고문에 대한 개별적인 고소가 접수되어 평가되고 판단
되는 경우와 같이 어떤 기구의 현행 임무가 고문 방지와 조사 간의 구별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거쳐서 바람직한 NPM 
선택방안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평가는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져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내 NGO인 the Centre for the Study of Violence and Reconciliation이 현행
감독기구의 목록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그 기구들을 OPCAT의 요건에 따라 분
석을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특정한 형태의 구금장소, 즉 이민 및 난민들이 구금
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감독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한 
후 이 NGO는 남아프리카의 NPM을 위한 몇 가지 선택방안을 제시함으로써 
OPCAT에 대한 국내적인 협의절차를 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호주에서도 최근
에 NPM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호주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선정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다른 나라(브라질, 멕시코 및 세네갈)에서도 이
와 유사한 목록이 여러 활동단체(NHRIs, NGOs, 전문가 등)에 의해서 작성되었
다. 이와 같이 이러한 평가는 가장 적절한 NPM 선택방안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입증되어 왔다. 

장래의 NPM의 작업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는 관련 당사국의 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구금장소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OPCAT 제4조 의해서 
정의된 모든 구금장소의 범위는 교도소 및 경찰서보다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러
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전통적이지 않은 구금장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장래의 NPM의 작업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또한 고문방
지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인적, 재정적 및 
물적)에 대한 평가도 수월하게 한다. 

구금장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알려진 구금장소에 대한 유형별 분류(경찰서, 교도소, 구치소, 정신병동, 약

물치료센터, 아동시설 등).
∙ 각 구금장소가 어느 당국의 관할권하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이는 특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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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됨.
∙ 각 구금장소의 위치, 규모 및 수용능력
∙ 각 구금장소에서의 피구금인에 대한 기본적 자료(알려져 있는 경우) : 피구

금인의 수, 성별, 연령, 기타 관련정보(국적 및 인종). 

OPCAT를 비준하기 전에 프랑스는 많은 NPM 선택방안을 강구하였다. The 
Médiateur de la République(Ombudsperson’s Office)는 구금장소의 위치에 대한 
예비적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프랑스에 있는 구금장소의 유형과 그 수(전체 
5,778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NPM은 이러한 목록에 있지 않은 구금장소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OPCAT 제4조에 따른 “구금장소”의 
정의에 따라서 NPM은 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공적 당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사실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억류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모든 
장소, 특히 비밀구금장소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평가가 주도적 활동단체에 의하여 시작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정부기관, 구금장소에 있는 직원의 대표, 인권기구,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관여
와 지지를 요구한다.

4. NPM(s) 선택방안에 대한 논의

(1) 고문방지관련 활동단체와의 논의

비준절차의 가장 초기단계에서부터 NPM 선택방안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SPT가 초기에 제시한 NPM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NPM은, 고문방지와 관련이 있는 시민사회 및 기타 활동단체들을 포함하여, 공
개적이고 포섭적이며 투명한 설립절차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현행기구가 
NPM으로 지정되는 것이 고려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토론
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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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AT 비준 시 가능한 NPM선택을 위해서는 그 국내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활동단체들 간의 논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가. 정부당국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하여 있거나 또는 박탈당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책임
을 지고 있는 (국가, 시, 도 차원의) 모든 관련 부처의 대표자들은 OPCAT가입
을 위한 국내적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OPCAT에 
따르면, 구금장소는 교도소 및 경찰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는 관련부처의 구성원은 물론, 구금장소의 행정책임자 및 직원도 이러한 논
의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후자의 포함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구금장소의 직원
은 자유가 박탈당한 자를 보호하고 구금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제도적 
차원에서 OPCAT의 국내적 이행에 깊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OPCAT에 대한 지식과 존중은 NPMs이 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해 
줄 것이다. 

나. 의회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의원들은 OPCAT를 국내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법을 입안하고 채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초기 단계에서(즉 의회
에서의 토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OPCAT 가입논의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된 특별 위원회(예컨대, 인권, 아동, 이주민, 사법 및 사회문제 등을 관할하는 위
원회)도 이러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국가인권기구 및 옴부즈만 사무소

국가 인권기구(NHRIs) 및 옴부즈만 사무소도 장래의 NPMs 선정과 관련된 논
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종종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직접 경험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국제인권조
약의 채택과 이행을 증진하고 그 국가가 보다 많은 국제의무에 대한 존중을 감

142)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IV.B,(paras.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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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 국가별로 NHRIs 및 옴부즈만 사무소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은 종종 국제조약의 비준과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에 유용한 파트너가 되곤 한다.     

라. 구금장소를 감독하거나 피구금인에게 도움을 주는 조직

많은 국가에서 특정한 조직 또는 기구가 종교적, 의료적, 법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구금의 상황 및 피구금인의 대우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금장소를 방문
하기도 한다. 그러한 기구들은 검열관, 판결을 선고한 판사, 공동체 내에 기반을 
둔 비전문가 방문제도, 자선조직 및 기타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
들이 가진 전문지식은 종종 NPM의 구성원이 될 자 및 장래 NPM으로 될 기구
에 대하여 특별히 가치있는 식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OPCAT는 NPM의 일상적인 업무, 임무 및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개입을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선정은 시민사회 조직 그 자체에 의하
여 또는 그러한 조직 자체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선정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의 결과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OPCAT를 지지하는 협력적 원칙과
는 별도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국가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지
만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배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OPCAT 가입방안에 대한 논의는 관련된 모든 시민사회조직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NGOs

시민사회조직은 자연적으로 주도적인 인권 NGOs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제
4조 제1항에서 제시된 구금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시민사
회”란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고문 생존자를 위한 
갱생센터, 피구금인 및 그들의 친척으로 구성된 협회 등도 포함될 것이다. 이러
한 조직들은 그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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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들에 대하여 독특하고 직접적인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관련 조직들로
는 피구금인위원회, 신뢰에 기초를 둔 단체들, 학회, 그리고 난민, 정치적 망명
자, 이주자, 여성, 아동, 장애인, 인종적 또는 문화적 소수자 등을 대표하는 협회 
또는 집단을 포함하기도 한다.        

2) 기타 전문적 협회

기타 전문적 협회의 범주에는 노동조합, 이와 유사하게 법률가, 의사 및 간호
사, 의료관계 실무자, 사회복지사, 현재 또는 이전의 구금장소의 직원을 대표하는 
전문적인 협회를 망라한다. 이러한 협회들은 또한 현재의 구금장소 및 감독기구
의 목록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현행법 또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의 결함을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바. SPT 및 기타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구

지역적 및 국제적 NGOs와 정부 간 국제기구들도 유용한 참가자가 될 수 있
다. SPT는 당사국에게 NPMs의 임무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고 및 견해를 표명
하는 방식을 통하여 OPCAT 제11조 제1항 b호 4목에 따른 자문적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SPT는 당사국이 그 국가 내에서 SPT의 방문을 수락
하여 왔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2) 가장 적절한 NPM 선택방안에 관한 협의

OPCAT는 인권에 관하여 특별한 접근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문예방조
치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우선
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OPCAT 가입을 위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OPCAT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OPCAT에 관한 공통
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관료, 시민사회, 피구금인, 기타 관련된 모든 국내적 활동단체들은 그 국가
의 NPM을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간해설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NPM을 선정하는 과정이 진정으로 포섭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과정은 NPM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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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NPM의 선택방안으로 바람직한 것은 국가가 
OPCAT에 대한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하는 즉시 이러한 관련 기구들 간의 광범
위한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적 대화에 참여할 이해관계인들은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초기의 협의절차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모든 협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는 
NPM을 선정하는 절차를 공개하고 참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결정
의 기준에 대하여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하여간 정부는 NPM(s)의 선정과 관련
하여 협의의 결과를 공표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국내적 토론회의 및 국내적 토론대회, 
학술대회, 세미나, 서면에 의한 견해표명 또는 지역적 회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가. 국내세미나 및 토론대회 

예를 들어 베냉(Benin)에 있어서는 두 NGO가 비준 후에 국내적 세미나를 조
직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섭한 실무작업반을 설립하였고 이러한 실무작업반은 그 
후에 NPM 선택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서면제출

호주에서는 협의가 서면제출의 형태를 취하였다. 2008년 5월 the Attorney 
General’s Office는 국내이해관계단체에게 서면제출을 요청하였다. 호주국가인권
위원회(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Law Council of Australia
가 이에 응하였다. 이러한 협의 후에 호주는 NPM 선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
미나도 개최하였다. 

다. 지역적 및 국제적 토론회의

많은 당사국들은 타국의 NPM 선정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건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NPM을 계획하거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쟁점과 장애
요인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타 국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들은 지역적인 회합을 통하여 OPCAT의 이행 및 NPM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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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관행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얻고자 한다. 그러한 회합을 통하여 국가들은 
자신의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특히 자국 내에서 국내
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역적 또는 국제적 토론회의 개최
는 더욱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OPCAT 이행을 위한 최초의 지역적 세미
나는 파라과이에서 2007년에 개최되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의 대
표자들은 각국 내에서의 OPCAT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SPT와 
시민사회의 구성원들도 참여하였다. 한편, 2008년에는 APT가 연방국가 및 탈중
앙집권적 국가에 있어서의 OPCAT 이행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아르헨티나에서 
국제세미나를 공동으로 조직하였다. 

지역적 전문가들을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다른 당사국-영국-에게 대표단을 
보내어 영국의 핵심적인 OPCAT 활동단체 및 현행 감독기구들을 만나서 전문적
인 견해를 수령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외무장관이 전세계에 있는 자국 공관에게 
접수국에서의 OPCAT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라. SPT와의 연대

OPCAT의 현행 당사국 또는 종래에 당사국이 될 국가는 좀 더 심층적인 기술
적 조언을 얻기 위하여 SPT에게 국내적 회합 또는 지역적 회합에 참석해 달라
고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PT는 NPMs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고문방지
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국가는 NPM과 관련된 입법
초안을 SPT에 제공하여 그것이 OPCAT 요건과 합치되는지에 관한 논평 및 견
해를 들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에서는 고문을 방지할 새로운 국가위원
회를 NPM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파라과이는 이에 관한 견해를 듣
고자 SPT를 포함하여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들과 협의를 하였다. 이 법은 2007
년 6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 후 파라과이는 National Commission of 
Prevention of Torture를 NPM으로 지정하였다. 

5. NPM 선택방안의 결정

NPM 선택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NPM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기구를 지정할 것인지와 더불어 NPM을 설립하거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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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몇 개의 기구를 NPM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구금장
소에 대한 검토와 현행 감독기구에 대한 평가를 OPCAT가 제시하는 기준에 비
추어 행하는 것도 NPM 선택방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SPT는 가
장 적절한 NPM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그 국가가 안고 있는 복잡성, 그 행정적 및 재
정적 구조 및 그 지리적 위치 등이다.143) 

SPT는 NPMs가 고문 등을 방지하는 현행제도를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NPMs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행하고 있는 감독, 통제 및 검열기능을 대
체하거나 중복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144) 

어떠한 선택방안도 내재적으로 다른 방안에 우월할 수 없다. 그 형태와 구조가 
어떻든지 간에 NPM은 위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요건(독립성, 구성의 다양성, 구
금장소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보장 등)을 갖추지 못한 경
우 효율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NPM으로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현
행기구를 선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특정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NPM을 단일한 기구로 선정하는 것과 복수의 기구로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각기 장단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남미 국가 중 OPCAT의 당사국은 14개국인데 현재 12개국은 
NPM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의무를 완수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같
은 연방국가에서는 지방차원에서 여러 개의 예방기구(Local Preventive 
Mechanisms : LPMs)를 설립하였다. OPCAT는 NPMs의 특정한 유형을 지시하
고 있지 않아 각국은 자신의 국내적 맥락에 맞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정된 NPM은 OPCAT가 제시한 최소
한의 요건들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또한 가장 적절한 NPM 유형을 결정하는 과
정도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포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새로운 전문기구

당사국들은 특별히 NPM임무만을 수행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도 있다. 그러한 기구는 고문예방에 초점을 맞춘 명확한 임무를 가질 것이고 고
143) SPT, Third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pril 2009 to March 2010, 25 March 2010, §49.  
144) Ibi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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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방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의 선택은 좀 
더 광범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현존 기구보다 더 영향력이 클 수 있다. 이 방
안을 채택하는 경우 당사국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법을 개정
하는 것 보다 좀 더 새로운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더욱이 새로운 입법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기구는 OPCAT가 제시하는 요건(즉 독립성, 권한 및 구성의 다양
성 등)을 충족하기가 더욱 쉽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구는 사람들에
게 익숙하지 않아 그 업무에 대하여 공공의 신뢰와 정당성을 얻기가 어려우며, 
독립성을 가진 기구인지 인식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구금장소에
의 접근을 확보하는 것도 이 새로운 NPM의 과제가 될 수 있다. NPM의 임무, 
역할, 권한 및 보장과 관련하여 관련 당국과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전문기구를 설립하
는 경우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이 전문기구에게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 그 임무에 대한 인식제고활동 이외에도 
이 기구는 스스로 관련 당국,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존기구 및 시민사
회조직들과 건설적인 대화 통로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세네갈에서는 다양한 
국내활동단체(시민사회조직들을 포함)들과 협의를 하고 현재의 감독기구에 대한 
예비적인 평가를 한 후에, 정부는 NPM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기구인 the 
General Observer of Places of Deprivation of Liberty(Observateur général de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국가인권기구(NHRIs)

국가는 국가인권기구(NHRI)에게 NPM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NHRI라는 용어는 보통 “헌법 또는 법령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며 그 임무는 인권
의 증진 및 보호의 관점에서 특별히 정의되어 있는 기구”를 지칭한다. NHRI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부류로 구분된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과 Ombudspersons’ Office. 

OPCAT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소위 파리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145)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인권기구에게 NPM 임무를 자동적으로 부여
하는 이유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NPMs를 설립하고 지정함에 있
145) OPCAT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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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하나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가. 현행 국가인권기구(NHRIs)

현행 NHRI를 NPM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당사국들이 OPCAT 상의 의무를 이
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인식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 국가
인권기구(NHRIs)에게 부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항상 추가적인 인적 자원
과 재정적 자원 등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SPT는 NHRIs의 일반적인 인권보장임
무와 NPM의 특정한 고문예방임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여 
왔다.14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국가인권기구를 NPM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여
러 가지 이점이 있다. NHRI는 이미 상당한 공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혁신
적인 국가인권보호기구로서 인지도가 높다. 더욱이 몇몇 NHRIs는 구금감독분야
에서 경험을 축적하여 왔다. 따라서 일부 당사국은 이러한 방안의 선택이 정치적
으로 더 편리하며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드는 방식으로 여기기도 한다. 

독립성은 NPMs의 중요한 요소인데 NHRIs의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 
NHRIs는 특히 그 임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파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그 국가의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향유하고 있다. 새로운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NPMs는 독립적이고 정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서 인식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현행국가인권기구는 OPCAT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일부 NHRIs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게 일반적인 정책자문만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그리하여 그 구성원이 정부 대표
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NHRI는 OPCAT가 바람직한 NPMs를 위하
여 제시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현행의 독립적인 NHRI를 NPM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구의 구성 및 자
원, 임무 및 임무수행방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일부 NHRI는 특정한 행정적 조치가 적절한 행정절차 및 공정성 기준에 
합치하는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 지향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러한 NHRIs의 경우 OPCAT가 요구하는 정책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기가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OPCAT는 NPM의 임무와 관련된 현행법과 새로운 입법
방향에 대하여 견해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NHRI의 임무는 보통 광범위하여 인권보호기능으로부터 준 사법적 권한

146)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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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NHRIs는 인권위반에 관한 개인적인 고소, 고
발을 수령하고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OPCAT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구금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
는 것과 이미 행해진 고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을 방문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능 사이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에 방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OPCAT
의 목적인 광범위한 고문예방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OPCAT는 또한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구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문’과 ‘주로 다른 
목적을 가지는 방문’(예컨대 일반적 검열, 재정상황에 대한 감사, 형사적 목적의 
사실조사 등)을 구별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임무를 구별하는 것은 현행 국가인
권기구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 많은 국가인권기구는 이미 구금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
인권기구는 개별적인 고소, 고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뿐이고 다른 국가인권기
구도 주제별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금장소를 방문할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
이 구금장소를 감독함에 있어서 쌓은 이전의 경험만으로는 NHRI가 OPCAT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서 모든 구금장소를 예방적 차원에서 방문하는 제도를 운
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NHRIs(특히 옴부즈만 사무소)의 특성은 종종 그 구성원 및 직원들이 압
도적으로 법률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NPM의 예방적 임무는 의료분야를 포
함하여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구성원들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NPMs의 예방적 임무의 특성은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NPMs에게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
된다. 정부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행 국가인권기구로서는 새로운 도전 과
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국가인권기구가 NPM의 역할을 맡고 그 임무가 그 
기구 내의 여러 부서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비밀유지기능을 유지하기가 상당
히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행 국가인권기구가 NPM의 새롭고도 특정한 임무를 맡는 경우 
정책결정과정과 업무의 분담 및 그 기구 내에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용상의 문제는 현행 국가인권기구를 NPM으로 
지정하는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국가인권기구가 NPM의 역할을 떠맡는 경우에는 거의 항상 기
존법의 개정, 운영방법론 및 조직구조의 변경, 추가적인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의 공급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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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해결방안은 현행 국가인권기구 내에 분리된 NPM 
부서를 창설하여 국가인권기구의 현행의 임무와 NPM으로서의 특정한 예방임무
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NPM의 임무는 국가인권기구 전체에 대하여 제도
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지속되어야만 한다.     
     

몰디브(Maldives)에서는 국가인권기구(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가 NPM으로서 지정이 되었을 때 특정한 부서를 창설하였고 이 부
서에 각각 전문적 지식을 달리하는 5인의 직원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이 기구는 
기구 내의 각 임무 및 책임의 효율적인 배분을 확실하게 하고 업무의 중복 또는 
흠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NPM부서와 고소, 고발 담당부서 간에 업무조정을 하는 
절차도 마련하였다.  

체코공화국은 옴부즈만 사무소인 the Public Defender of Rights를 NPM으로 
지정하였다.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국가인권기구는 
심리학자 및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를 비상근직으로 고용하여 방문팀을 구성하였
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정보의 기밀성유지의무를 포함하여 이 국가인권기구의 규
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나. 새로운 국가인권기구(NHRIs)

국내활동단체들은 OPCAT에의 가입과 NPM 지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NPM 
임무를 맡기 위한 새로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현재의 국내적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NPM 
지정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칠레, 일
본 및 우루과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NHRIs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사국들은 NPMs의 설립 및 지정문제에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하였다(예컨대 스위스는 2009년에 the Commiss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를 설립하였다). 새로운 NHRIs는 NPM 임무를 떠
맡음에 있어서 현행 NHRIs가 가지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새로운 NHRI의 설립은 OPCAT가 제시하는 요건에 완전히 합치하는 기구를 창
설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새로운 NHRI를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
하는 경우 처음부터 NPM의 고문 예방적 효과와 접근방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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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가 NPM으로 지정될 새로운 NHRI의 형태(예컨대, 옴부즈만 사무
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자문기구 등)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독립성 및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운 NHRI의 조직구조
와 임무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과 직원을 선발하는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기구가 창설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OPCAT가 NPM의 요건으
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과 함께, 새로운 NHRI의 임무 및 설립기본법에 규정될 
것이다.

결국,  NHRI의 보다 광범위한 임무와 NPM의 특정한 예방임무 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직구조 및 운영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
컨대,  NHRI조직 내에 NPM부서를 창설할 수도 있고, NPM의 임무수행만을 위
한 전담기금을 설립할 수도 있다. 현행 NHRI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PM의 임
무는 새로운 NHRI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적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것이 중요하
다.            

(3) 국가인권기구(NHRIs) + 시민사회조직

일부 국가는 현행 국제인권기구를 NPM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조직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고문에 대한 예방적 감독임무를 맡기는 체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 방안은 많은 현행 국가인권기구들이 구금시설 감독과 관련하여 한정된 
자원과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NPM 역할을 
수행하는 데 포함될 시민사회조직을 선정하는 과정은, 모든 시민사회조직을 참여
시킬 것인지 또는 개별적 전문가를 임명할 것인지와 상관없이, 포섭적이고 투명
해야 한다.  

시민사회조직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그러한 시민사회조직이 종종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NPM 임무와 고문예방기구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서의 신뢰성을 정당화 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참여는 국
내적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구금장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국가인권기구
(NHRIs) + 시민사회조직’ 방안에 있어서 시민사회조직은 일반적으로 구금장소
에 대한 방문계획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조직이 NPM
임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한과 의무를 정의하기 위하여 명확한 절차가 채택되
어 이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와 같이 NPM 임무 수행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조
직에게는 면제, 권한과 보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 비밀준수 및 정보공



- 82 -

유와 관련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하는 방안도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

다. 특히 이 시민사회조직이 정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NPM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이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 활동단체는 정부 
당국에 대해 가지는 비판적인 태도로 인하여 정부와 입장을 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OPCAT가 요구하는 협력적 대화채
널의 확립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 더욱이 NPM은 공식적 일부가 되는 것은 NPM
으로서의 법률상 권위, 권한, 조직, 재정 및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사회조직으로서는 자신의 고유한 조직적 이해관계를 떠나 
NPM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그 
시민사회 조직이 운영상의 유연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
서 입법을 통해서이든, 공식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든 주된 NPM 기구와 그러한 
NPM 임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시민사회 조직간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확실하
게 해 줄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 

슬로베니아는 OPCAT 비준 시 “NPM의 권능 및 의무는 인권 옴부즈만(the 
Human Rights Ombudsperson)에 의하여 그리고 NGO와의 합의하에 수행될 것
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인권 옴부즈만은 슬로베니아에 등록된 모든 NGO를 상대
로 한 공개입찰에 근거하여 해당 NGO를 선정하였다. 공식적인 합의가 인권 옴
부즈만과 선정된 시민사회조직 간에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 그 후, 선정된 시민
사회조직은 인권 옴부즈만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절차가 수
립되었다.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은 인권 옴부즈만 사무소의 구성원과 선정된 시
민사회조직의 전문가들이 혼합된 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복수의 기구

일부 당사국들은 NPM 임무를 공유하는 여러 개의 기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택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안은 OPCAT 제17조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큰 영
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복잡한 구조(예컨대 연방구조 또는 탈 중앙집권적 구
조)를 가진 국가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현행의 기구를 선정하
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구를 창설하거나 또는 두 가지 형태의 기구를 혼합
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이러한 복수의 NPMs를 선정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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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리적으로 배분된 NPMs

일부 국가는 지리적 배분에 따라 복수의 기구를 선정하여 NPM의 임무를 맡기
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영토가 큰 국가나 탈 중앙집권화된 국가에서 채택될 가
능성이 높다.  

나. 관할을 달리하는 NPMs

연방국가에서는 자유가 박탈당한 장소에 대한 책임이 보통 여러 관할지역에 
배분된다(예컨대, 연방 대 지방). 따라서 국가가 복수의 기구를 선정하는 경우 
각 기구가 담당하는 NPM의 역할을 어느 관할지역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정한다. 
독일에서는 두 개의 기구가 선정되었다. 하나는 the Feder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Bundestellezur Verhütung von Folter)이고 다른 하나는 
the Joint-Commission of the Länder(Kommission zur Verhütung von Folter)
이다. 전자는 연방 관할하의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감독 책임을 지며, 후자는 주
(Länder) 관할하의 구금시설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테마별 NPMs

일부 국가는 여러 개의 기구를 선정하여 각각 특정한 전문지식(예컨대 청소년, 
이주자, 경찰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기구에게 특정한 NPM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각 기구는 테마별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
하는 구금장소(예컨대 경찰의 구금부서, 청소년 구금장소, 노인수용시설 등)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방안을 선택하여 네 가지 현행기구를 
NPM으로 선정하였다. 이 네 가지 NPMs는 중앙 NPM으로서 활동하는 뉴질랜드 
인권위원회(New Zeal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다. 
아동판무관사무소(the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는 아동과 청소년 
등의 수용소를 감독한다. the Inspector of Service Penal Establishments는 국
방시설을 감독한다. the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는 경찰소를 감독
한다. 그리고 the Office of Ombudsmen은 기타 자유가 박탈당한 장소, 예컨대 
교도소, 이주민 구금시설, 의료구금시설 및 정신병동, 청소년보호감호소 등을 맡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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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세 가지 선택방안의 혼합

 
국가는 위에서 언급한 지리적으로 배분된 NPMs, 관할을 달리하는 NPMs, 테

마별 NPMs을 혼합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8개의 현
행기구를 선정하여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로 하여금 이들 기구
를 통합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그들의 전문분야와 관할의 범위
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여러 개의 기구를 선정하여 NPM 임무를 맡기는 방안의 주된 이점은 구금장소
를 테마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좀 더 잘 망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 임무의 중복 또는 흠
결을 회피하고 운영기준과 방법에 있어서의 충분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구들 간의 통합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NPM 계획이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 가능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효과
적이고 지속적인 결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NPMs로 지정된 모든 기구는 
독립성, 자원, 권한, 면제와 보장 등과 관련하여 OPCAT가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욱이 적어도 한 기구는 구금에 통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관여 또는 묵인하에 사람이 구금될 수도 있는 장소에 대하여 
감독하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적어도 한 기구는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전반
적인 계획을 기획하는 기능, 권고 및 연간보고서의 출판기능, SPT와의 연락기능
을 맡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또한 ‘SPT와 모든 감독부서간의 접촉’
을 보장해야 한다.              

(5) 기타 기구

어떤 현행기구들은 혼자만으로는 NPM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
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현행기구들은 NPM(s)에 대하여 정보 및 지원
을 제공함으로서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예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러나 NPM 임무를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기구, 즉 일정한 사법기
구, 지역별 독립된 방문계획, NGOs를 포함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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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기구

자유를 박탈하는 과정에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법기관은 그들이 
구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기구는 NPMs로 선정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OPCAT 전문의 마지막 문항은 NPMs는 고문을 예방하는 ‘비사법적’ 수단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NPM의 독립성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
니라 사법부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NPMs 활동의 비밀유지성, 독립성, 비사법성은 구금장소에 있는 피구금자들과 
직원들의 입장에서 공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NPM 
활동의 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죄수들은 자신의 비행을 밝히거나 또는 구금
시설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구금시설의 직원들도 구금
시설 및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인정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법당국이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곳에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
는 경우 정보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법당국이 NPM 기능을 수행하
는 경우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OPCAT는 구금장소를 외부의 감시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감독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또는 정책적 접근방법은 사후에 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접근방식과는 구
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시설을 감독하는 사법기관은 고문의 방지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적 차원에서 NPMs의 이상적인 동반
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사법기관이 구금시설감독과 관련하여 순수
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NPM의 임무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지역별 독립된 방문계획

지역적 차원에서 독립된 방문계획도 NPM 지정을 보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독립된 방문계획은 그 지역출신의 개인(때에 따라
서는 자원봉사자)이 구금장소(일상적으로 교도소 또는 경찰서)를 검열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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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이다. 그러한 방문자는 특정한 구금장소에 한하여 임명되는데, 그는 일반
적으로 그러한 구금장소에서의 불만사항을 수집하고 구금 및 대우의 상황을 점
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방문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은 구금장소의 
기능 수행 및 관리와 피구금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OPCAT 기준과 관련하여 한계를 가진다. 지역별 독립된 
방문계획제도는 보통 특정한 구금장소와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종국적인 NPM 제
도의 이행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의 건설적인 대화통로에서 동떨어져 있기가 쉽
고 따라서 운영의 객관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이 제도 전체의 
발전보다는 방문의 빈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운영기준, 운영의 방식 
및 권고 등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이러한 제도는 OPCAT가 요구하는 특권과 면제를 가지지 못하는 비전문가적 자
원봉사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는 OPCAT와 
관련한 현행법 및 장래 입법에 대하여 논평하고 견해를 제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할 수 있다.     

지역별 독립된 방문계획제도에 변경을 가하는 방안은 때때로 이 제도에 참여
하는 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종종 이 제도와 관련되는 개
인의 수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경은 원래 이 제도가 지향하
고 있는 구금장소 수의 확대 및 방문의 빈도수의 증대라는 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 선정된 방문자들은 NPMs에 대해 훌륭한 정보제출원
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종종 대외적인 감독망을 형성하여 NPM의 임무수행(전문
지식의 증대 및 입법권의 행사)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
다. 

지역에 기반을 둔 방문자들은 NPM 임무를 수행하는 데 포함된 전문적인 감독
기구들의 활동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독립적인 방문자들은 관련된 구금
장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지역
별 구금장소에서 불만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좀 더 심
도 있는 방문을 수행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the Judicial Inspectorate of Prisons은 죄수에 대한 대
우 및 구금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하기 위하여 교도소를 검열하는 임
무를 맡고 있다. 이 기구는 정기적으로 독립된 교도소 방문자(Independent 
Correctional Centre Visitors)를 임명한다. 이러한 임명은 공개입찰 후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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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과 협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방문자들은 죄수와의 사적인 면담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그 후 전자제도를 통하여 검열판사사무소(the Office of 
the Inspecting Judge)에게 보고한다. 그러한 경우 그 후 좀 더 철저한 검열을 
위한 방문이 뒤따를 수 있다. 검열판사사무소는 이렇게 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
로 하여 체계적인 문제점을 확인한다.       

다. NGOs

NGO는 일견 NPM 선정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구로 보인다. 일부 
NGOs는 구금장소에 대해 예방적인 감독방문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그 용어의 정
의상 이들은 일반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NPM 지
정 시 부여되는 법률상의 근거, 권한, 조직구조와 재정에 관한 사항들은 또한 책
임과 비유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 하는 NGO로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욱이 
NPM을 지원하는 경우 NGOs는 정부와 협력적인 대화통로를 가져야 한다는 정
책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 또한 NGO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NGO가 정부 당국과 대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
울 것이다. 

NGOs만을 NPM으로 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NGO들은 NPM의 작업
을 보충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인권기구(NHRIs) + 시민사회조
직’ 방안에서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NGOs는 NPMs와 관련하여 다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들에는 NPM 구성원의 선정에 대한 토의에 참가하는 것과 장래의 NPM 구성원 
및 직원을 훈련하고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NGOs는 
종종 NPM 작업을 검토하고 때로는 해명을 요구하고, 권고의 이행사항을 감독함
으로써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NPM 작업은 1) 사람, 장소 및 
정보에 대한 접근, 2) 구금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 3) 시민사회, 자유를 박탈당
한 자, 구금당국이 NPM의 작업을 인식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NGOs가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대외적인 평가는 NPMs가 자신의 약점을 
타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또한 장래의 개선에 반
영하기 위하여 SPT에게도 전달된다.  

이상과 같은 NPM 선택방안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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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비준일

/가입일

국가예방기구(NPM)로
지정된 기구명

NPM 지정과

관련한

당사국의

방안, 즉 현행 국가인권기구를 NPM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전문기구를 설
립하여 NPM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택하여 왔다. 예컨대, 중남미 국가들 14개국 
중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및 우루과이는 현행 국가인권
기구를 NPM으로 지정하였고 파라과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및 볼리비아는 새로
운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NPM의 임무를 맡겼다. 참고로 중남미국가 중 아르헨티
나와 브라질은 연방국가의 특징에 맞게 연방차원의 NPM의 설립뿐만 아니라 지
방차원의 NPM도 아울러 설립하였다. 다만, 파나마와 페루는 아직 NPM을 지정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국가인권기구를 NPM으로 지정한 중남미 국가의 경우 대부분
은 그 기구 내에서 NPM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
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국가들은 국가인권기구 내에 별도의 부서를 창설하여 예
산과 권한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자치를 부여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가장 모범
적인 예인데, 이 국가는 옴부즈만 사무소 내에 광범위한 자치를 향유하는 별도의 
부서를 창설하는 법을 2013년에 제정하였다. 멕시코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원
칙을 2007년에 개정하여 기존 체제 내에 특정한 NPM 부서를 창설하여 NPM 임
무를 맡겼다. 우루과이는 2013년 국가인권기구를 창설하는 법 내에 NPM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단 하나의 조문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조문으로 인하여 
OPCAT의 모든 규정이 우루과이 법으로 직접 적용되게 하고 있다. 니카라과와 
에콰도르는 각각 행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옴부즈만 사무소 내에 NPM 부서가 창
설되었지만 NPM의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특정한 법은 현재 논의 중이다. 칠
레의 경우 행정부의 결정을 통하여 국가인권기구를 NPM으로 지정하였지만 이 
기구는 아직 NPM 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
재 그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한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PCAT 당사국 80개국 중 현재 NPM(s)을 지정
하고 있는 국가는 57개국이며, 아직 23개국은 NPM(s)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NPM(s)을 지정하고 있는 국가 중 대부분은 국가인권기구에게 NPM의 임
무를 맡기고 있다. 

OPCAT 당사국의 NPM(s)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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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수단

당사국이 SPT에 자국의 NPM(s)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Albania 2003.01.10(a) People's Advocate Correspondence

Argentina 2003.11.15
Sistema Nacional para la 
Prevención de la Tortura y 
Otros Tratos Crueles, 
Inhumanos o Degradantes

Correspondence

Armenia 2006.09.14(a) Human Rights Defender of 
the Republic of Armenia Correspondence

Austria 2012.04.12 Austrian Ombudsman Board Correspondence

Azerbaijan 2009.01.28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mbudsman) 

Correspondence

Bulgaria 2011.06.01 Ombudsman of the 
Republic of Bulgaria Correspondence

Chile 2008.12.12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Correspondence

Costa Rica 2005.12.01
Defensoria de los 
Habitantes Correspondence

Croatia 2005.04.25 Croatian's People 
Ombudsmen Correspondence

Cyprus 2009.04.29 Commissioner of 
Administration/Ombudsman Correspondence

Czech 
Republic 2006.07.10 Public Defender of Rights Correspondence 

and Annex I 
Denmark 

(and 
Greenland) 

2004.06.25
The Danish Parliamentary 
Ombudsman/Greenland's 
Ombudsperson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

Ecuador 2010.07.20 Defensoría del Pueblo
Estonia 2006.12.18 Office of the Chancellor of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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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Ombudsman)
Finland 2014.10.08 The Parliamentary 

Ombudsman of Finland Correspondence 

France 2008.11.11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Correspondence 

Georgia 2005.08.09.(a) Office of the Public 
Defender Correspondence 

Germany 2008.12.04

The Feder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the Join Commission of 
the Lander were 
designated as NPM/The 
first one will deal with 
federal institutions and the 
second one will deal with 
Lander authorities

Correspondence 

Greece 2014.02.11 The Greek Ombudsman Correspondence 
Honduras 2006.05.23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Correspondence 

Hungary** 2012.01.12.(a) 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Correspondence 

Italy 2014.05.25
National Guarantor for the 
rights of persons detained 
and deprived of their 
liberty

Correspondence 

Kazakhstan*
* 2008.10.22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rrespondence
Kyrgyzstan 2008.12.29.(a) Correspondence
Liechtenstei

n 2006.11.03 Corrections Commission Correspondence

Lithuania 2014.01.20.(a) Seimas Ombudsmen's 
Office Correspondence

Luxembourg 2010.05.19 Médiateur du Grand Duché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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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uxembourg

Maldives 2006.02.15 Human Rights Commission

Correspondence/
Public SPT 

Report on the 
first periodic 

visit to 
Maldives, 

CAT/OP/MDV/1
Mali 2005.05.12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Correspondence

Malta 2003.09.24
Board of Visitors for 
Detained Persons and the 
Board of Visitors of the 
Prisons

Correspondence

Mauritania 2012.03.10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Correspondence

Mauritius 2005.06.21(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orrespondenc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nfidential SPT 

visit report

Mexico 2005.04.11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Correspondenc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ublic SPT visit 

report
Montenegro 2009.03.06 Protecto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Ombudsman Correspondence

Netherlands 2010.09.28

Four national inspectorate 
bodies comprise the Dutch 
NPM, and are coordinated 
by the Inspectorate of 
Security and Justice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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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2007.03.14

Human Rights Commission 
(central NPM)/The 
Ombudsman's Office/The 
Children's 
Commissioner/The Police 
Complaints Authority/The 
Judge Advocate General 

Correspondence

Nicaragua 2009.02.25
Procuradurí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Correspondence 

Nigeria 2009.07.27(a) National Committee on 
Torture

Norway 2013.06.27 Parliamentary Ombudsman 
for Public Administration Correspondence

Paraguay 2005.12.02

Comisión Nacional de 
Prevención de la Tortura y 
otros tratos o penas 
crueles, inhumanos o 
degradantes

See 
CAT/OP/PRY/2/

Add.1, para. 
6/Correspondenc

e

Poland 2005.09.14
The Commissioner for Civil 
Rights Protection 
(Ombudsman)

Correspondence 

Portugal 2013.01.15 Provedor de Justiça 
(Ombudsman) Correspondence

Republic of 
Moldova 2006.07.24

Centre for Human Rights 
(Ombudsman) in 
combination with the 
Consultative Council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
Annexes: 1-2 

Romania 2009.07.02 The People's Advocate Correspondence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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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egal 2006.10.18
Observateur nation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Correspondence 

Serbia 2006.09.26 Protector of Citizens 
(Ombudsman)

Correspondence
s 1-2 

Slovenia 2007.01.23(a) Human Rights Ombudsman Correspondence
Spain 2006.04.04 El Defensor del Pueblo Correspondence

Sweden 2005.09.14
Parliamentary Ombudsman 
and the Chancellor of 
Justice

Correspondence

Switzerland 2009.09.24 Commission nationale de 
prévention de la torture Correspondence 

Togo 2010.07.20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Correspondence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09.02.13

Ombudsman of the 
Republic of Macedonia";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istered in 
the State Party and 
organizations which have 
acquired the status of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the State Party, may 
perform some of the 
competences of th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in agreement  
with, and with prior 
consent of the Ombudsman 
of the Republic of 
Macedonia

Correspondence



- 94 -

Tunisia 2011.06.29(a) l'Instance Nationale pour la 
Prévention de la Torture Correspondence

Turkey 2011.09.27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Turkey Correspondenc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003.12.10

Twenty member bodies for 
the NPM UK and three for 
the Isle of Man, 
coordinated by Her 
Majesty’s Inspectorate for 
Prisons

Correspondence
s 1-2-3

Ukraine 2006.09.19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rrespondence

Uruguay 2005.08.12 Instituc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Correspondence

당사국이 SPT에 아직 NPM을 선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Belize 2015.09.04

Benin 2006.09.20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ublic SPT visit 

report

Bolivia 2006.05.23

Correspondence/
Annexes: 

1-2-3-4/Informa
tion contained 

in the 
confidential SPT 

visit report
Bosnia and 
Herzegovina 2008.10.24

Brazil 2007.01.12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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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ina 
Faso 2010.07.07

Burundi* 2013.10.18(a)

Cambodia 2007.03.30

Correspondenc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nfidential SPT 

visit report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10.09.23

Gabon 2010.09.22

Guatemala 2008.06.09
Correspondence 
- Not for public 
distribution/Corr

espondence

Lebanon 2008.12.22(a)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nfidential SPT 

visit report
Liberia 2004.09.22(a)

Morocco 2014.11.23(a)
Mongolia 2015.02.12(a)

Mozambique* 2014.07.01(a)
Nauru 2013.01.24(a)
Niger 2014.11.07(a)

Panama 2011.06.02
Peru 2006.09.14(a)

Philippines 2012.04.17(a)
South Sudan 2015.04.30(a)

Rwanda 2015.06.30
* one year deadline to maintain, designate or establish NPMs not yet 

expired - article 17 of the OPCAT  
**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24 of the OP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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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PM 임무에 관한 법 제정

NPM 선정에 관한 협의가 종료된 후 NPM의 조직적 형태가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법(헌법 또는 법령)에 의하여 NPM을 설립하는 법안을 작성한다. 이 경
우 일반적인 법령에 기초하기 보다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호되었는데, 그 이유는 헌법에 의하는 경우 NPM에게 좀 더 많은 독립성을 부
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 이상의 NPM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에 NPM의 
역할 및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NPM의 임무는 예방적인 것이라
는 것을 법에 명백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NPM 선정방안이 현행기구를 지정
하는 경우인지 또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
할 것인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각 경우에 NPM을 설립
하는 법은 OPCAT가 규정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망라해야 한다. APT는 NPM 
Guide에서 이러한 조문들을 자세하게 해설하였다. 효율적인 NPMs를 만들기 위
한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ⅰ) 임무와 권한 
   – 행정부가 마음대로 NPM의 임무, 구성 및 권한을 변경하거나, NPM을 

해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는 경우 NPM의 독립성은 손
상될 것이다.

(ⅱ) 구성 
   – NPM을 창설하는 법은 그 기구의 구성에 관한 특정한 조항들을 포함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문방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 선정할 필요성, 구성원의 양성평등, 그 국가의 핵심적인 인종집단 및 
소수자집단의 적절한 대표성 등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ⅲ) 재정
   – 독립적이고 충분한 재정의 확보는 NPM 운영의 자치성과 독립적인 정책

결정을 확보하는 데 긴요하기 때문에, 입법 시 그 법 내에는 연간예산할당
절차, 공개보고 및 감사절차, 행정부 통제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포함한 재
정의 원천 및 성격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해야 한다.  

(ⅳ) 구성원의 특권과 면제
   – OPCAT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법에는 구성원의 신체적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문서의 압류 또는 감독으로부터의 면제, 통신에 대
한 불간섭,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의견표명과 그들의 임무이행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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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행동과 관련하여 취해질 법적 조치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NPM 구성원에 관한 보호를 보장하는 조문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법, 
민법 또는 행정법에 따른 일반적인 수색 및 압류의 면제도 비밀보호를 위
해서 필요할 수 있다.   

(ⅴ) 임기, 임명, 해고 및 상소절차 및 구성원 자격기준
   –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는 특히 구성원의 선정절차를 포함하여

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로는 국가당국으로부터의 구성원의 인적 및 제도적 
독립성, 임무의 불합치를 결정하는 방법, 행정부로부터의 불간섭을 확보하
는 방식, 관련된 기구와의 협상을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 
직원 임명에 있어서의 자치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NPM 구성원들
이 자신의 임기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
요하다. 

몇몇 경우에 입법에 관한 협의는 의회에서의 토의가 시작되기 전에 종료된다. 
그러나 이 협의과정에 참여하였던 고문방지관련 활동단체들은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에서도 입법안에 대하여 논평과 견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
로써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이 원래 입안된 법안과 달리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NPM 법안을 입안한 활동단체들은 그 후 법안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계속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파라과이와 토고에서는 외무성, 법무성, NHRIs, 시민사회조직들의 대표로 이
루어진 OPCAT 실무작업반이 설립되어 OPCAT 관련 법안을 작성하였다. 온두라
스에서는 의회가 NPM을 설립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 관련 단체들이 광범
위하게 참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온두라스 의회는 
NPM 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단체들을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2008년 9월에 채택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한 제안에 근거하여 NPMs 법안을 제출하였다. 아르헨티나 의회에 의하여 
검토된 NPM 법안은 또한 다른 이해관계 단체들이 제출한 두 개의 제안에 있었
던 일부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NPM이 일단 지정되면 당사국들은 그 발전을 도모할 지속적인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SPT에게 관련 법이 발효하는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OPCAT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NPM(s)과 SPT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수월하게 한
다.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얼마만큼 정밀한가에 따라, 그 후 그러한 사항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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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개 당사국

Asia-Pacifi
c

+Central 
Asia

Cambodia
Lebanon
Maldives
Mongolia
(2015.2.12)
Nauru

Philippines
Azerbaijan
Kazakhstan
Kyrgyzstan

 9

Africa

Benin
B u r k i n a 
Faso
Brundi
DRC
Gabon

Liberia
Mali
Mauritam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iger
Nigeria
Rwanda
(2015.6.30.)
Senegal

South Sudan
(2015.4.30.)
Togo
Tunisia

18

Western 
Europe
+Other 
States

Austria
Cyprus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taly
Lichtenstein
Luxemb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U.K.
New Zealand

19

법과 정책을 이행하는 경우 NPM 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요
소들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NPM이 독립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NPM에게 충분한 인적, 재정적, 물적 자원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NPM 법안을 입안하는 자 및 기타 핵심적인 활동단체들은 이러
한 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 OPCAT의 비준 및 이행에 대한 지역별 경향

OPCAT 비준국 현황

(2015. 9. 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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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Europe

Albania
Armenia
Bosnia&Her
zegovina
Bulgaria

Croatia
Czech Rep.
Estonia
Georgia
Hungary

Lituania
Macedonia
Montenegro
Poland
Moldova

Romania
Serbia
Slovenia
Turkey
Ukraine

19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Argentine
Belize
Bolivia
Brazil
Chile

Costa Rica
Ecuador
Guatemeala
Honduras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Uruguay

15

총 계 80

OPCAT는 UN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적 차원에서는 국가들 간에 OPCAT 제도에 대한 인식, 기대, 접근방식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국가가 있
는가 하면, OPCAT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국가가 있는 등 국가별 태도는 다양
하다. 다만 지역별로는 어떤 공통된 양상을 보임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모든 국가들이 OPCAT의 운영제도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고문방지제도의 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
지도 않다. 국가들은 특히 독립적인 국제적인 기구가 예고나 통고 없이 국내 장
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적 차이에 대한 결론은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오류를 범
할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지역적 경향과 유형이 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이
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특정지역에 속하는 국가가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전
략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별로 OPCAT에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OPCAT 당사국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
제로 다른 지역 국가들의 경험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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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준의 이유

국가가 OPCAT의 당사국이 되고자 하는 경우 우선, 현장방문을 통해 고문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인권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
해 그 가입의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OPCAT의 
비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어서 가입 또는 반대의 이유는 보기
보다 매우 복잡하지만, 주로 ‘NPM의 선정 및 지정 여부’와 ‘OPCAT 및 SPT의 
운영 및 이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의 차이’, ‘국제적인 NGO의 영향력 행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NGO 중 APT(the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및 
RCT(Rehabilitation and Research Center for Torture Victims) 등은 특히 
OPCAT 비준을 꺼려하는 국가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적절히 독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몇몇 국가는 이로 인하여 OPCAT를 비준하기도 
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NGO의 역할은 크다고 볼 수 없다. 

현재 80개국이 OPCAT의 당사국이며, 이에 추가하여 18개국의 서명국이 있
다. 당사국 중 57개국이 NPM(s)을 지정하고 있다. 아직 당사국의 수가 UN회원
국의 1/2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사국들은 지리적 배분으로 보면, 아
프리카 국가가 18개국, 아시아 국가(중앙아시아 포함)가 9개국, 동유럽 국가가 
19개국,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가 15개국, 서구 및 기타국가들이 19개국이다. 
외견상 보기에 아시아 국가들의 저조한 비준현황을 제외하면, 각 대륙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통계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정리하면, 
유럽 국가들이 40개국에 이르고, 미주 국가들은 15개국이지만 이 가운데 북미지
역에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전부 당사국이 아니며, 아
프리카의 19개국도 대부분 서아프리카지역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국
가가 존재하는 아시아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준율이 최저 수준인데,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아직 당사국이 아니다.

유럽은 잘 알다시피, 고문 등을 금지하는 지역적 인권제도가 가장 발전된 지역
이다. 특히 서유럽국가들 중 OPCAT의 당사국인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고문방지
협약(ECPT)의 당사국이다. 이는 지난 30년 가까이 유럽고문방지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CPT)가 수백 건의 정기 
방문 및 임시방문을 한 경험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지
역적 기구에 의한 정기방문에 익숙해져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두 가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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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유럽 국가들은 OPCAT에 대한 비준을 CPT경험에 
비추어 당연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 국가들은 CPT의 효과
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OPCAT가 필요한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 둘째, 
유럽 국가들 중에서 아직 OPCAT에 비준하기를 꺼리는 국가들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접근방식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기구
의 관할권에 동시에 복종하는 대신에 다른 기구 또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
미 제시된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면서 하나의 제도라도 잘 운영하기를 원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동구 국가들은 CPT위원들의 권위와 전문적 식견 및 정기 방
문의 효과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CPT가 이미 이들 국가들과 관련된 수많
은 쟁점들을 파악하고 있고 자국의 현재의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쟁점들 중 일부는 소련해체 후의 교도행정체제의 유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국가들은 현재의 상황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우선 개선시킨 이후에 다시 OPCAT에 의한 
방문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2)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이유

유럽 지역에서는 CPT의 존재로 인하여 OPCAT의 수락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
런데 OPCAT상의 SPT와 ECPT상의 CPT가 유사한 제도라도 한다면 유럽의 국
가들은 왜 OPCAT에 비준을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미 ECPT상의 CPT의 경험을 한 유럽국가가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OPCAT에 대한 비준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모범적 선례를 제
공한다. 이러한 점은 덴마크의 외무장관이 “고문은 덴마크와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지만 덴마크는 고문방지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가 OPCAT를 비준하지 않는다
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이유인데, 단지 유럽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어쨌든 OPCAT를 비준한 국가들은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고문방지의 필요성을 지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자국을 해당지역의 지
도자로 여기는 국가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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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히 유럽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OPCAT를 
보편적인 문서로 보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OPCAT를 지역적인 성격을 초월하
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고문방지를 이룩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좀 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고문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OPCAT의 당사국이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고문방지와 관련하여 그 국가가 채택한 접
근방식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SPT는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UN의 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운영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만 고
문방지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 국가로 하여금 국제적 의무를 달
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각 지역이 가지는 역사적인 맥락도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이유로 작
용한다. 이러한 이유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권유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국민들 마음에 남아있어서 고문방지규범의 현실적 실현방식에 관하여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에서도 인종분리정책(Apartheid)의 유산이 남아있
다. 미주지역에서는 독재와 군사적 지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문의 대상이 
된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들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OPCAT를 인권보호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
는 국제적 문서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OPCAT가 제공
하고 있는 2단계 보호제도, 즉 국제적 기관(SPT) 및 국내적 기관(NPM)에 의한 
이중적 현장방문제도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내적 기관과 관련하
여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지역적 인권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많은 국가들은 고문 등 방지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기구(NHRI)또는 기타 기
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게 OPCAT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수월성
이 있다. 그러나 OPCAT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NPM을 지정하는 것이 의무는 아
니므로 국가들이 OPCAT의 비준 이후에 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도 OPCAT에 
대한 비준을 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더욱이 SPT에 의한 현장방문은 각국 
정부의 고문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
나 SPT 및 NPM은 종종 전혀 별개의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제에 있어서
는 서로가 서로를 보강하기도 하며 특히 SPT는 고문방지문제를 다루는 NPM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제적인 전문적 지식을 제공해 준다.         

넷째 OPCAT의 적용범위는, 특히 제4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지역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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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및 아프리카지역에서 OPCAT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
다. 유럽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덜 나타나는데 이는 유럽의 경우 이미 CPT에 의
한 현장방문제도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지역에서는 국가 내의 고문방지
제도가 교도소에 좀 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OPCAT가 제공하는 좀 더 광범위
한 현장방문제도는 매우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장방문제도에 있
어서 현장을 교도소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형태
의 구금장소로 확장하고 있는 OPCAT의 이점은 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도 그대
로 타당하다.  

(3) 미가입국의 미가입 이유

아프리카 국가들은 OPCAT에 대한 비준을 꺼리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
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인권기구(NHRIs) 및 이와 유사한 기구들이 존재하
는데, 이들은 이미 구금장소를 방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OPCAT에 대한 비준을 꺼리는 이유는 국내적인 NPM요소와는 관
련성이 덜하며 오히려 SPT라는 국제적인 방문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비준거부의 이유는 아프리카가 가진 특수한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조한 경제수준으로 인하여 의료시설 및 교도시설 등이 국제적인 수
준에 미달하고 있고, 교도소에서의 의학적 치료도 낮은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 속에서 당장 OPCAT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OPCAT 비준국 수가 가장 적은데, 이는 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적 인권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적 조약이나 제도가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중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OPCAT의 국제적인 조사제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SPT에 의한 
방문을 꺼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SPT의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OPCAT의 비준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방문제도를 갖춘 
지역적 인권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국제적인 방문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데
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은 OPCAT제도에 익숙
하지 않은데, 특히 SPT라는 국제적기구가 국내구금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자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대개 외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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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이 자국의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데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체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
인 차원에서의 국내구금시설에 대한 감독을 주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
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OPCAT에 
대한 비준을 꺼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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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연도 소계 검찰 경찰 구금 

시설 
국정
원 군 

기타 
국가 
기관 

보호 
시설 

누계 68,259 2,391 14,189 22,250 225 1,392 6,142 13,693 

2014 8,695 187 1,540 1,629 11 182 392 3,456 

2013 7,457 157 1,330 1,688 16 141 315 2,728 

2012 6,946 147 1,221 1,731 16 184 424 2,115 

2011 5,425 139 1,107 1,360 15 132 530 1,555 

2010 6,460 234 1,582 1,885 17 116 486 1,372 

Ⅶ. 대한민국의 가입방안 모색

1. 대한민국의 OPCAT 가입 필요성과 현 상황

(1) 구금시설 등에서의 부당한 처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년 ~ 2014
년)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 등 
각 기관별로 접수된 진정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표–1) 2014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98면(사법기관, 입법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의 건수는 본 표에서는 제외되었음)

위 표에서 OPCAT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관은 
구금시설과 보호시설, 경찰 등일 것이다. 가장 많은 진정 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이고 그 다음으로 경찰, 보호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군 인권침해 사건은 전체적으로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
지만, 최근 5년 간 비교해보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표-1)의 통계는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이므로, 접수되지 않은 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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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은 침해가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군 구
금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통계상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데,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발표에서는 특
히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이나 군 교도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문, 비인도적 
처우 등을 중심으로 OPCAT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구
금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구
금시설 관리자들의 오랜 관습으로 인해 고문, 비인도적 처우 등 행위에 대한 문
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금시설 운영·관리자에 의한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피구금자의 다른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OPCAT 가입이 
필요하다.  

(2) 교정시설(구금시설) 수용자와 인권

교정시설(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형벌로 자유를 제
한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도 제한할 수 있으
며, 그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도 용인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과거부터 존재해 왔
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시설 운영·관리자에 의해서 또 다른 형벌이라는 구실로 
혹은 교정목적이라는 구실로 비인도적 처우가 당연시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피구
금자에 의한 다른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묵인하여 온 것도 사
실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147) 제4조는 수용자
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교정
시설의 운영,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47)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
라, 행형법이 폐지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
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
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
화 등으로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 법은 그 밖에도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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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까지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문제점들이 부각되면
서 교정시설 관련 법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집행법’ 제99조는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
여야 하며,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건수는 26,886건
이며, 두 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건수는 8,071건(약 30%)이다. 같
은 기간 24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한 건수는 11,103건으로 전체의 41.3%에 
달한다. 심지어 7일 이상 보호장비를 착용한 건수는 298건에 달했다.148) ‘형집행
법’이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벌의 목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무부에 ‘과도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여러차례 권고를 했음에도 전부 수용하지 아니하
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는 밝혀진 사실만
으로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무관심과 운영의 폐쇄성 등으로 구
금시설 내에서 발행하는 부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구금시설 관련 법 제·개정이나 구금시설 운영·관리자의 인권에 대
한 의식 제고를 통해서 피구금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실
질적인 예방적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OPCAT 가입의 이유

UN고문방지위원회(UNCAT)는 당사국들에게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적, 행정적, 사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OPCAT
에의 가입 및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NPM의 지정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 
UNCAT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OPCAT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인권조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48) 자세한 내용은 서기호 의원 보도자료(2014. 10.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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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의 인권조약들은 대부분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OPCAT는 이와 달리 운영에 관한 조약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OPCAT의 
당사국들은 비준 이후 보고(Reporting)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OPCAT상의 
주요한 의무는 OPCAT 요건에 부합하는 NPM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지정하는 
의무, OPCAT 기구들과 협력적인 대화 통로를 설립하는 의무, 이러한 기구들의 
권고를 검토할 의무, NPM 연간보고서를 발간할 의무 등이다.     

둘째, OPCAT는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에 의한 억지적 효과를 
통하여 고문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OPCAT는 국제적
인 고문방지기구인 SPT(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와 국내적인 
고문예방기구인 NPM을 설립하고 있고, 이 두 기구는 상호 협력원칙 및 건설적
인 대화에 기초한 고문방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SPT는 보통 비밀유지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하지만,149) NPM은 이러한 원칙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두 기구는 모두 고문방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자료를 보호해
야 할 의무를 진다.150) 

셋째, NPM은 다른 국제인권조약과 OPCAT를 구별하게 해 준다. OPCAT는 고
문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한 권한과 보장을 부여받은 국내기구를 설립하기 위
한 최초의 국제인권조약이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NPM의 설립은 SPT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감독기구들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다. 국내적으로 NPM이 존재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구금장소
에 대한 감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NPM은 영구적으로 국
내에 위치함으로써 관련 당국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이들 당
국들로부터의 신뢰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NPM은 한 국가의 고문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포함하여 국내적인 맥락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
문에 관련 당국들에게 구체적인 고문방지조치를 제안하거나 제시할 수 있게 된
다. NPM은 또한 SPT 및 다른 감독기구들로부터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결국 NPM은 구금장소에 있어서 고
문 등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의 경고적 상황을 식별하고 그 남용을 방
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OPCAT는 각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제고하기 위
한 과도기적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149) OPCAT 제2조 제3항 및 제16조.
150) OPCAT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OPCAT 기구들은 관련된 자의 명시적인 동

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 자료를 공표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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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AT는 피구금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위기가 발생한 후 또는 정권이 변경된 
이후 정부당국이 공적 신뢰를 재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OPCAT의 비
준과 효과적인 이행은 어느 한 정부로 하여금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가장 
취약한 인간집단(즉, 자유가 박탈당한 자들)을 보호하는 약속을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 

구금장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가 비효율적
인 경우 이는 피구금인의 건강, 국가안보, 공적 안전과 관련하여 고비용을 발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은 형사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잘 인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
하는 제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며 관
련 지출비용(예컨대, 사회복귀 및 구제와 관련된 비용)을 축소하거나 회피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NPM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확인하고 고문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NPM을 설립하는 것
이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OPCAT의 비준 및 NPM의 지정은 초기투
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 중
의 하나로 고문방지는 당사국들의 도덕적 권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
라서 OPCAT를 비준하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NPM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가 고
문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 

3. 당사국의 이행상황과 관련한 국내적 함의

(1) OPCAT에의 가입 및 이행의 방식

이 선택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가입을 고려하는 시
점부터 우리나라의 국내적 맥락에 맞는 최선의 NPM(s) 선택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NPM(s)의 지정 및 설립은 종종 철저한 분석을 요하므로 장기적인 절
차가 될 것이다. 국내적 맥락에 의존한 NPM(s)의 지정은 가입 전이나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방지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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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 간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단체들이 모
여 국내적 차원에서 OPCAT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 

OPCAT 제17조는 이 조약 이행을 위한 매우 엄격한 시한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당사국들은 NPM(s)을 비준 또는 가입 이후 1년 이내에 설립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OPCAT는 몇몇 당사국들이 NPM(s)를 지정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24조에서 부가적으로 5년 
동안 NPM 지정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국은 OPCAT 제3부 및 제
4부에 따른 의무를 3년까지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UN고문방지위원회
(CAT)는 SPT와 협의하고 당사국의 요청이 있은 후 또다시 2년 동안 이러한 연
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OPCAT에 가입함에 있어서 복잡한 국내적 상
황하에 있는 경우, 효과적인 NPM(s)을 지정하고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6년(제17조에 따른 1년과 제24조에 따라 부가적으로 허용된 5
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NPM(s)을 지정하거나 설립하기 전에 국내에 있는 모든 구금장소
를 확인하는 것과 현존하는 국가감독장치(그들의 설립근거법, 위임사항, 관할권, 
독립성, 권한과 보장, 효율성과 관련된 제도를 포함함)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검토는 가장 적절한 NPM유형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수월하게 할 것이지만,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NPM(s) 지정 절차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법을 개
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안하거나 채택하는 등 국내적인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
는 경우도 있다. NPM(s)의 운영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고문방지임무를 떠맡을 
기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SPT는 “NPMs의 발전은, 공식적인 측면의 강화 및 좀 더 세련되고 진보된 운
영방식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로 여겨져야 한다”151)라고 인식하
였다. 따라서 OPCAT의 이행 및 고문 등의 예방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의 모든 관련 활동단체간의 적절한 정보공유 
및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OPCAT에 가입하는 경우, SPT 및 
기타 관련 전문기구로부터의 조언을 존중하는 상황 하에서, 포섭적이고 투명하고 
널리 공포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고문방지와 관련하여 NPM을 지정하거나 설립함에 있어서 국내적 

151)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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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견지에서의 광범위한 토론이 있을 것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UNCAT 또는 기타 국제인권조약상의 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제대로 이행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적인 검토도 요구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회
를 이용하여 고문방지를 위하여 보다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정치적인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지 NPM 설립에 관해서만 자원과 
시간을 배정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의제로의 추진

OPCAT에의 가입과 효과적인 이행은 이에 대해 우호적인 정치적 분위기가 조
성되어 있고 또한 그 국내의 관련당국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해관계를 표명한 
국가에 있어서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근 인권신장과 관련
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이에 관한 모든 이해당사국들의 협조체제
도 잘 구비되어 있으므로 OPCAT에의 가입과 그 국내적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금장소 및 국제적 및 국내적 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
을 것이 OPCAT에의 가입과 이행에 핵심적인 요소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유리한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PCAT 비준에 있어서 관련되는 핵심 단체들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
다. 어떤 국가는 OPCAT에의 가입을 그 국가의 인권정책의 일부로서 추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그 국가의 중앙부서가 이러한 임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OPCAT를 먼저 비준·가입하고 후에 이행하는 방
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NHRIs)가 국제인권조약의 채
택과 비준·가입을 증진하는 임무의 일부로서 OPCAT 비준·가입과 이행을 주도적
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OPCAT의 비준·가입
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인권위
원회가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기구가 주도적으로 OPCAT에 대한 
가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되 관련 정부부처와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도적 활동기관이 정부기구가 아닌 경우, 하나의 정부부처 또는 부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는 관련 부처 및 부서들 간에 특히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적절히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부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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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이에 OPCAT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내적 연락망을 구성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제인권조약과 인권관련 연성법 기준을 이행하는 데 법적 책임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부처가 된다. 다른 부처들이 구
금장소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OPCAT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처들로는 보건, 국방, 이민, 교육, 아동, 거주문제 등을 담당하
는 부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OPCAT의 이행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 부처들 간의 조정이 필수적이 될 것이다. 

(3) NPM 선정을 위한 전제조건

OPCAT에의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그 다음단계는 가장 적절한 NPM 또는 
NPMs를 선정하는 국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NPM 선택 방
안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행하여야 한다. 하나는 
OPCAT가 요구하는 조건에 비추어 현행 감독기구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모든 구금장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국가 내에서 이미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을 행하고 있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
은 이해관계를 가진 활동단체가 현행 기구들이 OPCAT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NPM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형
태의 평가는 또한 구금장소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의 누락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NPM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또는 현행기구를 NPM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4.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 연구는 OPCAT상의 이러한 방문제도의 이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입법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제한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
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도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인권선진
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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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적 결정사항

NPM 선택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NPM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기구를 지정할 것인지와 더불어 NPM을 설립하거나 지정
하는 경우 몇 개의 기구를 NPM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구금장
소에 대한 검토와 현행 감독기구에 대한 평가를 OPCAT가 제시하는 기준에 비
추어 행하는 것도 NPM 선택방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SPT는 가
장 적절한 NPM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인들을 고려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그 국가가 안고 있는 복잡성, 그 행
정적 및 재정적 구조 및 그 지리적 위치 등이다. 

SPT는 NPMs가 고문 등을 방지하는 현행제도를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여 왔다. NPMs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행하고 있는 감독, 통제 및 검열기능을 
대체하거나 중복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선택방안도 내재적으로 다른 방안에 우월할 수 없다. 그 형태와 구조가 
어떻든지 간에 NPM은 앞(VI장)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요건(독립성, 구성의 다양
성, 구금장소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보장 등)을 갖추지 못
한 경우 효율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NPM으로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과 현행기구를 선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특정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
한 NPM을 단일한 기구로 선정하는 것과 복수의 기구로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 제각기 장단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OPCAT에 가입하는 경
우 특히 대한민국의 국내적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NPM 선택방안을 결정하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NPM 선택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한민국의 NPM으로 지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NPM으로 지정할 것인지이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한민국의 NPM으로 지정하는 방식

OPCAT 당사국 80개국 중 현재 NPM(s)을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57개국인
데, 대부분의 국가는 현행 국가인권기구에게 NPM의 임무를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국가인권기구를 NPM으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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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NPM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국가인권기구(NHRI)법 내에 명확하게 법적 근
거를 가지고 있는가?

ⅱ) 국가인권기구는 그 기구 내에 현재 고문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기능을 가
진 부서 이외에 고문 예방적 임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립할 수 있
는가? 그리하여 국가인권기구 내에 고문과 관련한 조사임무와 구별되는 예
방임무를 좀 더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ⅲ) 현행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 및 직원들이 주로 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NPM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
성원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ⅳ)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적 독립성 및 그 기구 내에서 활동하는 NPM의 기능
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ⅴ)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관계가 인권
위반을 조사하는 맥락에서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문예방
임무를 수행하는 맥락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상호관계 
및 협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NPM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SPT는 “NPM으로 지정된 기구가 OPCAT상의 임무에 부가하여 다른 임무도 수
행하는 경우 그러한 NPM의 임무는 독자적인 직원과 예산을 가진 별도의 부서에 
맡겨져야 한다”152)고 권고하여 왔다. 이는 국가인권기구 내에 소재하는 NPMs에
게 적절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OPCAT의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국가인권기구를 NPM으로 지정하는 경우 
NPM에 대한 특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
국의 경우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를 NPM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 
위원회 내에 NPM의 임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기
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과 예산을 확보하게 하여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OPCAT의 고문예방적 활동과 임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NPM 
내에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전문적 지식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 및 직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국가인권기구를 NPM으
152) SPT, Guidelines on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 (UN Doc. CAT/OP/12/5), 

para.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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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다. 이러한 구성원의 다양성
이라는 요건은 재정적·물적·인적자원의 보충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당사국들은 
이러한 자원의 부족을 충족하고자 예방적 방문시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서 포
함시키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
지만, 때때로 신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특히, 자유가 박탈당한 장소의 의료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이 충원되는 경우,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통합하여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문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과 명분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가능하고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여 지적하는 것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NPM을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선정 후의 NPM과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고문예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단체들을 포섭하여 논의를 진
행하는 것이다. 만일 NPM이 NGOs와의 관계에서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NPM의 독립성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시민단체들을 NPM 방문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NGOs는 NPM과 
관련된 공적 정책을 입안하고 NPM의 임무수행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OPCAT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한 정책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국가는 NPM이 OPCAT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하
여 뒷받침하여야 하며 NPM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
회 내에 SPT 지침에 부합하는 NPM 임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창설
하여야 한다. 

ⅱ) 국가와 NPM은 NPM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통
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ⅲ) NPM법 내에 NGOs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NGO와의 협력
을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나. 새로운 전문기구를 NPM으로 지정하는 방식

국가인권위원회를 NPM으로 지정하는 대신 다른 새로운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NPM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처음부터 NPM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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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임무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문기구를 설립하
는 과정에서 관련 활동단체들과의 광범위한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NPM의 예방
적 임무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더 많이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ⅰ) 새로운 기구를 위한 적절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ⅱ) 구성원 및 직원을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선정할 것인가?
ⅲ) 새로운 기구도 하나의 집합적 구조를 가지는 만큼, 적절한 정책결정과정

과 그 존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ⅳ) 새로운 기구는 효율적인 NPM 임무수행에 불가결한 신뢰성과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ⅴ) NPM으로서의 임무수행시 국제적인 활동단체를 포함하여 국내적인 활동

단체와의 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문기구로서의 NPM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NPM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NPM 예산권을 
확보할 필요도 포함한다. 그러한 예산은 국가의 정규 예산 내에 포함되어야 하
며, 행정부보다는 의회의 통제하에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NPM은 그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매우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관련 단체들(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시민단체들)
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의 충족은 NPM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NPM의 운영 및 임무수행과정에 대하여 ‘사회적인 감사(social audits)’
를 실시함으로써 NPM 업무에 대한 점검과 그 임무수행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
다. 이러한 사회적 감사는 SPT가 이미 제시한 NPM에 대한 자가분석틀
(Analytical self-assessment tool for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에 따
라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러한 감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감사는 NPM 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NPM에 대
한 신뢰와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새로 설립된 전문기구로서의 NPM은 사회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문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도 있다. 몇몇 당사국들이 실시했던 바와 같이, 
NPM의 임무수행 초기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수용소에 대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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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는 것이 NPM에 대한 인상을 제고하기도 한다. 즉 때에 따라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 또는 부녀자의 대우와 관련된 시설을 우선적
으로 방문함으로써 일반 대중으로부터 동조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그 NPM
의 임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도 한다.       

다섯째, 국내적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적 활동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NPMs와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은 방문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겠지
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고문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및 새로운 입법
과 관련하여서도 요청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이미 고문예방과 관련
된 직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NPM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들의 도움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지원 및 
도움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식은 NPM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들 단체의 대표들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NPM과 국제적 활동단체간
의 관계도 중요한데, 특히 새로운 전문기구를 NPM으로 지정하여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SP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SPT에 의한 국가방문이
나 SPT가 국가 당국에게 보내는 서신에 있어서 NPM과의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SPT와 NPM 간의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이 요청된다.      

따라서 새로운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NPM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OPCAT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한 정책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국가는 NPM이 충분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또한 모든 구
금장소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ⅱ) 국가는 새로운 전문기구로서의 NPM의 예산을 국가일반예산으로 편성하
되,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ⅲ) NPM은 국제적 기구 및 NGOs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활동단체들과 상호 
관계를 맺고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ⅳ) NPM은 그 임무수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SPT의 자가분석틀(Analytical self-assessment tool 
for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NPM의 임무수행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시킨 가운데 사회적 감
사를 실시함으로써 NPM 활동에 대한 신뢰와 정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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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의 선택방안

이상에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를 NPM으로 지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전문기구
를 설립하여 NPM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경우 장단점이 있겠
지만 NPM으로서 적절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OPCAT에 가입하여 NPM을 선
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고문방지에 관한 법률체계 및 현행 국가인권위
원회의 운영상황과 NPM 선정과 관련된 세계적인 조류를 고려해 보건대, 전자의 
방식, 즉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NPM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NPM에 관한 OPCAT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책적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PM의 독립성과 효율적인 임
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부서를 NPM으로 지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서에 무엇보다도 NPM으로서 기능적 독립성, 재정적 
독립성, 인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문예방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것
이 요청된다.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확실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NPM에 관한 입법을 단행
하는 정책적 결정 또한 요청된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OPCAT 제24조는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제3부(방지소위원회) 및 제4부(국가
예방기구) 규정의 의무이행을 최장 3년 간 연기하는 선언을 하고 추후 SPT와의 
협의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PCAT는 고문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독립적인 국제적 및 국내적 기구가 구금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OPCAT 제3부 및 제4부는 OPCAT의 근
간이 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OPCAT는 이러한 규정상의 중대한 의무이행을 연기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의 국내적 상황에 비추어 당장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국가로 하여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
고 방문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배려에서 마련된 것이며 가능한 한 많
은 국가를 당사국으로 포섭하려는 의도에서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OPCAT의 당사국이 되려는 국가가 자국의 국내적 여건에 맞게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조문을 이용한다고 하여 OPCAT의 중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의 이용은 단지   OPCAT 핵
심내용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시점을 연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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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당장 NPM을 선정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만간 그 선정을 위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연장하는 선언을 하는 방안을 이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2) 입법적 사항

가. 일반적 사항

NPM 선정에 관한 협의가 종료된 후 NPM의 조직적 형태가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법(헌법 또는 법령)에 의하여 NPM을 설립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헌법에 의하는 경우 NPM에게 좀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령에 기초하기 보다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더 선호될 수 있다. 특히 하나 이상의 NPM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에 NPM의 역
할 및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NPM의 임무는 예방적인 것이라는 
것을 법에 명백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NPM 선정방안이 현행기구를 지정하는 경우인지 또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인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인지가 결정
될 것이다. 각 경우에 NPM을 설립하는 법은 OPCAT가 규정한 핵심적인 요소들
을 망라해야 한다. 효율적인 NPMs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ⅰ) 임무와 권한
   – 행정부가 마음대로 NPM의 임무, 구성 및 권한을 변경하거나, 

NPM을 해체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ⅱ) 구성
   – NPM을 창설하는 법은 그 기구의 구성에 관한 특정한 조항들을 포

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문방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양한 분
야에 걸쳐서 선정할 필요성, 구성원의 양성평등, 그 국가의 핵심적
인 인종집단 및 소수자집단의 적절한 대표성 등에 관한 조문을 포
함하여야 한다.     

(ⅲ) 재정
   – 독립적이고 충분한 재정의 확보는 NPM 운영의 자치성과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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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을 확보하는 데 긴요하기 때문에, 입법 시 그 법 내에는 연
간예산할당절차, 공개보고 및 감사절차, 행정부 통제로부터의 독립
성 등을 포함한 재정의 원천 및 성격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해야 
한다.  

(ⅳ) 구성원의 특권과 면제
   – OPCAT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법에는 구성원의 신체적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문서의 압류 또는 감독으로부터의 면제, 
통신에 대한 불간섭,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의견표명과 그들의 임
무이행과정에서 수행된 행동과 관련하여 취해질 법적 조치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NPM 구성원에 관한 보호를 보장하는 조문들
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법, 민법 또는 행정법에 따른 일반적인 수색 
및 압류의 면제도 비밀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ⅴ) 임기, 임명, 해고 및 상소절차 및 구성원 자격기준
   –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는 특히 구성원의 선정절차를 포함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로는 국가당국으로부터의 구성원의 인적 
및 제도적 독립성, 임무의 불합치를 결정하는 방법, 행정부로부터의 
불간섭을 확보하는 방식, 관련된 기구와의 협상을 투명하고 지속적
으로 해야 할 필요성, 직원 임명에 있어서의 자치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NPM 구성원들이 자신의 임기동안 안정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특수한 사항

대한민국이 OPCAT에 가입하는 경우 OPCAT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과 충돌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OPCAT와 현행국내법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우선 해석론에 의하여 해
결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석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새
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양자 간의 충돌이 해석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
는지 이견이 있어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이 OPCAT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법률과 상충될 여지
가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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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수의 이송 및 재배치

죄수들은, 미결수와 기결수 간의 구별 없이, 국가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로서 
또는 개인적으로 동일한 교도소 내에 함께 이송되기도 하며 다른 교도소로 재배
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조치들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목
적상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즉 계도조치의 이행, 죄수의 안전 및 다른 
죄수로부터의 보호의 확보, 각 죄수에 맞는 개별화된 대우 프로그램의 제공, 그
들의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에 따른 죄수의 분류 등이다. 그러한 조치는 또한 관
련 자원의 부족이나 구금시설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취해지기도 한다.153) 

죄수의 이송 또는 재배치가 적절한 관리 하에서 행해지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 자체로 교도행정에서 위법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결정이 자의적이
거나 불균형적이거나 또는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불법
적이고 비사법적인 행정벌로서 간주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이송 또는 재배치
는 다른 죄수에 의한 고문 또는 불법적 대우에 노정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죄
수를 이송하거나 재배치하는 결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당국이나 사법적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상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죄수의 이송과 재배치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와 
보장책을 마련하여 그러한 결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154) 

이러한 견지에서 죄수의 이송 및 재배치와 관련된 우리의 법이 완전한지 재검
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OPCAT의 완전한 국내적 이행이 저해될 
수 있다.  

2) LGBT에 대한 차별

때때로 한 사회 내에서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
유로 자유가 박탈당하는 특정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은 어떤 특별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153) SPT, Eighth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January  
to 31 December 2014, UN Doc. CAT/C/54/2, 26 March 2015, para. 56.

154) Id., para. 57.



- 122 -

러한 조치가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
우에는 이와 같은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자유가 박탈당한 
자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차별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이다.155)

이러한 차별의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고문 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집단으
로는 LGBT 집단을 들 수 있다. LGBT란, Lesbian, gay, 양성애자(bisexual) 및 
성전환자(transgender)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고문문제 특별보고자는 “성적 소수
집단의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온 성별 기대감에 합치하지 못한다는 이
유로 고문 및 기타 형태의 불법적 대우를 받기가 쉽다. 따라서 성적 성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종종 피해자의 인간성 말살을 초래하여 고문 및 불법
적 대우의 필수적인 조건을 야기하기도 한다.”156) 

흔히 구금시설에는 완벽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LGBT와 같이 그 위계질서의 
맨 아래에 있는 자는 전형적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차별을 받기가 쉽다.157) 이
들이 받는 차별적인 행동으로서는 구타, 성폭행, 감금 및 폭행, 레즈비언 여성에 
대한 교정적 강간, 보정물을 파괴하고 노출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가슴 및 성전환 
여성의 광대뼈에 대해 행하는 고의적 구타 등 편견 및 선입관에 근거한 행동들
이 주를 이룬다. 때로는 성전환 여성 및 남성의 성정체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금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성전환 여성을 남성전용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여성은 종종 교도소 직원의 묵인 또
는 모의 하에 강간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상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때에 따라서는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검사를 수
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고문 등을 방지하는 조치에 어긋나는 관행
이다.   

따라서 LGBT를 식별하고 등록하여 본인이 원하는 구금장소에 구금하는 적절
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동의에 근거한 동성애관계를 범죄화하는 법
률과 성적 성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하여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을 폐기
하는 것이 LGBT에 대한 고문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155) Id., paras. 59-60.
156) A/HRC/22/53, para. 79.
157) A/HRC/19/41, par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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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전 구금(pretrial detention)

‘재판 전 구금’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용어로서
는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아직 재판을 받지 않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형사사법의 맥락 내에서 자유가 박탈당한 각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과 국내
적 조건에 기인하여 고문 등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 범죄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는 자백을 확보하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동기로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할 위험
이 있다. 조사기간 이후에도 ‘재판 전 피구금자’는 열악한 구금상태, 연락이 두절
된 고립된 상태, 직원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인 가혹행위, 죄수 간 폭력 및 기타 
인권위반상태에 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은 때때로 비공식적이거나 비밀스러운 
구금장소에 구금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는 특히 고문 및 불법적 대우를 
받을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자들은 공식적인 구금장소에 구
금되어야 할 것이며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러운 구금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
이다.158) 

재판 전 구금은 가급적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만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에서 인정된 원칙이다. 재
판 전 구금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존중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합치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재판 전 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무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더구나 재판 전 구금에 
사용되는 시설의 상태가 다른 구금장소보다 더 열악한 경우도 많다. 또한 재판 
전 피구금자는 무죄추정원칙의 법적개념에 따라 부여받아야 할 권리와 보장을 
부인당하기도 한다. 더욱이 일부 국가는 점진적 대우(progressive treatment)의 
개념을 사용하여 그 시설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금지함으
로서 국제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국제인권법 하에서 향유해야 할 권리와 기회를 안전하게 
향유해야 하고 여기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159) 특히 재판 전 구
금의 과도한 사용과 그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 전 구금을 과도하게 사
용하는 경우 피구금인의 수가 급증하고, 이는 구금장소의 열악한 환경의 주된 원
인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전염병의 확산과 보건권의 부인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160) 
158) SPT, Eighth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supra note 154, para. 75.
159) Id., para.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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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판 전 
구금에 관한 규정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문 및 불법적 대우가 자행될 위험요소
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4) NPM 직원의 특권·면제 부여 

OPCAT 제35조는 SPT의 위원들과 NPM의 직원들에게 임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SPT 위원에게는 ‘국
제연합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협약 
제22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UN 헌장 제105조 
제2항도 OPCAT 제35조와 동일한 목적으로 ‘UN의 직원은 UN과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발효된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하 ‘특권·면제협약’이라함, 1992년 4월9일 발효)도 제5장(제17조-제21조) 및 제
6장(제22조-제23조)에서 UN 직원 및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특권과 면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PM으로 지정되면 OPCAT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국가공무원의 지
위를 갖는 바, 이에 대한 사례나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이를 해결한 필요성이 있
다.

NPM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OPCAT 제35조는 SPT 위원과 NPM 직원의 특권과 면제를 동일 조문에
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에 관하여는 특권·면제협약 제22조에 규정된 
전문가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후자에 관하여는 독립적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SPT 위원의 특권과 면제는 그 내용이 특권·면제협약에 의해 특정되게 되
어 있으나, NPM의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
며 앞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두 기구의 기능을 고
려해 볼 때, NPM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완전한 국제적 단계의 기
구인 SPT 위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보다 광범위하거나 비중이 더해질 수

160) Id., para.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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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NPM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특권·면제협

약은 좋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특권·면제협약 제18조에 의하면 UN직원에게
는 (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된 법적절
차 면제, (2)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면제, (3) 국민적 역무 면제, (4) 가족 
등이 출입국 제한 및 등록 면제, (5) 외환편의 관련 특권편의, (6) 국제위기시 
귀화편의 부여, (7) 최초 부임시 명세 수입권 등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것으
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NPM는 국내에 위치할 것이며 제18조 제3호의 국민적 
역무 면제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불적용선언을 한 바, 특권부여는 필요치 않
으나 제1호의 공적 자격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면제받도록 
할 필요, 즉 NPM 직원이 공무상 행한 발언·진술 및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
제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OPCAT 제35조에 따르면, SPT 위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특권·
면제협약 제2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특권·면제협약 제
23조는 ‘특권과 면제는 …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UN사무
총장은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고, UN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
권과 면제의 남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OPCAT 제35
조는 NPM 직원에 관한 특권과 면제의 남용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SPT와 NPM의 기능을 비교해 보고, 특권·면제협약 제20조에 UN직
원에 관하여도 동일한 특권과 면제의 남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NPM 직원에게도 특권·면제협약 상 특권과 면제의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NPM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포괄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PCAT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선택의정서상 책무를 지
게 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바, 특권부여는 
필요치 않으나 NPM의 직원은 공무상 행한 발언, 진술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
임을 면제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OPCAT 제35조는 NPM 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NPM 직원의 법적 책임
이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의 제정‧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NPM 직원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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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5조), 대통령의 형사상특권(제84조)과 유사한 특권을 부여하자는 주장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NPM 직원의 특권과 이러한 헌법상의 특권을 일률적으
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국제기구 직원에
게 부여되는 특권·면제가 부여되는 것은 그 기능에 근거한 것인바,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직무와 NPM 직원의 기능과 임무는 명백히 상이하며 이를 비교의 대상
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NPM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면제는 오직 임무의 독
립적 수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인 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은 의
회의 자주성, 의회자체의 권위 및 정상적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
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부
여된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대통령 이외의 자에 의하여 포기될 수 없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대통령의 형
사상 특권은 이미 헌법규정에 의하여 범위가 정해진 반면, NPM 직원의 법적 책
임이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
회가 법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5) OPCAT 제14조(방지소위원회) 및 제20조(국가예방기구)와 위원

회법 제24조 제5항(구금시설 직원의 면담장소 입회) 등과의 충돌

OPCAT 제14조(방지소위원회) 및 제20조(국가예방기구)에 의거하면, SPT와 
NPM은 “입회인 없이(without witnesses)”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 면담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동 규정이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
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5항, “소장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
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일명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일명 군행형
법) 제42조 제2항 등과 충돌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OPCAT 제14조 및 제20조의 ‘입회인 없는 면담원칙’과 충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6항이 시설수용의 진정인
의 면담 시 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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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제24조 제5항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7항이 진정권보장을 위해 소속공무
원의 진정서 또는 서면의 열람을 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와 ‘입회인없는 
면담원칙’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추가하고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과 군
행형법 제42조 제2항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OPCAT 제14조(방지소위원회) 및 제20조(국가예방기구)의 무제

한 접근권과 군사기밀보호법 등과의 충돌

OPCAT 제14조(방지소위원회) 및 제20조(국가예방기구)에 따르면 구금시설의 
위치(location) 등에 대한 모든(all) 정보를 SPT에 “무제한적으로” 
(unrestricted) 제공하고 NPM에게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이 군사기
밀보호법 등 관련 국내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SPT가 모든 구금 장소
와 그 시설 및 설비 등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관련 
국내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
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
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누설시
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 위험, 현저한 위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명
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군구금시설의 위치, 시설, 설비 등은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일정한 구금시설을 기밀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구
금시설 내 피구금자와 가족 또는 변호인의 접견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므
로,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기밀분류는 헌법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며 군
사기밀보호법 등과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SPT 및 NPM에 의한 예방적 방문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염
려와 관련하여, 먼저 OPCAT의 기본원칙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OPCAT
의 전반적인 의도는 특히 당사국들의 OPCAT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국가에게 
수치심을 야기시키거나 이를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문방지와 관련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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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1) 당사국들과의 신뢰 및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SPT는 당사
국들과 ‘비밀유지원칙’에 기초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162) 

당사국들은 SPT와 NPM(s)과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한의 이익에 부합하기도 한다. 자유가 박탈당한 장소와 관
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한 변경사항들을 확인함에 있어서, 
SPT 및 NPM(s)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당사국들이 고문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실제
에 있어서 SPT는 국가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며 예방적 방문의 이전, 예방적 
방문기간 동안 및 이후에 그 국가가 SPT에 제출한 모든 정보와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163) 바로 이러한 이유로 SPT의 국가별 임무수행보고서는 비밀리에 그 
국가의 관련 당국에 제출되고 있다. ‘비밀유지원칙’이야말로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공개된 비난에 처하게 하기보다 구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이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164) 물론 국가는 그러한 보고서
를 공개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 구금시설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이 군사기밀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밀유지 및 보호원칙’에 의하여 
실제로는 타당성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65) OPCAT상 구금장소에 대한 
무제한한 접근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
다. SPT는 당사국이 그러한 방문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그 방
문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기간 중 취득된 정보는 그 국가의 사전
의 협의 및 승인이 없는 한 공개되거나 공유될 수 없다.166) 실제로, SPT는 과거
에 몰디브, 말리, 뉴질랜드 및 가봉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있는 군 구금시설을 
방문한 바 있는데, 알다시피, SPT의 방문 후 배포된 기자회견문에는 단지 일반
적인 정보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그 국가가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정보에 대
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167) 

또한 “구금장소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의 정의와 관련하여 OPCAT는 세 가

161) 본 연구책임자가 제네바소재 고문방지연합(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의 아태지역 담당관(Asia Pacific Programme Officer)인 Shazeera 
Ahmad Zawawi에게 문의한 결과, APT의 입장을 밝힌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받았는
데, 이러한 견해는 이 문서에서 발췌한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부록 3] 참조).

162) Id.
163) Id.
164) Id.
165) Id.
166) Id.
16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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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의 “접근”을 언급하고 있다. 
(ⅰ) 구금장소(places) 및 구금장소 내의 모든 시설(facilities)에 대한 접근 
(ⅱ) 자유가 박탈당한 자(persons)에 대한 접근
(ⅲ) 자유가 박탈당한 자의 처우와 관련된 정보(information) 및 그 구금의 여

건(conditions)에 대한 접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T가 그 방문기간 중 행할 수 있는 접근의 대상은 

바로 위와 같은 세 가지 사항에 한정된다. 따라서 SPT는 이러한 사항 이외의 군
사기밀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168)

7)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항과 군사기밀보호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OPCAT 제15조(방지소위원회) 및 제21조 제1항(국가예방기구)은 “SPT나 
NPM에 정보를 제공한 자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또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도’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정보
보호 관련 각종 법률, 군사기밀보호 관련 법률, 명예훼손 관련 각종 법률, 각종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규정등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

OPCAT에서 SPT나 NPM에 허위정보를 제공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취지는 SPT나 NPM이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법집행을 감시하고 고문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두 기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정부공권
력의 부당한 법집행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제공 행
위를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문관련 국가기관이 부인하면 사실이 아
닌 허위 정보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 고문관련 정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 규
정을 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169) 동 정보가 허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수취하는 양 기구는 OPCAT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정보가 일반에 유포되어 특정인의 사생활 내지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170) 또한 국가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취득한 고문관
련 정보는 비밀준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직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항도 
OPCAT 제15조 및 제21조 제1항과 동일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68) Id.
169) Id.
17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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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는 확실히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복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SPT
는 보복금지에 관한 정책문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한 국가 내에서의 
예방적 방문시 NPM(s), 관련 당국 및 관련 정부기구로부터 완전한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71) 

OPCAT 제15조의 목적은 종종 외부적인 협박과 위험에 취약한 정보원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구와 SPT 
및 NPM간의 의견교환을 제15조에 따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에는 
국내법상 이러한 의견교환의 특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172) 

이와 관련한 문제는 실제로 한국 내의 관련당국이 피구금자 또는 관련된 자가 
고문행위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가 “군사기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문 
등과 관련된 고발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있다. 대부분
의 경우 고문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은 군사기밀의 누설로까지 연결되지는 않
을 것이다.173) 또한 한국 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서 보듯이 일정한 
상황 하에서 피구금인 또는 관련된 자의 진술을 보호(정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하는 법 또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8) NPM의 정보제공권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제59조(비밀누설의 처벌)와의 충돌

OPCAT 제20조 제(바)호에 의거 NPM은 SPT에 정보를 제공할 권리(right)를 
부여받게 되는데, 동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및 
제59조(비밀누설의 처벌)와 충돌될 소지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SPT에 제공해도 OPCAT 제15조에 의거하여 
처벌‧불이익 등이 면제되는데, 이는 국가인원위원회법 제52조 및 제59조와 충돌
될 소지도 있다.

SPT와 NPM은 고문방지를 위한 OPCAT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서로 보완적
‧불가분적 관련성 및 협력의 관계를 갖는다. OPCAT상 NPM은 SPT에 정보를 제
공하게 되는데 이는 OPCAT상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이므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의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및 제59조의 비
171) Id.
172) Id.
17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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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누설의 처벌 조항은 위원 또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
거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함을 의미하므로 NPM
의 활동 중 알게 된 사항을 SPT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약에 기인한 권리‧의무
의 이행으로 해석할 것이며, 인권위법상의 비밀누설 금지위무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NPM으로 지정되는 경우 NPM은 별도의 부서로서 창
설되어야 하며 그 직원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의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및 제59조의 비밀누설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NPM의 SPT에 대한 정보제공시 NPM 직원에게 위 두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새로운 조문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새로 포함키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9) NPM 기능수행과 재원확보

OPCAT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은 NPM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동 의정서의 가입으로 (ⅰ) 새로운 NPM을 설립하거
나 (ⅱ)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NPM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이 재원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
을 방문‧조사할 수 있으나 OPCAT에 가입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
시해야 하므로 관련 인력 및 재원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OPCAT 제18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련 예산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므로 기획재정
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OPCAT는 당사국에게 NPM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지우
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PCAT에 가입하면 당연히 재원확보라는 조약상 의
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NPM로 지정되면 OPCAT상의 기구
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원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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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PM의 입법안 제안권과 헌법 제52조(법률안 제출권)와의 충돌

OPCAT 제19조 제(다)호에 따라 NPM은 “현행법 또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안
을 제출할 권한( the power to submit proposals and observations concerning 
existing or draft legislation)”을 부여받게 되는바, 제안을 제출할 권한(the 
power to submit proposals)의 개념 및 해석 여부에 따라 동 규정이 “국회의원
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헌법 제52조의 규정에 저촉될 소지는 없
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도 인권위원회가 인권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조
사하고 연구하며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PCAT 제19조 (다)호 규정은 기존 법률이나 입법안에 대해 제안(proposals)
이나 의견(observations)을 제출하는 것으로, NPM가 특정 입법안을 작성한 경우 
의회에서 이 법안을 당연히 의원발의 입법안 또는 정부제안 입법안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처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는 방문조사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적으로 문제
될 때에 필요한 권고를 권한 있는 기관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기존의 
법률 또는 입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서 국가인
권위원회의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
명의 권한으로 이미 인정되어 있다.

11) OPCAT 상 구금시설의 범위에 사회보호시설 포함 여부

OPCAT 상의 방문대상 장소는 감옥, 구치소 등 국내법 상의 구금장소에 한정
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즉 행정 또는 당국
(authority)의 명령으로 인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공공‧사설의 감호
환경(public or private custodial setting)까지 포함되는 바, 각종 사회보호시설
(예: 병원, 요양소, 아동복지시설,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도 동 협약 
상의 방문대상 장소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이러한 시설도 방문대상 장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시설 소관 부
서의 가입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바, 방문‧조사대상이 고문에 한정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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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대우(degrading treatment)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
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방문조사 가능한 구금보호시설은 교도소, 소년교도
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조사‧유치 및 수용시
설, 군교도소,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 등이며, 다수인보호시설은 대통령령
으로 규정되는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이
다. 다만 다수인보호시설 중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보호시설은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OPCAT 제4조에서 말하는 구금장소란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
권력에 의한 명령‧동의‧묵인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모든 장소를 의
미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다수인보호시설중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OPCAT 교섭문서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구금장소에 관한 논의에서 경찰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
소, 군교도소, 의료 혹은 정신보호시설, 비밀구금장소, 비정기구금장소 등 물리적 
장소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구금장소를 이런 예에 국한하고 있지 않음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12) 선택의정서 제14조 제2항(국가비상사태 원용금지)과 헌법 제

77조(계엄) 등과의 충돌 여부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자체가 당사국에 의하여 방문 거절 사유로 원용되어서는 
아니 된다(The existence of a declared state of emergency as such shall not 
be invoked by a State Party as a reason to object to a visit)”고 규정한 선택
의정서 제14조 제2항 후단의 내용이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등과 충돌될 수 있
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및 정
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특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면 계
엄사령권은 계엄지역하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계엄상
태에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이나 기본권보장이 침해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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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엄은 사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고, 헌법의 
기본권 최대보장 원칙 및 기본권 최소침해 원칙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
한 경우에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현행 헌법 이후 한 차례의 계엄도 없었으
므로 이 문제를 예상하여 그 충돌여부를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제14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할 사항이 있다. OPCAT 제14조는 ‘SPT’에 대해
서만 적용되며, NPM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74) 그리고 요청된 방문의 
거절 또는 연기는 ‘구금장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방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75) 더욱이 제14조 제2항이 국가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SPT에 의
한 방문이 계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1문은 예컨대, 국방과 같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도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SPT에 의한 접근이 한국의 국방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요청되는 방문의 거절 또는 연기는 객관적 기준 하
에서 평가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176) 

다만 이 점과 관련하여 SPT에 의한 예방적 방문은 비상사태 동안 불법적 구
금, 고문 및 기타 불법적 처우, 생명권의 침해 등에 대한 보장제도가 그 국가나 
그 밖의 간섭으로부터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적절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SPT에 의한 예방적 방문은 비상사태로 인한 계엄이 선
포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요청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SPT
에 의한 방문을 반대하기 위한 사유로서 국가가 제14조를 원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177) 

NPM에 관해서는 예방적 방문이 국가비상상황 하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최근의 프랑스 NPM의 경험은 이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178) 프랑스에서 최근에 파리에서의 대규모 총격 및 폭발사고로 
인하여 국가비상사태가 전국에 선포되었지만, 이러한 비상사태선언은 NPM의 직
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의 NPM법에 제14
조 제2항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을 보건대, NPM이 최대한 활동하기 위한 국내적 협상과 논의과정이 중요함을 
174) Id.
175) Id.
176) Id.
177) Id.
17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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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NPM의 직무는 국가비상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NPM법에 OPCAT 제14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179)    

결론적으로 OPCAT 제14조 제2항 후단의 내용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14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므로, SPT에 의한 방문에 관한 한,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13) 방문대상 시설에의 군대 포함 여부

한국의 일부 관련당국들은 OPCAT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구금장소’에 군대 그 
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이 용어가 군대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OPCAT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질 것이며 따라서 
이는 한국이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OPCAT 제4조에 의하면 ‘구금장소’(places of detention)란 당사
국의 관할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령·동의·묵인에 의하여 개인의 자
유가 박탈당하는 모든 장소를 말하며 ‘자유의 박탈’이란 모든 형태의 구금으로 
인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적인 또는 사적인 구금환경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금장소의 구체적인 예가 언급되어 있지 않
다. 

OPCAT상 ‘구금장소’라는 용어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 자유가 박탈당한 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는 SPT 및 NPM(s)
에 의한 방문대상을 교도소 및 경찰서에 한정하지 않고 재판 전 구금시설, 소년
원, 행정적 구금장소, 보안기관 및 정보부 시설, 이민자 및 망명 신청자 구금센
터, 국제항구 및 공항 내 환승지역, 국경지역 내 검문소, 정신병동, 사회 보호시
설 등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다. 그 방문대상 목록을 폐쇄적이거나 열거적으로 정
의하는 접근방법은 OPCAT 제4조상의 구금장소를 불가피하게 매우 제한적 대상
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OPCAT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
리하여 제4조의 구금장소에는 민간교도소는 물론이고 군 교도소도 포함된다.180)  

179) Id.
180) SPT, Sixth annual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January  to 
31 December 2012, UN Doc. CAT/C/50/2, 23 April 2013, para.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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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
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2조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서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OPCAT의 목적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국내외기구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장소(places)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제
1조), 구금장소란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
소를 의미하며(제4조 제1항), 자유의 박탈은 개인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
적인 또는 사적인 구금환경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OPCAT를 그 목적 및 문
맥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면, 구금장소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였거나, 
현재 박탈하고 있거나, 향후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
며, 군대와 같은 국가나 사회의 어떤 체계나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는 없을 것이다.181) 이는 이들 체계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감호환경 및 이를 위
한 장소의 제공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는 OPCAT 교
섭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구금장소에 관한 논의에서 경찰의 유치
장, 구치소, 교도소, 군교도소, 의료 혹은 정신보호시설, 비밀구금장소, 비정기구
금장소 등 물리적 장소에 관하여 논의는 있었으나 군대 자체에 관하여는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OPCAT상 방문대상시설에 군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182)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더라도 군교도소 등은 방문조사대상에 포함되나 
군대는 방문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실제로 SPT는 몰디브, 멕시코, 말리, 뉴질랜드, 캄보디아 및 가봉을 포
함하여 여러 나라의 ‘군 구금시설’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러한 방문은 피구금인의 
감방뿐만 아니라 연병장, 훈련장 및 병원시설과 같은 관련 시설도 포함하였다. 
키르키즈스탄의 경우에는 SPT의 방문이 정보시설에까지 확대되었다.183) 이러한 
확대된 방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SPT와 당사국간의 건설적인 대화, 협력 
및 비밀유지의 정신에서 수행되었다.184) 

181) 고문방지연합(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의 아태지역 담당관
(Asia Pacific Programme Officer)인 Shazeera Ahmad Zawawi의 견해, supra note 
162 (자세한 사항은 [부록 3] 참조).

182) Id.
183) Id.
18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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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에 의한 방문의 예로는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및 
그루지아의 NPMs가 군 구금장소를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185) 

뉴질랜드에서는 the Inspector of Service Penal Establishment(ISPE)가 뉴질
랜드 군 구금시설을 감독하는 NPM인데, 2014년 ISPE는 Christschurch에 있는 
Burnham 군사기지 내에 위치하는 구금시설인 the Services Corrective 
Establishment(SCE)를 방문하였다. SCE는 현재 군대의 모든 구성원이 뉴질랜드 
군대 및 해군규율법에 따라 구금형을 복무하고 있는 구금시설이다. ISPE에 의하
여 수행되는 방문은 그동안 이와 같은 교정복무센터와 관련된 장소 및 정보에 
한정되어 수행되어 왔는데, 이 센터는 군사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186) 

영국의 경험을 보자면, the HM Chief Inspector of Prisons(HMIP)가 여러 N
PMs 중에 하나로 지정되었는데 이 HMIP는 2014년 the Military Corrective Tr
aining Centre Colchester(MCTC)을 방문하였다. 이 MCTC는 영국의 해군, 육군 
및 공군의 직원 및 피구금자를 위한 교정훈련시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 및 
피구금자는 육군출신이다. 이 영국의 예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NPM
(HMIP)이 군 당국에게 MCTC의 여건을 증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권고를 제공하
는 이외에도 MCTC의 긍정적인 기능수행과 바람직한 관행을 그 보고서에서 인
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그러한 방문이 그 직원 및 피구금자로부터
의 완전한 지지를 받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HMIP이 관련당국과의 지속적인 신뢰구축과정과 대화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었다. HMIP는 MCTC에 대한 예방적 방문에 앞서 먼저 그러한 방문을 위
한 일련의 기준을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센터에 대한 방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그 직무를 개시하였다. 이것은 다른 NPMs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당국으로부터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가 되고 있
다.187) 

위의 예 이외에도, NPMs가 ‘국내적 필요 및 맥락에 따라’ 다른 군 시설을 방
문한 예가 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Human Rights Defender of Armenia가 NPM
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는 징병부대로 재정비된 군부대를 방문하였다. 그의 임무
는 이 부대에서 숙소의 위생상태와 상관의 처우 및 징병된 자들 간의 갈등을 관
찰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그 방문 기간 중 정보수집의 일부로서 징병된 자와 
사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아르메니아에서의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 NPM

185) Id.
186) Id.
18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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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군부대에 대한 그 이상의 방문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188) 

입법과 관련하여 몇몇 NPM법은 자유가 박탈당한 장소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
어서 예시적인 목록 내에 군 구금시설을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파라
과이, NPM법 제4조 제3항).189)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예를 고려해 볼 때, OPCAT의 구조는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내법에서 일정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특히 예방적 방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구하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각 당사국, SPT 및 NPM 
간의 제3자 협력은 OPCAT에 있어서 특히 독특하고 중요한 점이다.190) 따라서 
3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한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고
문방지노력으로부터 얼마만큼의 혜택을 향유하는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3) OPCAT 가입 및 NPM 지정을 위한 단계별 조치

(ⅰ) OPCAT를 정치적 의제에 포함시킨다. 
(ⅱ) OPCAT 가입 및 이행의 시기를 정한다. 
(ⅲ) 현행 감독기구의 현황과 기능을 평가하고 모든 구금장소에 관한 목록을 

작성한다.   
(ⅳ) 이해관계가 있는 활동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증진한다. 우선, OPCAT 

가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적인 차원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고문방지
활동단체들을 포함시킨다. 그 후 이들 단체들과 NPM 선정방안을 협의한
다.  

(ⅴ) 가능한 NPM 선정방안을 고려한다. 이러한 선정방안에는 1) 새로운 전문
기구, 2) 국가인권기구(NHRI), 3) 국가인권기구(NHRI) + 시민사회조직, 
4) 복수의 기구, 5) 기타 기구 등이 있다. 

(ⅵ) NPM의 임무와 조직을 포함한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한다.

      

188) Id.
189) Id.
19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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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가입 시의 순기능 

(1) 구금장소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의 제고

OPCAT는 UN인권보호체제 내에서 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약이다. 
OPCAT는 고문에 대한 조사보다는 예방에, 그리고 고문을 행하는 국가당국을 비
난하기 보다는 그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이 일단 행해진 
경우 이에 대해 반응하기 보다는 OPCAT는 고문이 자행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를 사전 예고없이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OPCAT의 당사국은 모든 구금장소에 대해 NPMs 또는 SPT의 사전예고 없는 
방문을 혀용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방문은 사전에 고문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술
에 근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당사국으로서는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감독을 철
저하게 할 수 밖에 없고, 국내외의 기구의 수시방문을 의식하여 구금장소에 대한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2) 법적·정책적 제도의 개선

OPCAT에의 가입은 특히 국가예방기구(NPMs)의 지정 또는 설립을 전제하고 
있고 OPCAT는 NPM의 엄격한 구비요건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
사국들은 현행의 국가인권기구 또는 장래에 특별히 설립할 새로운 전문기구를 
NPMs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이 요건과 맞지 않는 여러 국내적 사항과 제도를 개
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과 상충되는 요소들은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법의 미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구급장소의 완전
한 개방과 관련하여 미진한 요소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이
다.

(3) 고문방지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

NPMs의 운영과 임무 수행에는 고문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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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필요로 한다. 고문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가의 지식뿐 아니
라 특히 의료인 및 심리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문예방
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계인들이 포함되어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서 고문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판단과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이러한 과
정에서 관련인들의 고문방지 역량은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고문 관행의 완전한 종식

그동안 고문방지협약이 채택·발효되고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활동으로 고문
의 불법성과 비인도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고문의 관행은 전 세계에서 근절되지 않아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과 감독이 허용되는 OPCAT상
의 방문제도의 도입은 고문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획기
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여러 가지 사정
으로 인하여 OPCA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아
직 고문관행의 완전한 종식이 요원하긴 하다. 그러나 적어도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추후 고문관행을 완전히 종식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

(5) 정보공개의 완성

NPM을 설립·지정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당할 수 있는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구금자의 인적 사항, 구금시설 
및 설비의 상태, 구금장소의 운영상황 및 구금환경 등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구금장소와 피구금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접근은 결국 구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을 의미
한다.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이므로 당연히 모든 구금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문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법제도를 구비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 고문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OPCAT제도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여 NPM에 의한 수시의 예고 없는 방문을 통하여 이러한 고문이 행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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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구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자
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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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 론

OPCAT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가입을 고려하는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국내적 맥락에 맞는 최선의 NPM(s) 선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NPM(s)의 지정 및 설립은 종종 철저한 분석을 요하므로 장기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 국내적 맥락에 의존한 NPM(s)의 지정은 가입 전에 할 수도 있고 또
는 그 후에 할 수도 있다. 

NPM을 선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방지조치의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단체들이 모여 국내적 차원에서 OPCAT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고문방지에 관한 법률체계 및 현행 국가인권위
원회의 운영상황과 NPM 선정과 관련된 세계적인 조류를 고려해 보건대, 전자의 
방식, 즉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NPM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NPM에 관한 OPCAT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책적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PM의 독립성과 효율적인 임
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부서를 NPM으로 지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서에 무엇보다도 NPM으로서 기능적 독립성, 재정적 
독립성, 인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문예방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것
이 요청된다.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확실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NPM에 관한 입법을 단행
하는 정책적 결정 또한 요청된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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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PCAT 조문에 대한 해설

(Commentary on the Articles of the OPCAT)
 

1. 서
2. OPCAT 전문

3. OPCAT 제1부 : 일반원칙

4. OPCAT 제2부 : 방지소위원회

5. OPCAT 제3부 : 방지소위원회의 권한

6. OPCAT 제4부 : 국가예방기구

7. OPCAT 제5부 : 선언

8. OPCAT 제6부 : 재정규정

9. OPCAT 제7부 : 최종규정

 
1. 서

이 장에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의 방지에 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OPCAT”라고 함)191)의 각 조문을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한 해설와 더불어 약

술한다. 이 장은 이 협약에 대한 독립적인 지침이나 기타 해석을 보충하는 것으

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 예로, 이 매뉴얼의 다른 장들이 SPT와 NPMs 등을 다루

고 있는 반면, 이 장은 그 실제적인 적용보다도 OPCAT의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19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OPCAT”라고 함), 
UN Doc. A/RES/57/199, 18 December 2002, 2006년 6월 2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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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금지되
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
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확신하
며,

이 협약 제2조 및 제16조가 각 당사국에게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영역
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하
며,

국가는 그러한 조문들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적 책임을 지며, 자유를 박탈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및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은 모두가 분담하는 공동의 책임이며, 그리고 국제이행기구는 국내적 조치를 
보충하며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실효적
인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 및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및 그 밖의 조치
들의 결합을 요구됨을 상기하며,

세계인권회의가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최우선적으로 방지에 집중되

있다.

2. OPCAT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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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을 확고하게 선언하였으며, 또한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이라
는 예방적 제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또한 상기하며,

자유가 박탈당한 자들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에 기반
을 둔 예방적 성격의 비사법적 수단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약의 전문은 OPCAT의 근본적인 기본원칙을 다루며 이것이 독특하게 예방,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개입한다는 발상은 인권보호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다. 보
통 개입은 인권침해가 이미 일어난 뒤에(사후에, ex post facto) 이루어진다. 따라

서 OPCAT는 고문 및 불법적 대우의 근본원인을 다루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

성을 줄이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접근법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국

제법하에서 이미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국가들이 이러한 불법적 대우

의 방지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법하에서 국가가

고문 및 기타 불법적 대우를 방지할 의무는 인권조약의 명문(明文)과 관습국제법

으로부터 유래하므로,192) 모든 국가들은 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고문

및 기타 불법적 대우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전문은 OPCAT를 그 근본이 되는 협약 - UN 고문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UNCAT’라고 함)193) - 의 맥락 내에 놓는다. UNCAT는

제2조 및 제6조하에서 고문 및 기타 불법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 의무

를 다루고 있다. 동 협약은 또한 이 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당사국이 국가적 예

방적 제도에 포함해야만 하는 조치들(예컨대, 고문의 불법화, 심문기술의 체계적

192) 구유고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Prosecutor v. Furundzija, 10 December 1998, Case No IT-95-17/I-T, §148.  

19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UNCAT”라고 함), UN Doc. A/RES/39/46, 10 
December 1984, 1987년 6월 26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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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항의에 대한 조사)을 포함하고 있다.194) OPCAT는 이러한 방지적 규정들

의 보충을 목표로 한다. UNCAT 제2조 제1항은 당사국들이 고문 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들을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관할하의 영토 내

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UNCAT 제16조 제1항은 당사국들이 고문뿐만 아니라 제1조하에서 정의된 고문

에는 미치지 않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도 방지해야

한다고 단언한다.195)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

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는 "고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밖의 형태의 잔혹한·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그대로 적용한

다.196)

당사국의 UNCAT 의무 준수를 감독하는 UN고문방지위원회(the UN Committee 

194) 추가적인 정보는 APT, Torture in International law, A Guide to Jurisprudence 
(APT, Geneva, 2008), pp.13-29 참조.  

195) 고문의 구금에 대한 추가적 정보는 APT, Definition of Torture: Proceedings of an 
expert seminar (APT, Geneva, 2003); APT, Jurisprudence Guide, pp.7-13, 
pp.56-63, pp.94-101 및 pp.126-129 참조.  

196) UNCAT 제10, 11, 12조 및 제13조는 다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1.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

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위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을 포함시킨다.

제11조  고문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여하한 형태
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각종 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
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12조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
거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권한있
는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고소인과 
증인이 고소 또는 증거제공으로 인하여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조
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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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orture, 이하 ‘CAT’라고 함)는 제2조 및 제16조를 고문방지의무와 기

타 불법적 대우의 방지의무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CAT 일반논평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제2조의 방지의무는 광범위하다. 제16조 제1항하의 그 밖의 잔혹한·비
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하 ‘불법적 대우(ill-treatment)’)
을 방지할 의무는 이와 불가분이며, 상호의존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실제로 불법적 대우 방지의무는 고문방지의무와 겹치며 크게 일치한다. 불
법적 대우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UNCAT 제16조는 제10조 내지 제13조
에 규정된 조치들을 “특히”라고 언급하며 강조하지만 고문의 효과적인

방지를 이들 조문의 조치로 국한하고 있지 않다. 그 예로 제14조의 배상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불법적 대우와 고문 사이를 정의하는 문턱(threshold)
은 보통 명확하지 않다. 대개 불법적 대우를 야기하는 환경에서 고문이 일

어나므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불법적 대우 방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불법적 대우의

금지 또한 협약 하에서 훼손불가능하며 이것의 방지또한 효과적이며 훼손

불가능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197)

CAT가 명확히 했듯이, UNCAT의 당사국은 이미 고문 및 기타 형태의 불법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 수준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UNCAT는 당사국이 제2조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입법·행정·사법 또

는 그 밖의” 방지적인 조치의 정확한 성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OPCAT는 당사국들이 UNCAT하의 방지적 의무를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 발전

하였다. OPCAT는 특히 그 중에서도 피구금인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강화하는 효

과적인 비사법적인 수단들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UNCAT를 보완한다. 방문의무

는 UNCAT 제2조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198) OPCAT가 방문에 초점을 두

는 이유는 고문 및 기타 불법적 대우가 정의상, 공공 조사(public scrutiny)에 폐

쇄적인 구금 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

치는 구금 장소를 독립적인 조사에 개방하는 것이다.199)

197) CAT, General Comment No 2,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UN Doc. CAT/C/GC/2, 24 January 2008, §3.  

198)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890; CAT, General Comment 
No 2, §13.  

199)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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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

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국제적 및 국내적 기구가 사람들의 자
유가 박탈당하여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전문은 또한 고문 및 기타 불법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국제적

및 국내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적 및 국내적 기구 제도 모두의 설립을 포함한 OPCAT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근

거를 제공한다.

3. OPCAT 제1부 : 일반원칙

제1부는 OPCAT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4개의 조문으

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OPCAT의 주요 목적 및 OPCAT가 국제적, 국내적 메

커니즘을 통해 이행되는 방법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제1부는 또한 OPCAT 당
사국들의 일반의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OPCAT의 제2부 내지 제4부는

OPCAT 기구들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1조는 OPCAT를 정의하는 두 개의 참신한 특징을 제시한다. 즉 고문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는 OPCAT의 목적 및 그 예방을 위한 OPCAT의 접근법이다. 
OPCAT의 예방적 접근법은 국제적, 국내적 방지기구를 포함하는 제도를 정립하

였다. 기타 어떠한 국제 조약도 구금장소 내에서 일어나는 고문 등을 전세계적으

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국제적 및

국내적 노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OPCAT는 새로운 법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에 고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국제적 규범들의 이행

의 틀을 잡는 제도의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조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다음의 몇 가지 개념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OPCAT의 다

른 어떤 조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 예방적 방문의 필요성

●  정기적 방문

●  제도의 일부를 형성하는 독립적인 국제적 및 국내적 기구에 의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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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예방적 방문

OPCAT가 정립한 방문제도의 목적은 고문 등을 예방하는 데 있다. 구금장소

방문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고문 등을 예방할 수 있다. 

● 억지효과

● 고문 등의 위험 완화에 기여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이 구금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큰

억지효과를 갖는다. OPCAT의 초안 작성자들은 OPCAT 기구들에게 모든 당사국

들의 통제와 관할 내에 있는 구금장소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보증하는 제도를 입안하였다.200) OPCAT 기구들이 중대한 억지효

과를 가지려면, 이들이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OPCAT의 조문에서 명확하게 ‘예고 없는 방문(unannounced visi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권한은 동 조약 제12조 제a항, 제14조 제c항
및 제20조 제c항에 암시되어 있다.
예방적 방문은 또한 OPCAT 기구들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도적 결함과 실

패 패턴을 분석하고, 고문 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권고를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의 장기목표는 고문 등의 위험을 완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문이 일

어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OPCAT 하의 예방적 방문제도는 그 목

적 및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구금장소 방문제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수

행될 수 있는 방문제도와 다르다. OPCAT에서 예방적 방문제도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체제와 이것의 모든 구조적 측면에 대한 예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적인 분석 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 예방적 방문제도는 단지 개별적 구금장

소의 상황을 분석하는 대신에 위험요인을 제도적, 법적 및 정책적인 틀에서 넓게

파악한다. 더욱이 예방적 방문제도가 협력적인 접근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

에, 그 목표는 개별적 구금장소의 상황을 고발하거나 개별적 고소·고발을 조사

하는 데 있다기보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대우 및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다. 
국가방문 기간 동안에 구금장소를 방문하기도 한 고문문제에 관한 UN 특별보

고자(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는 방지적 조치로서 “예고 없는 방

200) Id., p. 906 및 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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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술하였다.

“예고 없는 방문은 특별보고자가 시설의 상황을 왜곡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보고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번 자신의 방

문의 사전에 통보한다면, 시설의 실제 현 상황이 은폐되거나 변경되거나, 
피방문자가 이송되거나, 협박을 받거나 또는 특별보고자를 만나는 것을 저

지당할 위험이 있다.”201)

제1조 : 정기적 방문

반복은 모든 효과적인 방지적 제도의 필수요소이다. 주어진 구금장소에 대한

반복되는 방문은 다음을 가능케 한다:

● 방문팀이 피구금자 및 정부당국과의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시간을 두고 구금상황 및 피구금자의 대우의 진전 또는 저하를 기록한다.
● 외부 조사가 지속될 가능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일반적인 억지효과를 통해서

피구금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 이전 방문에서 방문기구에 협력한 피구금자 및 직원을 개인적 보복으로부

터 보호한다.202)
● 그러므로, 방문제도가 진정으로 방지적이기 위해서는 방문이 일정 빈도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방문의 실제 빈도는 OPCAT 기구들이 결정한다.203)

제1조 :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방문제도

201)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2006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 Doc. E/CN.4/2006/6, 23 December 2005, §24.  

202) APT, Guide to the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NPMs (APT, Geneva, 
2006), p. 16.  

203) 구금장소의 몇몇 분류는 선천적으로 피구금인을 고문 등의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
다. 여기에는 경찰서, 방면 또는 미결구금센터 및 특히 더 연약한 부류의 피구금인들이 
많이 있는 기타 장소들이 포함된다. OPCAT 기구들은 이러한 종류의 기관들을 보다 자
주 방문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대한 분석 참조, 추가적 정보는 APT, NPM 
Guide,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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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1. 고문방지위원회 산하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의 예방에 관한 소위원회(이하 “방지소위원회”라고 함)가 설
립되며 이 의정서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국제연합 헌장의 틀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연
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뿐 아니라,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들의 대우에 관한 국
제연합의 규범을 따른다.

3. 마찬가지로, 방지소위원회는 비밀유지, 공평성, 비선별성, 보편성 및 객관
성의 원칙을 따른다.

4. 방지소위원회와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 협력한다.

OPCAT 제1조는 방문이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OPCAT 기구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이 다양한 기구들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화롭고

조직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OPCAT 기구 간의 효과적인 의

사소통, 정보공유 및 협력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하

기 위해서 필수적이다.204) 이러한 이유로, 협력의 원칙은 OPCAT에서 대단히 중

요한 테마이다. 따라서 OPCAT의 다양한 규정들은 당사국, SPT 및 NPMs 3자간의

관계를 예견한다.205)

제2조는 새로운 국제기구, 즉 SPT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SPT는 OPCAT가

예견한 고문방지제도의 국제적 요소를 구성한다. 제2조는 OPCAT가 UNCAT의 틀

내에서 채택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전문을 반영한다. 이후의 조문들은 SPT와

CAT(UNCAT에 의해 창설된 국제기구)간의 관계를 상술한다.206)
비록 OPCAT의 본문이 SPT에게 CAT의 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지라도, 실제로 SPT는 부수적 기구가 아니다. SPT의 작업은 CAT의 작업과는 독

204) Id., pp.16-17.  
205) OPCAT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

조. 
206) OPCAT 제10조 3항, 11조 3항, 제16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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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이다.207)

제2조 2항 : SPT(방지소위원회) 권리의 범위

 
제2조 2항은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언급함으로써 SPT가 참조하는 일

반적인 틀을 규정한다. 국제연합 헌장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근본적 자유의 옹호

에 있어서 협력의 바람직함을 보여준다.208) 헌장의 언급은 당사국과 OPCAT기구

간 관계의 협력적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2조 2항은 또한 SPT가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비롯한 자신의 활동을 함에 있

어서 모든 관련 국제규범을 고려하고, 참조할 수 있게끔 한다. 이는 SPT가 기타

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기 위해서 UNCAT의 구체적 규정들을 넘어서

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SPT는 방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문 등의

방지에 영향을 주는 사법적, 법적 보호장치(safeguard) 및 기타 법규정과 같은 광

범위한 문제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다.209)

제2조 3항 : 지도원칙

 
제2조 3항은 SPT가 비밀유지, 공평성, 비선별성, 보편성 및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원칙들은 SPT의 작업방식 및 가치체계의 일

반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공평성의 개념은 SPT의 구성원이 그들의 권한, 정당정책 및 관련 문제를 다룸

에 있어서 초당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개인적, 재정적, 
정치적, 종교적, 대중매체 및 기타 이해관계에 이끌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객관성은 SPT 구성원들이 그들의 권한을 전문적이고, 사실 지향적이며,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공평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
라서 SPT 구성원들은 정부, 시민사회, 대중매체 또는 기타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모든 압력에 맞서야 한다.210)

207)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914. SPT와 CAT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16조 및 제24조에 대한 해설 참조.

208) UN 헌장 제1조 및 제2조.  
209) 사법과 구금에 대한 관련 UN 기준은, OHCHR 홈페이지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
210)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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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각 당사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

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방문기구(이하 “국가
예방기구”라고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거나 또는 유지한다.

보편성과 비선별성의 원칙은 SPT가 모든 당사국들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할

것을 보장한다.211) 이 원칙은 SPT가 방문하는 첫 번째 국가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고 명기하는 제13조 1항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제2조 4항 : 협력

 
제2조 4항에서 OPCAT는 협력의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이 원칙은 SPT

의 다른 지도원칙에서는 열거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리는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일하는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대화가 OPCAT 전체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SPT는 비난이나 고발을 하기 보다도 건설적인 협동을 통해 당사국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 협력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SPT와 NPMs도 구속하는 상호적

인 일이다.212) 협력은 SPT 권한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지도원칙으로서 고려되어

야 한다. 협력은 SPT의 보고서 및 당사국과 NPMs와의 의사소통의 비밀유지원칙

에 의해서 용이해진다.

제3조는 OPCAT 방지제도의 국내적 요소를 소개한다. 동 조문은 구금장소의

고문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NPMs를 설립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OPCAT가 설립한 방지체제에 NPMs를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의

국내적 수준에서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안된 혁신적

이며 실제적인 조치이다.213)

제3조 : NPMs의 부가가치

211) Id., p. 918.  
212) SPT와의 완전한 협력을 거부한 당사국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4항(과 

이에 대한 해설) 참조. 
213) NPMs의 설립과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APT, NPM Gui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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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AT가 처음 구상되었을 당시에는 오직 새로운 국제적 방문기구만이 상상되

었다. 따라서 방지제도 내에 국내적 기구를 포함시킨 것은 OPCAT의 채택으로

이어진 협상의 중요한 성과이다. NPM 개념은 최초의 OPCAT 개념화가 가지고

있던 중대한 실제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초안 작성자들은 국제적 기구 자체

가 그 모든 구금장소를 효과적일만큼 충분한 빈도로 방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리라고 추정하였다.214) 그러나 당사국 내에 영구히 자리하는 NPMs의 경우, 국
제적 기구보다 빈번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감호 관련

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인권과 관련한 진실된 국내 상황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는

데에 자국의 NPMs를 사용할 가능성이 협상동안에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SPT의

NPMs에 대한 자문역할이 인정되었다. OPCAT의 다양한 규정들은 SPT와 NPMs간
의 직접적 접촉의 중요성 및 협력 분야를 확고히 함으로써 SPT의 이 역할을 지

지하고 있다.

제3조 : 가장 적합한 NPM 선택에 대한 협의

국가의 NPM(s)의 가장 적절한 형식(들)을 결정하는 복잡한 업무로부터 당사국

의 정책결정자를 돕기 위해서, SPT는 NPMs 지정에 대한 예비 지침의 초안을 일

부 작성하였다. 이 지침들은 NPMs의 주요 특징을 강조하며 이 기구가 OPCAT 
제4부 하에 제시된 요건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를 상술한다. 당사국들이 자국

의 NPM을 결정하는 절차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SPT는 모든 당사국들이

NPMs를 선정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참여적인 절차를 이용할 것을 권

고한다.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가장 적합한 NPM 선택지의 논의

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 NPM 조직의 형태

제3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방지적인 방문제도를 시행하는 당사국들

의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OPCAT는 NPM이 반

드시 택해야 하는 특정 조직형태를 명기하고 있지 않다. 국가의 전후 사정, 현존

독립적 국가 감독기구의 존재, 국가의 지형, 국가의 행정적 및 재정적 구조의 복

214)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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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1. 각 당사국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기구들이 자국의 관할권과 통제 

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권력에 의하여 부여된 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의 교
사에 따르거나 또는 그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하
여 있거나 또는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이하 “구금장소”라고 한다)를 이 
의정서에 따라서 방문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방문은, 필요한 경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그러한 사
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2. 이 의정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유의 박탈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구금
이나 수감, 또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그 밖의 권력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
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공적인 또는 사적인 구
금시설에 그러한 사람을 놓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잡성215) 등에 따라서, 당사국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할

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존 기구를 지정할지 또는 NPM 권한을 맡는 모든 유

형의 기구들(새로운 기구 및 기존 기구)을 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216)

 
제4조는 OPCAT의 초석이 되는 규정이다.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하여 있거나

또는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한 SPT와 NPMs의 방문을 허용할 당사국

의 의무를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조는 OPCAT 기구들의 예고 없는 방문을

허용할 당사국의 전반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데 더하여, “구금장소” 및 “자유

의 박탈”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제4조는 SPT와 NPMs의 권한의

적용범위를 제시한다.  

제4조 1항 : 방문허용의 의무

제4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과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구금장소에 대

한 SPT와 NPMs의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다른 UN 기구와는 달리, 
SPT의 국가방문 시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SPT는

215)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pril 2009 to March 
2010, UN Doc. CAT/C/44/2, 25 March 2010, §49.  

216) 제17조에 대한 해설 참조; 지정된 NPMs의 목록은, www.apt.c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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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금장소 방문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사국의 영역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제4조 : 구금장소의 정의

OPCAT에서 “구금장소”의 정의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가장 널리 보호

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넓게 구상되었다. 이 정의의 핵심 요소는 본

인의 자유가 박탈된 개인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구금장소를 떠날 수 없으며, 이
러한 구금은 공권력과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

다.217) 이 정의는 또한 구금장소가 OPCAT가 다루는 범위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밝혀져야 하는, 구금장소와 국가와의 관련성에 대한 다음 두 개의 핵심적인 기술

어구를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의 관할권과 통제 하에 있는 장소’, 
‘공권력에 의하여 부여된 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의 교사에 따르거나 또는

그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218)

구금장소의 범주화

OPCAT의 초안작성자들은 동 조약이 완전한 구금장소의 목록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안작성자들은 조약의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제약을 주게 되는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인 구금장소의 범주

화를 피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4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광의의 정의 또

한 다른 당사국에서 일어난 자유의 박탈을 국가적 맥락에서 다룬다는 장점이 있

다. 구금장소의 형식과 성질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금장소의 특정 범주는 제4조의 적용범위 내에 속

해 있어야 한다.

● 경찰소

● 미결구금센터, 유치장

● 구형자 감옥

217) APT, NPM Guide, p.18.  
218) I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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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 국경 경찰시설 및 국경횡단지의 환승지역, 국제항구 및 공항

● 이민자 및 망명 신청자 구금센터

● 폐쇄된 정신 건강 보호시설

● 사회복지주택

● 보안기관 및 정보부 시설

● 군 관할내의 구금시설

● 행정상 구금장소

● 피구금자의 이송을 위한 운송수단

● 폐쇄된 약물치료센터

● 보육원

관할권과 통제

OPCAT기구의 권한으로 다룰 수 있기 위해서, 구금장소는 당사국의 “관할권

과 통제 하”219)에 있어야 한다. UNCAT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라고 함)의
적용범위는 유사한 용어로 서술되어있다. UNCAT하에서 당사국 관할하의 영역은

당사국의 일반적 영역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의 대륙붕에 얹혀있는 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20) UNCAT와 마찬가지로, OPCAT의 관할권 및 통제의

개념은 당사국의 주권영역 외부에 위치한 “군 당국 또는 행정당국의 통제가 행

사되는, 당사국의 실질적인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221)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범

219) OPCAT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APT, Application of OPCAT to a 
State Party’s places of military detention located overseas, APT Legal Briefing 
Series (APT, Geneva, 2009). www.apt.ch에서 확인가능.  

220) UNCAT 제2조. 이에 대한 설명은 J. Burgess and Hans Daneliu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 Handbook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pp.123-124; Report of the UN 
Working Group to draft an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UN Doc. E/CN.4/1993/28, 2 December 1992, §41.  

221) CA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on United 
States of America, UN Doc. CAT/C/USA/CO/2, 18 May 2006, para. 1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on United Kingdom, 
UN Doc. CAT/C/ CR/33/3, 10 December 2004, §4(b);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1 on the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UN Doc. CCPR/C/21/Rev.1/Add.13, 26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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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의 해외 군사기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OPCAT 
기구들에 의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필수요소는 구금장소와 당사국 권능 간

의 관계이다.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구금 장소 : 선동, 동의, 묵인

고문 등은 종종 정부가 책임을 부정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비공식적이거나 은

밀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제4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하여 부여된 명령에 의하거

나 또는 그의 교사에 따르거나 또는 그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하였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장소에 OPCAT기구들이 접근하도록 하

여 UNCAT의 표현을 반영하고 있다. UNCAT 제1조의 표현은 정부 외의 개인적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비공식적 구금장소에서 실제로 학대를 하는 것과는 달리

공권력에 대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남겨둠으로써 정부가 고문 등의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22) 그러므로 OPCAT 기구들은 간접적으로라도 공권력과

관련되어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금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접근해야만

한다. 
“선동”이라는 용어는 UNCAT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간접적인 관여 및 참

여”를 필요로 하는 유도, 유인 또는 간청으로 해석되어왔다.223)
“동의”와 “묵인”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환경을 포함한다. 제4조 1항은 그

범위를 국가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을 비롯한, 공식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

해 운영되는 구금장소로까지 확장한다. 이는 또한 개인병원, 양로원, 보육원과 같

이 단순한 전문지식과 공권력의 동의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가두는 민영

거주지를 망라한다.224)
이러한 용어들은 개인이 사조직에 의해 구금되었을 때, 국가가 이를 알고 있고

이러한 구금을 방지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실패하였을 경우와 같은 기

타 유형의 환경을 포함할 수 있다.225)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동

2004. OPCAT 제32조가 동 의정서의 규정들이 피구금인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제네바
협약과 그 의정서 또는 기타 국제문서하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SPT나 NPMs에 의한 접근의 가능성은 제
네바협약에 따른 ICRC(또는 기타 기구들)의 방문을 배제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

222) APT, NPM Guide, p.21  
223)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78.  
224) Id., p.931; APT, NPM Guide, p.23 참조.  
225) Id., p.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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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묵인”과 유사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UNCAT 제1조의 표현이다.  
UNCAT하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고문 등의 방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의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서 넓게 해석되어왔다. 따라서 당사국은 사적이거나 비국가

적인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학대를 적절히 방지하지 못

했거나, 의혹이 있는 학대를 조사하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

우 그 책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226) 그러므로 당사국에게는 공무원 또

는 공적 자격으로 행동하는 다른 자를 통하여 개인에게 고문 등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당사국에게는 사적인 개인 또는 단체와 비국가행위

자가 범하는 행위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227) CAT는 사적이

거나 비국가적인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한 당사국의 책

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8. 동 위원회는 정부당국 또는 기타 공식자격이나 법을 구실로 삼아 행

동하는 자가 (1) 고문 등의 행위가 비국가 관계자나 사적 행위자에 의해

행해졌음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정당한 이유를 가졌고 (2) 정부가 이

러한 비국가 관계자 또는 사적 행위자를 방지, 조사, 수사 및 처벌할 상당

한 주의를 행사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해당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

며 그 국가의 공무원은 이 책임의 장본인이 되거나, 여기에 연루된 자로

간주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의 동

의 또는 묵인에 대하여 동 협약에 따라서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막고 제재하기 위해 개입하고 고문의 희생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정부의 상당한 주의행사의 실패는 곧 비국가 행위자들

이 협약하에서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범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심지어는

이런 행위가 불처벌되게 한다. 따라서 국가의 무관심 또는 부작위는 이러

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장려이자 실질적인 허가라고 볼 수 있다. 동 위원

회는 이 원칙을 당사국이 강간, 가정폭력, 여성 할례 및 밀매 등과 같은

성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와 이러한 행위의 방지에 실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28)

226) 당사국 의무의 성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APT, Jurisprudence Guide, pp. 
13-29 참조.  

227) APT, Jurisprudence Guide, p.1 3.  
228) CAT, General Comment No 2,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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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등의 행위와 관련된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 개념은 UNCAT 제2조와 관련

하여, 그리고 UNCAT 제1조와 함께 발전하였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OPCAT 
제4조 1항의 자유 박탈의 “동의”와 “묵인”의 의미 해석으로 옮겨짐으로써, 
SPT와 NPM가 다음의 경우에 자유가 박탈당한 사적인 구금장소를 방문할 가능성

으로 이어진다. 이는 즉, 국가가 이러한 자유 박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거나 그

렇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를 가졌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거나 다루기 위해서 상

당한 주의를 행사하는 데에 실패했을 경우이다.

제4조 1항 대(對) 제4조 2항 : 자유의 박탈의 정의

제4조 2항은 자유의 박탈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4조 1항에 규정된 구금장

소의 구체적 정의에 비춰보면 이러한 정의를 규정하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 더
욱이 제4조 2항의 단어 선택은 중요한 한 가지 측면에서 제1조 4항의 것과 충돌

한다. 제4조 2항은 본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모든 사법적, 행정적, 그 밖

의 권력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 단어선택은 즉,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OPCAT 기구들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서 직접 나온 명령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제4조 2항은 동조 1항과 직접적

인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 2항에 의하면 1항에서 제시하는 공권력의 단순한

동의 또는 묵인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22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

하 “VCLT”라고 함)은 상충되거나 애매모호한 단어선택을 감안하여 조약의 해

석을 돕는다. VCLT는 조약의 용어에는 그 맥락과, 조약의 목적 및 대상을 고려

하여 일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설시한다.230) 만약 용어의 의미가 애매

모호하다면, 조약의 준비 작업에서 해당 용어를 재선정할 수도 있다.231) OPCAT 
초안을 위하여 구성된 워킹 그룹(working group)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감안하고

제4조를 그 전체로서 이해한다면, 제4조 2항이 자유의 박탈을 이렇게 좁게 정의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특히 앞서 설시했듯이 제4조 1항이 UNCAT의 표

현을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232) 제4조 2항의 이러한 단어

229)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932; 및 APT, NPM Guide, 
p.23.  

23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VCLT”라고 함), UN Doc. A/CONF.39/27, 1969, Article 31.  

231) VCLT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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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1. 방지소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정서에 대한 50번째의 비
준 또는 가입 이후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25인까지 증원된다. 

2.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또한 사법운영의 분야에 
있어서, 특히 형법, 교정행정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있어서, 또는 자유를 박탈
당한 자의 대우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 경력이 입증된 자 중
에서 선출된다.   

3. 방지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형태의 문
명과 당사국들의 법체계의 대표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4.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평등 및 비차별의 원칙에 근거하여 균형이 잡힌 
성별 대표성도 고려한다. 

선택은 장기간의 OPCAT 협상 동안의 정치적 사리추구의 결과였다. 초안 작업

중에, OPCAT의 정부의 공식적 명령은 없이 묵인만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자

유가 박탈되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확장하자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233) OPCAT 
전체와 제4조의 목적 및 대상을 고려할 때, 자유의 박탈이 명시적인 정부명령으

로부터 야기되었는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4. OPCAT 제2부 : 방지소위원회

제2부는 SPT의 설립과 그 구성원의 선출 절차를 상세하게 다루는 6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232) APT, NPM Guide, pp.23-24.  
233) Report of the UN Working Group to draft an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UN Doc. E/CN.4/1993/28, 2 December 1992, para. 
39; Report of the UN Working Group, UN Doc. E/CN.4/2000/58, 2 December 
1999, paras. 30 및 78; Report of the UN Working Group, UN Doc. 
E/CN.4/2001/67, 13 March 2001,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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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2인이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다.  

6.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이며 공
평해야 하며, 방지소위원회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하여야 한다.

제5조 1항 : 위원 수의 규모

제5조 1항에 따라서, SPT는 당초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50번째의 비준234) 
이후에는 당사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량을 참작하여 25인까지 증

원된다. 현재 SPT 위원 수는 25인으로 UN 조약기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

한다. SPT의 새로운 자문권한 및 운영상의 권한은 당사국 및 NPMs와의 건설적

인 대화 유지를 비롯하여 모든 당사국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 당사국과 관련하여 SPT에게 상당한 양의 업무가 요구된다. 위원

수의 증가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유사규정을 반영하고 있다.235) 그러나

OPCAT는 추가적인 증원(즉, 25인 이상의 증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장

래의 SPT의 업무와 자산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236)

제5조 2항 : 위원의 전문성

제5조 2항은 SPT의 방지적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SPT 위원들의 필

요역량과 전문지식에 대한 필요조건을 약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기술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OPCAT에서 명쾌하게 규정

하고 있지 않다.
“사법운영의 분야에 있어서, 특히 형법, 교정행정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있어

234) 당사국의 수는 2009년 9월 24일 스위스의 비준에 따라 50개국이 되었다. SPT 위원의 수는 
2011년 2월에 25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SPT 위원의 명단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at/opcat/index.htm 참조.  

23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17조; 및 Nowak and McArthur, 
The UNCAT, p.946. 현재 UN 인권조약 기구들의 대부분은 각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CAT와 이민노동자 위원회 위원 수는 10명, CEDAW은 23명으로, 이러한 규범의 핵
심적인 예외가 된다.   

236)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p.94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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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대우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 경

력이 입증된 자”라는 SPT 위원의 필요조건은 당사국들이 후보자를 SPT 위원으

로서 일하도록 지명 및 또는 선출할 때에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하게 한다. SPT의

위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인권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 다양한 전문적 기술(예컨대, 관련 의학 전문지식, 관련 법률 전문지식 또는

인권을 비롯한 자유의 박탈이 이루어진 장소의 감찰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등) 
● 국가 수준의 구금 감독과 관련한 전문지식

● 조사, 보고서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문서 기초 및 분석 기술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한 경험

● 능수능란한 UN 공용어 구사력

● 기타 개인적 기술(예를 들어 협상기술, 탁월한 협동력, 높은 문화적 정서, 
공감능력 및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 등)

더욱이 당사국들은 구금장소에서 특히 위험해 질 수 있는 사람들(예컨대 장애

인, 노인, 고문 생존자 및 종교적·민족적 소수자 집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SPT 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때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OPCAT의 자문 및 방문기능은 SPT 위원직이 까다로운 역할임을 의미한다. 즉

SPT 위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요청에 따라 매년 몇 가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매년 제네바에

서 열리는 세 개의 SPT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정적으로 묶여 있지 않고 자주적이어야 한다.237)
●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제5조 3항 : 구성

제5조 3항과 제5조 4항은 추가적으로 SPT가 반드시 그 권한을 공정하게 수행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이는 당사국, NPMs 
237) SPT 위원들은 SPT 회의 및 국가방문임무 참여에 대한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들은 앞서 설명한 특정 활동을 위하여 항공료와 UN 특별수당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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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고문 방지 행위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제5조 3항 및 제5조 4항은 SPT가 상이한 지역, “다양한 형태의

문명” 및 서로 다른 법체계에 동등한 대표성을 부여해야하고 “균형이 잡힌 성

별 대표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는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이들 규정은 UN
헌장의 원칙들 및 OPCAT 제2조 2항 및 동조 3항의 지도원칙들과 관련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요인들을 SPT에서 일할 위원의 후보자를 지명할 때, 특히 선출

할 때에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리적 배분에 대한 언급은 조약 기구를 설립하는 조약 내에 있는 기본 규정

이다. 이 조치는 조약기구가 특정한 한 지역 또는 국가특정 접근법에 지배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238) 조약기구를 창

설하는 기타 조약들의 방침에 의거하여, 제5조 5항은 SPT에서 일할 수 있는 동

일한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위원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어떠

한 단일 당사국도 SPT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또한 편견이 조성되지 않

으며 특정 국가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돕는다. 성별균형을 얻기 위해 노력하

는 이와 같은 요건은 OPCAT의 새로운 점이다. 동시에 이는 오늘날 인권메커니

즘 작업 내에서 성별 문제의 주류화를 겨냥하는 UN 인권보호체제의 발전을 시사

한다.239)

제5조 6항 : 독립성

제5조 6항은 SPT 위원들을 당사국들이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독립성의 요건은 OPCAT가 효과

적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몇몇 조문에서 제시되

었다. SPT 위원들은 독립성 없이는 국가 당국, NPMs,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 구
금장소의 직원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일할 때에 권위적, 건설적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 SPT 위원들은 당사국 개입의 우려 없이 일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

국들은 그들이 지명한 후보자가 정부와 독립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들은 SPT의 위원의 임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된

다.240) SPT 위원들은 또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것을 보장할 개인적인 책임을

238) 최초의 SPT는 서유럽출신 3인, 동유럽출신 3인 및 라틴 아메리카출신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39) 최초의 SPT는 2명의 여성과 8명의 남성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40) OPCAT 제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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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1. 각 당사국은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
자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두 명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피지명자의 자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1) 피지명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다.    
 

(2) 2인의 후보자 중 적어도 1인은 지명당사국의 국적을 가진다.

(3) 한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두 명을 초과하여 지명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지명하기 전에 그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동의를 구하고 얻어야 한다. 

3. 선거가 행하여지는 당사국회의 일자의 적어도 5개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
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3개월 이내에 지명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모든 자의 명단을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들을 표시하여 알파벳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진다.

제6조는 SPT 위원의 후보 지명절차를 다룬다. 이 절차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조약기구와 유사하다. SPT 위원들은 오직 OPCAT 당사국들에 의해서만 지

명될 수 있다. 비당사국은 SPT 선거 동안에 대변되지 않는다. 제5조 5항을 기반

으로 한 제6조는 어떠한 특정 당사국이 SPT 위원직을 지배하지 않을 것을 보장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241) 동조는 또한 후보지명 제출기한도 규정하고 있다. 
이력서 기본양식은 조약기구 후보자들을 위해 발전해왔다. 이는 각 후보자가

특정한 핵심적인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후보자들의 이력서는

UN 공용어로 번역되고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241) ICCPR 제29조를 반영하여, OPCAT는 당사국들의 후보자 지명을 최대 2인까지 허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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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라고 함)의 홈페

이지에 개재된다. 이는 명문화된 단계이며 당사국들은 후보자들의 자격증에 기재

된 구체적인 정보가 UN에 제공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후보자의 이력서가 번역되고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명하는 후보를 적절한 시기, 즉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SPT위원의 선거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후보자 제출기한 이후에 지명된

후보의 구체적인 정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공개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선거 당일까지도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OPCAT는 당사국들이 후보자를 결정할 때에 따라야 하는 어떠한 특정한 절차

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선출절차는 제5조에서 서술된 기술을 가진

자만이 후보자로 고려될 것을 보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때 당사국들이

가장 적합한 SPT후보자를 선정하기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모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후보자 공개모집의 발표는 위에서 설명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 당사국들은 여성, 소수자 집단 및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가진 후보자의 발

탁을 장려해야 한다.  
● 당사국은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 제안을 장려해야 한다.
● 국가적 수준의 선출절차는 후보자들에게 동등한 조건 및 대우를 제공할 것

을 보장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사항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정당한 조사를 통해 지켜지고, 이로써

가장 적합한 후보자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 이후에 당사국들은 선출위

원회 결성 및 선출절차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242)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

표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선출위원회의 결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 지명은 외교부에 의해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이때, 자국의 후보자

및 OPCAT의 타방 당사국 후보자의 세부정보는 선거가 시작되는 회의에 앞서 공

개되어야 한다.243) 후보자 지명절차는 SPT 위원 개인의 권한, 신뢰성 및 정당성, 
즉 SPT 전체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42) SPT 후보자 선출을 담당하는 부처는 대개 외교부 또는 법무부이다.
243) APT,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Guidance o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and the elections of members, OPCAT Briefing, APT, Geneva, 
February 2010. www.apt.ch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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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1.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선출된다.

(1) 이 의정서 제5조의 요건과 기준의 충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최초의 선거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6월 이내에 실시된다.

(3)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4)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 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중 최다 득표
자가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다.

2. 선거과정에서 동일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2명이 방지소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다수표를 받은 후보자가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를 수행한다. 그들이 동일한 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
다.

(1) 그중 1인만이 그 또는 그녀가 국적을 가진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 양 후보자 모두가 그들이 국적을 가진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경
우에는 누가 위원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투표를 실시한
다.

(3) 후보자 누구도 그 또는 그녀가 국적을 가진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
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자가 위원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
의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제7조는 SPT 위원의 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CAT를 비롯한 기타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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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다른 사유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적
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제5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
을 충족하는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차기 당사국 회의까지 근무하도록 지명한다. 
다만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안된 임명안이 국제연합 사무

조약기구들과 유사하다. 제5조의 요건과 기준의 충족에 대한 언급은 당사국이

SPT의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적절한 경험 및 기술을 가진 자

를 선택할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 이는 또한 선거기간 동안 SPT의 구성에 전문

지식의 다양성은 물론이거니와 성별 균형 및 지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사

국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오늘날 UN 총회는 모든 조약

기구들의 구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244)
첫 번째 당사국 회의는 제7조 1항 b호에 의거하여 초기 10인의 SPT 위원이 선

출된 2006년 11월 18일에 개최되었다.245) 그 다음의 선거는 2년마다 소집되는 당

사국 회의 동안에 이루어졌다. 투표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

밀투표로 실시된다. 
제7조는 당사국이 한 명 이상의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런 일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당사국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들 중 최다 득표자가 방지소위원

회의 위원으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공석이 채워져야 하는 수만큼의 후보자에

게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다섯 개의 공석이 있다면 각 당사국은 다섯

명의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246) 이러한 복잡한 선거절차를 고려하면 정

확히 필요한 수만큼의 후보자들이 첫 회 투표에서 절대 다수표를 획득할 가능성

은 낮다. 따라서 필요한 수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가 여러 번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24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the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Doc. A/RES/63/167, 19 
June 2009.  

245) 현재 SPT 위원의 자세한 정보는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 
cat/opcat/index.htm 참조.  

246)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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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에 의하여 당사국에게 통보된 후 6주 이내에 과반수 이상의 당사국이 반
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9 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그들은 재지명 되는 경우 1

회 재선될 수 있다.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종
료된다. 이들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회
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결정된다.

OPCAT 제8조는 UN 조약기구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했을 경우에 새로운 위원

을 선출하는 공통의 선거절차를 따른다. 당사국이 위원 교체에 반대할 수 있는

이유는 동조에 부연되어 있지 않지만,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자질의

부족이 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위원 교체가 거절될 경우, 후보자를 지명하는

당사국은 위에서 설명된 절차에 따라서 다른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다.    

제9조는 SPT 위원들이 4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 재선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절반의 임기는 동 조문에 따라서 2년으로 종료된

다. 2년의 임기를 가진 위원들만이 추가 4년 임기의 위원으로 재임명될 자격이

있다. 이는 UN 조약기구들의 표준관행이며 모든 위원이 동시에 재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OPCAT의 50번째 비준 이후에 위원 임

기를 겹치지 않게 하는 유사 규정이 없다는 점은 흥미롭다.
2009년 9월 24일 스위스의 비준으로 OCPAT 당사국은 총 50개국이 되었다. 그

리하여 SPT 위원수도 2010년 10월 선거에서 25인으로 증가할 것이다.247) 그 후

에, 후보지명 및 재임 위원의 재선을 위한 20인의 위원석이 동시에 생긴다. 2010
년 10월, 당사국은 우선 임기가 만료된 공석을 채울 5인의 위원을 선출할 것이

다. 이어서 당사국들은 총 위원수를 25인248)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5인
의 SPT위원들을 선출할 것이다. 이때 새로 선출된 SPT 위원 15인은 초기 2년의

임기를 가지게 된다.

247) 일정수의 비준 후에 추가적인 위원선출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타 조약기구는 CEDAW
이다.  

248) Note verbale from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 Doc 
CAT/OP/ SP/10/1, 12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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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1. 방지소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방지소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
을 규정한다.

(1)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2) 방지소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3) 방지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방지소위원회의 최초 회의를 소집한다. 최초 회의 
이후 방지소위원회는 절차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방지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소한 연 1회 동시에 회기를 갖는다.

제10조는 UCAT 제18조를 반영한다. 제10조는 SPT가 고유의 절차규칙 및 작업

방식을 스스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제10조 2항은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위

원수 및 의사결정을 위한 과반수 요건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가장 절차적인 문제는 SPT 위원들이 합의하는 대로 되었다.249) 예를 들

어, 최초의 SPT 위원들은 위원장으로 일할 한 명의 “담당자(즉 SPT 위원)” 및
부위원장으로 일할 두 명의 담당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확립하였다. 이는 기타 조

약기구들이 확립한 관행과 유사하며 의사결정, 조직 및 위원회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제10조 2항 c호는 SPT가 반드시 비공개로 회의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다. 이 관

행은 CAT와 사뭇 다르다. CAT는 위원들이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
의를 공개한다. 이런 상이한 접근법은 이 기구들의 특정한 권한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제10조 2항 c호는 제2조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제2조는 SPT가

비밀유지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SPT 특유의 방지적 접근법 및

국가 방문의 민감성 때문이다.250)

249) SPT의 작업관행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2.ohchr. 
org/english/bodies/cat/opcat/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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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방지소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에 규정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
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국에게 권고를 행한다.

(2) 국가예방기구와 관련하여 방지소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ⅰ) 필요한 경우 이 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당사국을 조언하고 조력한다.

(ⅱ) 국가예방기구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접촉도 
하며,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ⅲ)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
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과 
수단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을 조언하고 조력한다.

오늘날 CAT는 제네바에서 1년에 2번, 한 번에 3주 동안 회의하는 반면, SPT는

1년에 3번 회의하며 한 번의 회의에 1주를 소요한다. 제10조 3항은 최소한 한 번

의 SPT의 연간 회의가 CAT의 회기와 겹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개

11월이 된다. 이러한 동시 개최는 SPT와 CAT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양 위원회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다.251)

5. OPCAT 제3부 : 방지소위원회의 권한

제3부는 SPT의 권한 및 작업방법 핵심 요소를 정의하는 총 6개의 조문으로 이

뤄져있다. 제3부는 또한 당사국의 협력의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당사국의

이러한 협력은 SPT가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 

250)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981.  
251)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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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문 및 그 밖의 가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의 역량과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권고하
고 의견을 제시한다.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제연합의 관련 기관 및 제도
는 물론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기관이나 기구와 전반적인 고문의 방지를 위
하여 협력한다.

제11조는 SPT의 핵심적인 방지적 권한을 규정한다. SPT는 크게 다음의 2개의

주요 기능을 가진다. 즉 (1) NPMs의 설립, 지정 및 기능에 대한 조언, OPCAT의

권위적 해석의 제공 및 국내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및 기타 방지적 수단의 검

토와 같은 ‘조언 기능’ 및 (2) 자유의 박탈을 개선하는 제도에 대한 권고와 의

견을 제시하기 위한 구금장소의 감독을 수반하는 ‘운영상의 기능’을 가진다. 
제11조는 또한 SPT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타 행위자들과 협

력할 것을 요구한다.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SPT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 구금장소의 방문 및 방지적 조치가 행해지도록 관련 정부 당국에게 의견과

권고를 제시

●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조언의 제공

● 당사국들에게 NPMs의 설립에 관하여 조언을 직접적으로 제공

● NPMs에 관하여 당사국들에게 권고와 의견을 제시

● NPMs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

● NPMs의 훈련 및 기타 기술적 지원의 제안

제11조 (1) : 구금 장소의 방문

제11조 1항은 제4조에서 정의된 구금장소에 SPT가 방문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을 허용하고, SPT의 권고를 고려할 당사국의 협력의무 또

한 제4조 및 제12조에 포함되어 있다. 제11조 1항은 또한 피구금인의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하여 SPT가 당사국에게 권고를 할 임무를 규정한다. 예방적 방문은 그

자체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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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는 방문을 통해서 보호 조치의 강화를 위한 국가행위자들과의 관계의 지속적

인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252)

제11조 (1) :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호 강화를 위한 권고

제11조 1항은 당사국들에게 고문 등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호에

대한 권고를 할 SPT의 임무를 규정한다. 이러한 권고를 고려할 당사국들의 협력

의무는 제12조 4항에 포함되어 있다. 제11조 1항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호에

관하여”라는 구절은 극히 중요하다. 이 구절은 SPT가 국가 방문동안에 관찰한

피구금인의 대우 및 구금상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

호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결점에 대해서도 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SPT가

(아직) SPT의 방문을 받지 않은 당사국에 관해서도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제11조 1항은 또한 SPT가 당사국에의 권고를 비롯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모든 관련 국제규범을 고려하고 참조하도록 규정하는 제2조 2항과 같

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SPT가 권고를 할 때에 UNCAT의 매우 구체

적인 고문 예방적 규정 외의 것도 고려할 수 있게끔 한다. 따라서 SPT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 및 법의 집행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수많은 기타 국제적

기준을 위시하여 기타 인권조약들도 고려할 수 있다.253) 이렇게 두 조문을 종합

하여 함께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조문들은 SPT가 방지에 대한 폭넓은 접근법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SPT 권고는 예를 들어 고문 등의 방지와 관련있는

사법, 입법적 세이프가드 및 기타 법규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와 규정들을 다룰

수 있다.

실제로, SPT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권한의 행사를 위

해서 고문 등의 방지에 대한 폭넓은 접근법을 취해왔다. SPT의 세 번째 연간보

고서는 권고가 제도적 결함의 규명으로 확장될 것을 확인하며 추가적으로 방지

적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상술하였다. SPT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252) APT,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APT, Geneva, 4 
February 2004), p.86.  

253) 관련 UN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OHCHR 홈페이지 참조: http://www2. 
ohchr.org/english/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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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등의 방지절차의 범위는 보호에 대한 국제문서의 분석에서부터 구

금의 소재상황의 검토, 공공정책, 예산, 규제, 서면으로 된 지침을 따르는

방식 및 보편적인 기준의 지역적 적용을 방해하는 작위와 부작위를 설명

하는 이론적 개념 등에까지 이른다.254)

이에 덧붙여, SPT는 주목하기를

SPT의 방지적 권한의 범위는 넓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처벌이나

대우와 관련하여 국가 내 상황의 정보 획득과 연관있는 여러 요인들을 망

라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1차 규정 및 2차 규정, 시행중인 규칙이나 규정

의 모든 관련 측면 또는 공백, 국가의 공적 제도나 제도적 틀의 모든 관련

측면 또는 공백, 확인되지 않은 채로 방치될 경우에 고문 등으로 전락할

수 있거나 이를 구성하게 되는 모든 관련 관행이나 행동방식을 포함한다.
(…) SPT의 방지적 접근법은 전진적이다. 좋은 관행과 나쁜 관행 모두의

예를 검토함에 있어서, SPT는 이론과 관행 간의 공백을 메꾸고 없애거나

고문 등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현존 보호를 기반으로 하

고자 한다.255)

제11조 (2) : NPMs에 대한 자문역할

제11조 2항은 SPT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SPT와 NPMs의 관계이다. 제11조 2항 (i)호에 따라서 SPT는 당사국에게

NPMs의 설립에 관하여 조언한다. SPT는 이것을 “각 방문의 중요한 부분을 형

성하게 될” “SPT 업무의 핵심 요소”256)로 보고 있다. SPT가 국가방문 동안, 
그리고 또는 이후에 당사국에게 SNPM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확률이 크긴 하지

만, 조언 규정은 방문과 반드시 관련될 필요는 없다.
제11조 2항 (ii)호는 SPT와 NPMs가 당사국을 떠나 서로 직접적으로 접촉하도록

보장한다. OPCAT 기구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OPCAT의 고문 등의 방지 체제의

필수적 요소이다. 동 규정은 또한 OPCAT 기구들의 독립성을 옹호한다.257) 예방

254)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16. 
255)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13.  
256)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Annex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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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문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접촉은 비밀리에 이루어 질

수도 있다. SPT와 NPMs의 상호 접촉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는 각 당사국이 자

국의 NPM(s) 체제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 협력 및 협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다수의 NPMs와 당사국들에게 있어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될 것이다.258)
SPT는 NPMs와의 접촉 유지를 비롯하여, 이들에게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할 권한을 가진다. 제11조 2항 (ii)호에 의거하여 SPT는 구금상황을 개선하고 고

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평가하려는 NPMs의 노력을 돕고 조언할 수 있

다. 훈련과 기술적 지원은 제11조 2항 (ii)호에 따라 제공되며 그 대상은 NPMs이
지 당사국은 아니다. 이는 나아가 OPCAT가 확립한 삼자간의 관계를 입증한다. 
그러나 동시에 SPT는 제11조 2항 (iv)호에 따라서 NPMs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강

하기 위해서 “당사국에게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SPT는 NPMs의 효과적인 기능과 설립에 대해서 SPT의 권고 및 (비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언에 대한 규정은 국가방문을 받는 당사국에

국한되지 않지만) 방문 보고서의 견해에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259) 이는 이행을

위한 기금이 제26조의 특별기금을 통해서 사용가능할 수 있기에 중대한 발전이

라고 할 수 있다.

제11조 (3) : 협력

제11조 2항 (iii)호는 SPT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기타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기관과 기구 및 관련 UN 제도와 협력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방지 분야의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포괄규정

(catchall provision)이다. 동 규정은 결과적으로 통합적이고 일관된 방지적 전략이

채택되는 것을 권장한다. 협력에 관한 특정 조문들(즉 제31조 및 제32조)은 동 규

정을 보완한다.  

257)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997. 
258) 다수의 NPMs에 의해 제기된 특정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조 및 제7조

의 해설 및 APT, NPM Guide 참조.
259) 예로써, the first SPT in-country mission report for Sweden (UN Doc. 

CAT/OP/SWE/1, 10 September 2008); 및 the first SPT in-country mission 
report for the Maldives (UN Doc. CAT/OP/MDV/1, 26 Februa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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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가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1) 방지소위원회를 자국의 영역으로 입국시키고, 이 의정서 제4조에 규정
된 구금장소로의 접근을 허용한다.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되어야 하는 필요사항과 
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지소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한
다.

(3) 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4)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한다.

제12조는 제11조에서 SPT에게 보장된 권한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각 당사국

의 임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양 조문은 협력의 원칙이 OPCAT의 방지적 접근

법의 근본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260)
제12조 1항은 SPT가 국가를 방문할 때에 당사국의 추가적인 사전동의를 필요

로 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 SPT 권한의 이러한 측면은 독특하다. 통상적으로

CAT 또는 고문 등에 대한 UN특별보고자와 같은 UN 매커니즘은 당사국 영역 내

에 들어가려면 방문 전에 일정 형태의 사전동의나 초대를 받아야 한다.261) 그러

나 국가들은 권한 보유자가 추가적인 동의가 없이 방문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항시적인 초대를 모든 UN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에 확장하는 선언을 할

것이 요구된다. SPT가 사전동의 없이 국가방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SPT가 통

지없이 방문 국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13조에 의거하여, SPT는

필요한 수송준비와 관련 당국과의 실제적인 준비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방문계획

260)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000.  
261) UNCAT 제20조에 따라, CAT는 조사절차의 하나로 당사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당사국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고문 등에 관한 UN특별보고자와 
기타 UN특별절차는 사실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문하려는 국가의 초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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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방지소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추첨

으로 당사국에 대한 정기 방문계획을 수립한다.

2. 협의를 거친 후, 방지소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정된 방문에 필요한 실질적
인 준비를 지체없이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획을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3. 방문은 최소한 2명의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가 다루는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
춘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당사국ㆍ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실 

을 통지한다.262) SPT는 오직 방문, 작업방법 및 방지적 권한에 대한 일반적 정보

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SPT는 그들이 방문할 구체적인 구금장소에 대해서는 국

가 당국에게 통고하지 않는다.
제12조 2항은 SPT가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당사국들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SPT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사국에게 요구된 특정 조치들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적절

한 국가특정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263)
제12조 3항은 SPT에게 NPMs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접촉을 할 권한을 보장하

는 제11조 2항을 이에 부응하는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함으로써 보완한다. 당사

국은 이에 따라 SPT와 SPMs 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도울 의무를 진다. 더욱이 제

11조 2항 (ii)호에 따라서 당사국들은 OPCAT 기구들 간의 비밀회의에 대한 개입

을 하지 않고서 이러한 접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제12조 4항에 따라서 당사국들은 “SPT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할” 명시적인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당사국들은

반드시 SPT의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이는 OPCAT 
전체의 방지적 목적과 제2조 4항에서 규정된 협력원칙 모두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SPT와의 협력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밟을 것을 거절하는 모든 당사국들은 OPCAT 제16조
4항에 의거한 SPT 보고서의 출간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262) 제13조 2항에 대한 해설 참조.  
263) OPCAT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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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연합 국제범죄방지센터의 추천에 기하여 준비된 전문가 명부에서 선발
된다. 명부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국은 5명을 초과하는 자국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당사국은특정 전문가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우 방지소위원회는 다른 전문가를 제안한다.

4. 방지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기 방문 후에 단기간의 후
속 방문을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 1항 : 방문계획

제13조는 SPT가 국가방문계획을 세우고 방문단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

술하고 있다.  
제13조 1항에 따라서 첫 번째 방문계획은 추첨으로 수립되었다.264) 이는 당사

국에 대한 접근법을 포함한 SPT의 업무에 대한 지침이 되는 제2조 3항에서 제시

한 공평성, 비선별성, 보편성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SPT가 결정된

이후, 그 고유의 규칙과 절차에 있어서 후속 방문은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즉 NPM(s)의 설립 및 비준일, 국가의 규모

및 복잡성, 지역의 방지적 감독, 보고된 긴박한 문제들 등이 그 요인이다. 매년

방문하는 당사국의 지리적 배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265)
SPT가 당해 방문계획을 작성하면, 구체적인 방문날짜는 제외하고서 방문할 국

가의 목록을 공개하고 제13조 2항에 따라서 관련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266) 사
전통지는 실제적 이유 및 수송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통지가 당사국의 동의

를 구하는 요건과 혼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3항 : 방문 대표단의 구성

제13조 3항은 방문 대표단 구성에 대한 필요조건을 확립하고 있다. 동 규정은

방문은 반드시 최소한 2명의 SPT 위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시한다. 

264) SPT의 국가방문을 처음으로 받은 국가는 Mauritius, Maldives 및 Sweden이었다. 보
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at/ opcat/index.htm.  

265)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20. 
266)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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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실제로, SPT 방문 대표단은 2명에서 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추가적으로 전문

가들도 SPT 위원들과 동행할 수 있다. 이는 제5조에서 요구된 바대로 방문팀이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표할 것을 보장한다. 추가적인 전문가들을 방문대표단에 포

함시키는 것은 제5조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제5조는

SPT 내에 성별 및 지리적 균형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 전문가 명부의 후보자들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OHCHR와 UN 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의 제안을 받는다. 명부에 오르는 추가적인 전

문가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각 당사국은 최대 5명까지 제안할 수 있다. 동 규

정은 Rules of Procedure of CAT267)와 유럽고문방지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CPT)268) 제7조 2항과 유사하다. 그러나 SPT는 특정 방문의 대표단

에 동반할 전문가들을 선택한다. 
전문가들은 SPT 위원과 같은 정도의 전문적, 개인적 기술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들은 SPT 위원과 동일한 권리 및 임무를 부여받기에, UN Convention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의 규정대로 UN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의 특권, 면제 및 시설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들은 또한 그들의 직무를

정직하고, 충실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비밀유지 원칙을 존중

해야 한다. 방문방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SPT의 권한 및 방

문 방법론에 관한 정보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4항 : 후속 방문

제13조 4항은 SPT가 정기적인 방문에 더하여 권고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국

가 내 자유박탈 상황의 진전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후속 방문을 제안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래에, SPT는 또한 NPMs의 기능, 지정 및 설립과 같은

특정 문제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단기간의 방문을 고려할 수 있

다.  

267) CAT, Rules of procedure, UN Doc. CAT/C/3/Rev.4, Rule 82-1.  
268) ECPT 제7조 2항은 “일반규칙으로서, 방문은 최소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이 수행해야 한

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통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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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지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방지
소위원회에게 다음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1)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2)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
한적인 접근.

(3) 아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4)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5)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2. 일시적으로 방문의 수행을 못하게 하는 방문 예정지의 국가 방위ㆍ공공
의 안전ㆍ자연 재해 또는 심각한 소요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만을 근
거로 특정 구금 장소에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 자체
가 당사국에 의하여 방문에 대한 반대 이유로 주장될 수 없다.

제14조는 SPT와 관련한 당사국의 임무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으므로, 제12조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은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
하 “CPT”라고 함),269) 국제적십자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라고 함) 및 미주인권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이하 “IACHR”라고 함)와 같은 기타 방문기구에

확립된 관행을 반영한다. 제12조와 제14조는 함께, SPT가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69) CPT는 ECPT에 의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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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1항 : 정보에 대한 접근

제14조 1항 a호 및 제14조 1항 b호는 SPT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 제12조 2항에 내포된 당사국의 일반적 임무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다. 동 규

정들은 또한 SPT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

다.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은 SPT가 그 방지적 권한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때에 매우 중요하다. 구금장소의 수와 위치는 효과적인 방문 의제를

작성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국가방문을 준비할 때 필수적인 정보이다. 예를 들

어서 SPT는 어느 구금장소를 방문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직원 대 피구금인 비

율의 과밀성 및 적절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금장소의 상황 및 피구금인의 대우에 관한 정보(예컨대, 개인 파

일, 징계조치 기록, 의료기록, 식이요법, 위생설비 및 자살감시방식 등)에 대한 접

근 또한 방문 대표단이 방문 동안에 이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자 할 수 있기 때

문에 중요하다.  

제14조 (3) :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제14조 3항은 자국 관할권 및 통제 내에 있는 모든 구금장소에 SPT가 방문하

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1조, 제4조 및 제12조 1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270) 제14조 3항은 이러한 규정에 더해서 SPT 위원들이

모든 구금장소뿐만 아니라 이 구금장소들 내에 있는 모든 부지나 시설(예컨대, 
거주구역, 독방, 뜰, 운동공간, 주방, 작업장, 교육시설, 의료시설, 위생설비 및 직

원숙소 등)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방문팀은 구금장소 내의 어느 방, 시
설 및 기타 장소를 방문할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직

원의 개입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동 규정은 SPT가 모든 피구금인

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으로써 구금장소의 정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장한다. 동
규정은 또한 그곳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원의 작업환경에

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구금 시설의 배치, 물리적 보안방식, 건축양식 및 기타

형태를 SPT가 관찰할 수 있게 한다.271)

270) “관할권과 통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에 대한 해설 참조. 
271)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042.  



- 186 -

제14조가 “예고 없는 방문”272)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동

조약의 목적 및 대상과 합치하는 유일한 OPCAT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무제한

적인 접근”이라는 용어는 예고 없는 방문을 수행하는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4조 (4) 및 (5) : 비공개 면담

제14조 4항은 당사국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SPT의 비공개 면담을 보장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방문 대표단이 피구금인에게서 증언을 얻고 개별적

구금장소에서의 고문 등의 위험과 이러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성

에 대하여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므로 극히 중요한 방지적 도구이다. 면
담이 비공개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 함은 면담이 공무원이나 기타 국가요원 및

다른 피구금인들에게 도청되지 않고, 감시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면담장소

의 선택은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특별하게 선택한 모든 장소

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SPT는 장소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이 되

는 장소를 택할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5항은 SPT가 원하는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자유를 명기하고 있다. 이

는 특정 구금장소에서의 피구금인의 대우, 상황 및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SPT가 정부당국이 추천한 피구금인을 면담하게

될 수 있고 면담을 요청한 피구금인을 면담할 수 있을지라도, 방문 대표단은 무

작위로 다수의 피구금인을 대표적 면담 대상자로 선택하는 관행을 채택한다. 
SPT는 구금장소 내의 직원과 피구금인뿐만 아니라 피구금인의 가족, 관련 시민

단체조직, 고문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희생자 및 이전에 구금당했던 자들을 면

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는 또한 다음의 조항들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 SPT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나 기구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제15조.
●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상 자료가 출간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는

제16조.

제14조 2항 : 방문의 일시적인 연기

272) 제4조와 제12조에 대한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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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방지소위원회 또는 그 대표단에게 그 진위 여부

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ㆍ
시행ㆍ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
로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2항은 특정한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반대는 오직 특정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에만 이루

어져야 하며 방문의 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동 규정은 SPT가 방문을 하는 때와 장소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지시하려고 하는

것의 방지를 그 목표로 한다. 이렇듯 동 규정은 SPT가 모든 구금장소에 방문할

것을 허용할 당사국의 의무를 확립하는 규정들인 제1조, 제4조 및 제12조를 감안

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비록 제14조 2항이 ECPT 제9조 1항을 기반으로 두고 있

으나, OPCAT에서의 제약은 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OPCAT는 예방적 방

문에 대한 국가 개입에 있어서 ECPT보다 큰 보호장치를 제공한다.273)
제14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외

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라는 구절에서

보았을 때 명확하다. 국가 비상사태의 원용을 금하는 대목은 당사국이 이미 공포

된 비상사태를 방문을 피하기 위해서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으로 해석되

어왔다.274) 실로, 비합법적 구금, 고문, 기타 불법적 대우 및 생존권의 침해에 대

한 보호장치가 국가나 다른 개입자의 협박을 받게 되는 비상시 동안의 예방적

방문은 더욱 의의가 있다.
방문이 연기되는 동안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SPT 방문 대표단과 정부당국이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규정은 SPT와의 연락의 결과로 개인이나 기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제재, 
기타 형태의 보복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장치이다. SPT는 동 조문이 “국가가

273) ECPT 제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 해당 당사국의 관할
당국은 위원회에게 당시의 방문이나 위원회가 제안한 특정한 장소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항의는 오직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한 장소의 국방, 치안 및 심각한 무질
서, 해당인의 질병이나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범죄에 대한 긴급심문을 근거로 한다.” 

274)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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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의 방문의 결과로서 어떠한 보복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

무”를 규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더욱이, SPT는 “방문을 받은 각 당사국의 정부

당국이 소위원회와의 협력에 대한 보복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알아내고 모든 당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점에서, 국가예방

기구의 존재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275)라고 하였다.
OPCAT의 “제재”라는 용어사용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

이나 기관에 대한 모든 유형의 보복, 처벌 및 협박(예컨대, 매질, 징계조치, 특권

의 철회나 이송 등)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민사책임, 형사적 제재 및 SPT 대표

단과의 연락을 단념시키려는 경고 등도 망라한다.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거

나 그 외에 협박을 받는 공포는 개인 및 기관이 SPT에 정보, 의견 또는 증언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제재의 금지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SPT나

방문 대표단원과 연락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제15조는 다음과 같은 UN 특별절차에 의한 사실조사방문을 위한 위임사항을

반영한다. 
 

사실조사방문의 권한과 관련하여 특별보고자/대표와 접촉한 어떠한 개

인, 공인이나 사인도 이를 이유로 협박, 괴롭힘 또는 처벌을 받거나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76)

이는 또한 ICRC, CPT 및 IACHR의 오늘날의 관행을 반영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특히 보복의 위험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방문 대표

단이 면담한 사람의 복지에 관한 조사는 SPT의 방문 후속조치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 규정이 진실이거나 거짓된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사실

평가, 당사국에게의 권고사항 전달 및 OPCAT의 필요조건에 준거한 보고서의 공

개에 있어서, SPT가 고문 등의 혐의로 잘못 기소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제2조에 규정된 지도원

칙에 상당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277)

275)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ㄴ. 35-36. 
276) Report of the meeting of Special Rapporteurs/Representatives, experts and 

chairpersons of working groups of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of the advisory service programme, UN Doc. 
E/CN.4/1998/45, 20 November 1997, Appendix V(c).  

277)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p. 105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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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1. 방지소위원회는 자신의 권고사항과 견해를 당사국에게 비공개로 통보하

며, 적절한 경우에는 국가예방기구에게도 그렇게 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국의 논평과 함께 자
신의 보고서를 출간한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 방지
소위원회는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 자료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출간되지 아니한다.

3. 방지소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관한 연례 공개보고서를 고문방지위원회
에 제출한다.

4. 당사국이 방지소위원회에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거부
하는 경우, 방지소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고문방지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그 문제에 관한 공개 성명을 발표
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위원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
다.

제16조는 OCPAT의 대단히 중요한 협력 원칙을 압축하고 있다. 전체로서 이해

한다면, 동 조문은 당사국의 비협조시에 그에 대한 제재를 도우는 것으로서 비밀

유지의무의 추정과 균형을 유지한다.   

제16조 1항 : 권고사항과 견해의 통보

제16조 1항에 따라, SPT는 반드시 우선 자신의 권고사항과 견해를 당사국에게

비공개로 통보해야 한다. SPT의 국가방문 임무의 맥락에서 본다면, SPT는 관련

정부당국에게 자신의 예비적 견해를 임무가 끝날 무렵에 전달한다. 이러한 견해

들은 보다 구체적인 방문 보고서와 추자적인 비밀 대화의 근간이 된다. 당사국의

정부당국에게서 얻은 대답은 최종 방문 보고서의 초안 작업에서 고려된다. 그 후

에 최종 보고서가 정부당국에게 보내진다. 해당 정부당국은 SPT의 권고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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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서면으로 대답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제11조 2항 (iii)호 하에서, SPT는 또

한 NPMs에 관한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과 견해 그리고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

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방문의 맥락 밖에서도 전달할 수 있음에 주

목해야 한다.
제16조 1항은 제12조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제12조는 당사국이 SPT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SPT와의 대화에 들어갈, 당사국의

대응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1항 또한 SPT가 “적절한 경우에” 
그 권고사항과 견해를 NPMs에게 비공개로 직접 통보할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장함으로써 SPT와 NPMs간의 협력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비록 OPCAT가 제16
조 1항에서 사용된 “적절한(relevant)”이라는 단어의 뜻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

으나, 일반적으로 동 조항은 SPT가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 없이 자신의 권고사항

과 견해를 NPMs에게 통보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다.278) 이는 NPMs가 SPT의 권고사항을 독립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그리함으로써

방문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2항 : SPT 보고서의 출간

 
제16조 2항은 SPT에게 국가방문을 한 다음에 (권고사항, 견해 및 기타 관련 정

보를 포함한)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당사국이 이를 고려하도록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SPT 위원이 국가특정보고서를 채택하고 나면, 이
보고서는 해당 당사국에게 보내진다. 이 때, 해당 당사국은 구체적인 기간 내에

SPT의 권고사항과 추가적인 정보에 대하여 답변을 줄 것도 함께 요청받는다.279)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록 SPT와 당사국간의 소통이 대개 비공개로 이루어

지지만, 제16조 2항은 SPT 보고서 및 관련 당사국으로부터의 답변이나 기타 논

평들이 문제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CPT 제11
조 2항과 유사한 동 규정은 비밀유지원칙 존중을 보증하긴 하지만 동시에 당사

국이 그러기로 택했다면, 보다 투명한 절차를 채택할 것을 허용한다. SPT는 당사

국의 SPT 방문 보고서의 출간요청과 정부당국으로부터의 대답 공개를 장려한

다.280)
SPT 보고서는 제16조 2항에서 예상된 바와 같이, SPT 방문 임무를 배타적으로

278)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061.  
279)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Annex V. 
280)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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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는 않는다. SPT는 그 권한의 다른 측면에 관한 보고서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PT는 NPMs의 기능이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 강

화 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2항 및 제16조 4항 : 협력 거부에 따른 제재

 
SPT의 보고서가 비공개적으로 당사국에게 전달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관련 당

사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첫 번째 경우는 제16조 2항에서 서술되었다. 동 조항은 당사국이 보고서의 일

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SPT는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간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드러내고 SPT의 비밀유지

원칙의 뒤에 숨는 당사국의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이다. 당사국은 보고서의 일부

를 공개함으로써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의 요건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이 SPT 전체 또는 특정 SPT 대표단과의 협조를 거부한다면 CAT는 제16

조 4항하에서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SPT 보고서를 출간할 수 있다. 이는 당사

국이 OPCAT하의 의무를 충족하는 데에 실패했을 경우에 가능한 유일한 제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재가 지체 없이 이뤄 지려면, 협력의 실패는 - (i) 제12조 및

제14조하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해서 또는 (ii) SPT의 권고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보고서의 공표를 인가하고 제16조 4항하의 성명을 발표할 권한은 SPT에게 있

다기보다 CAT에게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당사국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SPT는

이를 CAT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고 나서 CAT는 해당 당사국에게 의견을 표명

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 후에 CAT는 관련 SPT 보고서를 출간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할지를 위원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협력

할 의무를 준수할 의사가 없는 당사국이 비밀유지원칙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않

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이다. 이것의 유일한 목적은 협력과 건설적인 대화의 틀

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없는 이유가

SPT의 흠결이 아니라 해당 당사국의 비협조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므로 SPT에게 유리하다.281)

281) 동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Ann-Marie Bolin Pennegard, ‘An Optional 
Protocol, Based on Prevention and Cooperation’, in Bertil Duner (ed.), An End 
to Torture: Strategies for its Eradication (London: Zed Books, 1998),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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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나 자국의 비준 또는 가입이 발효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 또는 수 개의 독립적 국
가예방기구를 유지ㆍ지정 또는 설립한다. 지방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이 

당사국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서이든, (제16조 2항에 따라서이거나 제16조 4항
에 따른 비협조에 대한 제재로서) 보고서의 일부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든 간에 보

고서가 공개된다면 SPT나 CAT는 제16조 2항에 따라서 신상 자료가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16조 2항에서 언

급된 명시적 동의의 원칙도 제16조 4항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6조 3항 : 연례 보고서

제16조 3항에 따라서 SPT는 그 이전 해의 활동에 대한 (즉 NPMs, 방문국가와

의 업무 및 기타 사건들에 대한) 연례 공개보고서를 CAT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로 SPT는 권한해석 및 작업방법의 발전과 같은 기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도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개인 정보에 관한 모든 정보는 반드

시 제2조 3항, 제16조 1항 및 제16조 2항을 비롯한 OCPAT의 기타 규정에 상술

된 비밀유지원칙에 따라야 한다.   
SPT와 CAT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 3항은 SPT의 연례

보고서가 CAT에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CAT가 자신의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10월에 Third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에 SPT 위
원장이 SPT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표준관행이 되고 있다.   

6. OPCAT 제4부 : 국가예방기구

제4부는 NPMs와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는 7개 조문으로 구성된

다. 이 절에서는 OCPAT가 착수한 고문 등의 방지 체제의 국가적 요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동 조약은 고문 등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및 국가적 노력을 결

합시키고 이 둘 모두에게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한다.282)

282) 제3조에 대한 해설 참조. NPMs의 설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PT, NPM Guide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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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정서의 규정들에 부합되는 경우, 이 의정서 목적상의 국가예방기구로 지
정될 수 있다.

제17조 : NPMs의 유지, 지정 또는 설립의 기한

제17조는 제3조에서 명시된 의무를 재확인한다. 즉 당사국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NPMs를 시행하여야 한다. 동조는 또한 당사국이 그 의무를 준수할 시간제

한을 설정하고 있다. 제17조에 의거하면, OPCAT에 응하거나 비준한 처음 20개국

은 OPCAT를 발효시키고서 1년 내에 NPM(s)를 설립하거나 지명해야 한다.283) 즉
당사국들은 OPCAT의 비준 또는 가입이 발효된 때부터 NPM(s)의 설치까지 1년의

시간을 가진다.284)
당사국들이 NPMs를 설치하는 데까지 시차를 두는 것은 NPM 지정과 설립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동시에 당사국들의 신속한 비준을 장려하는

발상이었다.285) 이 1년 동안에 당사국과 SPT는 제11조 b항 (i)호에 따라 SPT가

NPM 설립과 지정에 조언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접촉을 하여야 한다

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가 OPCAT의 당사국이 되고서 1년 이내에

당사국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자국의 NPM(s)의 형

태 결정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OPCAT는 NPMs의 창설과 관하여 “유지(maintain)”, “지정(designate)” 및

“설립(establish)”이라는 용어들 간의 차이를 상술하고 있지 않다. “유지

(maintain)”라는 용어의 표현은 이미 NPMs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명칭만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NPMs로 여겨지는 기존 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는 당사

국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반면에 지정은, 당사국이 자국의 기존 기구

가 현재 NPM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고 OPCAT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에게 NPM의 권한을 맡기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설립은 당사국이 NPM 기능을 수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구

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실, NPM 유지 및 지정 간의 구분은 대개

학문적인 논의에 가깝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존 기구의 기능, 자원, 권한의

변화가 OPCAT의 준수를 위해서 요구된다.        

283) 현재 NPMs의 지정상황은, www.apt.ch 참조.  
284) 모든 선언이 OPCAT 제24조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285)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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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융통성

제3조와 관련하여 언급되었던 대로, OPCAT는 NPMs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특정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사국들은 자국의 특정한 국가 환경

에 가장 적절한 NPM의 유형을 선택하는 데 융통성을 가진다. 당사국은 NPM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들)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구(들)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상적인 해답은 없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국가 특정 요인들을 염

두에 두고, 자국이 채택할 NPM이나 NPM체제를 위한 가장 적절한 형태를 결정함

에 있어서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의사결정절차를 택해야 한다.   
OPCAT는 당사국들이 다수의 NPMs를 두는 것을 허용한다. 이 규정은 애초에

연방 국가들에게 중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타 당사국들이 다수의 NPMs를 지

정하였다. 다수의 NPMs는 제4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의 관할권 및 통제 내에 있는

구금장소의 범위 전체를 포용하기 위해서 주제, 지리 또는 관할구역에 기반을 둘

수 있다. 다수의 NPMs 체제를 고려하는 당사국들은 또한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

할 수 있는 모든 장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NPM에 의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

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사국이 다수의 NPMs을 통해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할 경

우에, 그 국가는 이들의 결합된 권한이 자국의 관할권 및 통제하의 모든 구금장

소를 다룰 수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제4조 1항하에서 일반적으로 구금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정부의 관여나 묵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

금될 수 있는 장소에 관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NPM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286)
당사국이 각각 별개로 또는 부분적으로 권한의 주제가 겹치는 다수의 NPMs을

통해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개별 기구들은 반드시 OPCAT의

필요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은 한 기구가 기능적 독립성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다른 기구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다른 기구는 비

공개로 면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들을 합친 누적효과가 모든 OPCAT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지나치게 느슨한 기존 기구들의 짜깁

기에 의존하는 것은 OPCAT의 필요조건에 조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개는

국가 수준의 협력 조치가 요구된다287)(특히 OPCAT는 NPMs가 “체제”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고려하므로 더욱 그럴 것이다288)). 예를 들어, NPM은 입법에 대한 견

해와 제안을 제공한다(제19조 3항). 이는 NPMs가 (적어도 동일 관할권 및 지역

286) APT, NPM Guide, p. 90.  
287) APT, NPM Guide;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53.  
288) OPCAT 전문 및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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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1.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적 독립성은 물론 그 직원의 독립성을 보

장한다.

2.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역량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
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성별 균형과 그 국가 
내 인종 집단과 소수자 집단이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내에서 운영하는 감독기구에 관해서)시스템이나 전(全)분야 분석 및 권고사항을

생성하는 수단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제17조하에서 분권화된 부서의 언급은

특히 분권화된 기구들이 OPCAT의 제4부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NPMs
로 지정될 수 있는 연방국가와 관련되어 있다. 동 규정은 OPCAT가 예외 없이

연방 국가나 분권화된 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될 것을 보장하는 제29조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289)
NPMs와 SPT는 세계적인 감독 체제를 함께 구성한다. 따라서 NPMs는 SPT의

중요한 정보원이며, SPT는 모든 NPMs에 관하여 특정 포괄적인 기능을 한다. 이
러한 역할은 각 국가 내에서 SPT와 NPMs 간의 협력적인 소통을 요한다. 

제17조가 당사국들에게 그들의 NPM(s)의 구조를 선택하도록 하용하고 있는 반

면에, 제18조는 모든 NPMs가 그 형식 여하에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NPMs이 진정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이들은 효과적으로 고문 등을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제18조 규정은 NPMs가 어떠한 국가 간섭으로부터도 자

유롭게 운영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제18조 규정들은 상호 배타적

이지 않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NPMs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

해서 서로 같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제18조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

289) 제29조에 대한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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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290) NPMs의 필요조건은 제18조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파리원칙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

제18조 1항 : 기능적 독립성

OPCAT의 제18조 1항은 당사국이 NPMs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

하는 1차 규정이다. 이 필수적인 보호장치는 이러한 기구들의 전반적인 유효성을

결정한다. 실제로, 기능적 독립성은 NPMs가 독립적으로 국가 당국의 개입을 받

지 않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 당국에는 감옥, 경찰서 및 기타

구금장소를 책임지는 정부당국, 정부, 민원 행정, 정당정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NPMs는 국가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NPM 위원

들은 공식 절차에 따라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291) 
SPT는 NPM이 기구의 임무 및 권한, 직원과 위원의 임명절차, 임기, 기금 및

책임 등의 핵심 요소를 설명하는 헌법 또는 입법에 따라서 설립될 것을 권고한

다.292) 나아가, 동 법은 NPM의 기관 및 그 위원들이 정부 부처/장관, 내각, 최고

집행위원회, 대통령 또는 총리의 제도적 통제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

다. NPMs의 존재, 임무 및 권한을 변경할 권한은 입법부 그 자체에만 있어야 한

다. 오직 NPM만이 자신의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293)
개별 위원들의 독립성 또한 전반적인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

다. 각 위원 또는 위원의 직원들은 개인적, 제도적으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독립

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NPMs은 현재 정부, 형사법 제도, 법률 집행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제18조 2항 : 독립적 전문가들

제18조 2항은 NPM 위원들이 적당하게 자격이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일 필요성

을 상술한다. NPM 위원들은 인권, 의료 또는 사법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NHRIs)의 다원적 구성을 옹호

290) Paris Principles, UN Doc. GA Res 48/134, 20 December 1993.  
291) APT, NPM Guide, p 41. 제6조 해설의 SPT 후보자 지정 절차에 대한 논의 참조.
292)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63, para. 28(a).  
293) APT, NPM Guide,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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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94) 이는 NPM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295) 나아가 OPCAT는 NPM 위원들

이 성별균형 및 소수민족 또는 종교집단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사회를

대표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SPT296)와 함께, 구금장소에서 유독 위험에 처

하게 되는 집단(예컨대, 장애인이나 고문생존자) 출신 전문가들의 참여는 장려된

다. 실제로 NPMs는 SPT처럼 방문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할 수

도 있다. 외부전문가들은 NPM 위원들과 동일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NPM 위원과 마찬가지로 특권을 제공받고, 보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

다.297)

제18조 3항 : 재정적 독립

제18조 3항은 당사국이 NPMs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필요한 자원 및 적절한

기금을 제공할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인력 및 수송자원을 비롯한 적절한 재

원이 NPMs의 방지적 권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동 규

정은 매우 중요하다.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재정적 자립은 독립의 기본 요건이다. 
NPMs은 이것 없이는 운용상의 자율성이나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행사할 수 없

다.298)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NPMs은 그들의 1년 예산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기반에서 그들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부의 통제 및 정부의 인가나 승인이 필요할 염려가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NPMs의 독립성을 지키는 추가적인 보호장치로서, 기금의

공급원과 그 본질은 이들의 설립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NPMs가 직원의

294)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1. 국가인권기구의 구
성과 그 위원의 임명은 선거에 의하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사회세력의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장책이 마련
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효율적 협력이나 참여
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가) 인권향상과 인종차별 반대의 노력을 할 
책임이 있는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기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
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단체; (나) 철학적 및 종교적 사상의 경향들; (다) 대
학교 및 자격있는 전문가들; (라) 국회; (마) 정부 부처(이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
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95) 제13조에 대한 해설 참조.  
296) 제5조 2항에 대한 해설 참조.  
297) OPCAT 제21조 및 제35조. 
298)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2. 국가인권기구는 원

활한 활동 수행에 적합한 하부구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정확
보의 목적은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자체의 직원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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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예방기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1) 필요한 경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로 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서 자
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대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2)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대우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권고를 제출하고, 국제연합의 관련 규범을 고려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한다.

(3) 현행 법률이나 입법안에 관하여 제안이나 견해를 제출한다.

급여지급을 비롯하여 재정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들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제18조 4항 : 파리 원칙

제18조 4항에서 OPCAT는 당사국들이 파리원칙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파리원칙은 넓은 권한을 가진 인권기구(예컨대, NHRIs)의 일반

적인 목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그리하여 파리원칙의 어

떤 면들은 OPCAT의 방지적 틀에 적용될 수 없다. 반면에 다른 면들은 OPCAT의

구체적인 규정으로 대체되었다.299) NHRI이 파리원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OPCAT의 규정도 준수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SPT는

NHRIs의 인가가 “보충적인 매커니즘이지만 특정한 경우를 평가하는 소위원회를

위한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국가 매커니즘의 인가를 위한 절차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다.300) 동 규정은 NPM의 NHRI에 대한 권한을 자동적으로 보

장하는 이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99) APT, NPM Guide, p. 38. 
300)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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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는 구금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는 NPM의 권한을 자세하게 규정한다. 제19조 3항은 또한 NPMs이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상의 노력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며 현행 법률이나 입법안

에 대하여 견해를 제출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제19조 (1) : 정기적 방문

NPMs 제도를 구금장소에 투입하는 발상은 구금장소가 정기적으로 방문 받을

것을 일부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대체로 말하면, 방문이 빈번하고 정기적

으로 이루어질수록, 방지적 도구로서의 감독계획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제19조 1항은 “정기적으로 조사(regularly examine)”라는 용어가 방문의 어떤

빈도수를 시사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동 조항은 NPMs가 이를 스스로 결정

할 권한이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NPMs는 그들의 방지적 감독계획을 국가의

전후사정의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다. NPMs 권한 범위의 고려하면, 
대부분의 NPMs은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있는 모든 장소를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NPMs은 매년 어느 장소를 방문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들은 또한 각 구금장소

를 방문하는 특정한 최소빈도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결구금시설

과 유치장은 대개 피구금인의 회전율이 빠르므로, 감옥보다 더 자주 방문되어야

할 것이다.

제19조 (2) 및 제19조 (3) : 권고의 범위

제19조 2항은 NPMs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대우와 환경의 개선하고 국

제연합의 관련 규범을 고려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게 권고를 제출할 권한을 규

정하고 있다. 이는 구금장소의 결함 확인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에 있어서 여타 제도적 약점이나 입법적인 공백의 확인도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01) 그러므로 권고를 제출하는 규정은 구금장소의 방문에 따른

견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PT이 그렇듯이, NPMs는 고문 등의 방지와 관련 있

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제19조 2항에 따라서

301) OPCAT 제1조.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APT, NPM Guide, p.26 참조.



- 200 -

제 20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다

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1)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2)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
근.

(3)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접근.

(4)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5)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NPMs가 그들의 분석을 조약 및 기타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관련 국제연합

규범을 비롯한 광범위한 기준에 기반을 둘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

다.302)
제19조 3항은 나아가 NPMs에게 구금장소 및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현행 법률과 입법안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광범위한 방지적 접

근법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NPM은 입법안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적절하게 장려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과 관련하여 입법안

의 일관성을 검토할 수 있다.303) NPMs의 이러한 권한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서, OPCAT 당사국의 정부는 입법 초안을 사전에 자국의 NPM(s)에게 보내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 NPMs는 또한 새로운 입법안이나 현행 입법의 개정안이

개시되게 할 수 있어야 한다.304)

302) 제2조 2항에 대한 해설 참조.
303) APT, NPM Guide, p. 26.  
30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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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지소위원회와 접촉하고, 이에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권리.

제20조는 OPCAT가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및 국가적 노력에 각각 동등

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는 OPCAT가 당사국의 대응 의무에

덧붙여서 국제적 및 국가적 OPCAT 기구들에게 유사한 임무를 확립한다는 점에

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305) 제20조는 SPT의 권한을 규정하는 제14조를 반영

한다. 즉 제14조에서 당사국이 SPT의 권한 보장을 위해서 약속해야 하는 사항들

은 제20조에서 당사국들이 NPMs를 위해서 약속해야 하는 사항들과 매우 유사하

다. 

● 구금장소 및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 비공개 면담의 수행.

제20조에서 규정된 사항들은 NPMs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 핵심적이다. 이
로써 NPMs은 국가 당국의 방해 없이 국가 방지체제를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에 대하여 정확한 그림

을 그릴 수 있다. 

제20조 (1) 및 제20조 (2) : 정보에 대한 접근

제20조 1항하에서 규정된, NPM이 얻을 수 있는 피구금인 및 구금장소의 수와

위치에 대한 정보는 NPMs이 효과적인 감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제20조 2항에서 다루고 있는 피구금인의 대우와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의 범위

는 지극히 넓다. 이는 다양한 문서, 기록, 명부 및 파일을 포함한다. 이는 내규, 
직원 규정, 집계 및 개별 의료기록, 일정(감방에서 보낸 시간 기록, 운동 시간, 실
내외에서 보낸 시간 및 작업시간 등을 포함), 자살감시 방식, 징계기록 등을 포함

할 수 있다.306) 의료기록과 같이 NPMs가 접근할 정보 중 일부는 기밀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국의 정보제공의무는 이에 상응하는 NPMs의 의무, 즉 어떠한 신상

305) OPCAT 제12조 3항 및 제14항.
306) APT, NPM Guide,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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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 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307)
OPCAT가 NPMs가 기밀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입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NPMs의 OPCAT에 따

라 관련 정보 접근과 사용을 허용하는 면제를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을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예외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NPMs가 신상 정보를 수집, 사용하고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새

로운 규정들이 필요하다.308)

제20조 (3) :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제20조 3항은 제1조에서 확립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제4조에

서 규정된 모든 구금장소에 NPMs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제20조 3항은

SPT에게 “무제한적인 접근(unrestricted access)”를 허용하는 제14조 3항의 표

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4조와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20조를 OPCAT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국가 당국의 개입 없

이 방문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NPMs에게 SPT와 동일한 권한이 주어져야 함은

명확하다.309) 이는 OPCAT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는 유일한 결론이며 VCLT에

서 요구하고 있는 해석이기도 하다.310)
SPT와 관련하여 제14조 2항은 당사국이 특정 구금장소의 방문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의 이유를 제시한다. 제20조에는 이와 상응하

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정당한 개입은 심지어 자국의 NPM(s)의 방문에 정부

가 일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311)

제20조 (4) : 비공개 면담의 실시

제20조 4항은 SPT가 제14조 4항에 따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NPMs이 비공개

면담을 할 권리를 가짐을 보증한다. 비공개 면담의 가능성은 면담대상자가 보복

의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행입법은

307) OPCAT 제21조 제2항.
308) APT, NPM Guide, p. 58.  
309) Id., p. 57.;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p. 1090-1091 참조.  
310) VCLT 제31조 및 제32조, OPCAT 제1조 및 제4조 해설에 대한 참조.
311) APT, NPM Guide,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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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s이 공무원, 재소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도청이나 감시를 받지 않고 피구금

인과 다른 자들을 면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방문팀이 안전상의 이유로 보초

의 보호를 받되 면담의 내용은 들리지 않는 환경에서 면담을 하겠다고 특별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만이 유일한 예외가 될 수 있다.312)
SPT가 그러하듯이, NPM 감독팀도 정부 당국이 선택한 면담장소를 받아들이도

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313) NPM 위원들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충분히

안전한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구금장소의 직원이 NPM 팀의 안전을

위해서 면담을 제한할 것을 제안할 경우, 이러한 조언은 주의깊게 고려되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M 위원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받아들일만하

다고 판단하였다면 면담을 진행할 권리를 궁극적으로 가진다.314)

제20조 (5) : 면담 대상자의 선택

제20조 5항은 NPMs가 그들이 면담할 대상자를 선택할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315) 이는 NPMs가 대표성과 구금장소 내의 상황의 정확한 그림

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기준이나 무작위의 선정, 대표 표본 절차에 기초하여 자

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면담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316)

제20조 (6) : SPT와의 접촉

제20조 6항은 NPMs이 SPT에게 정보를 보내고 연락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당

사국들에게 요구함에 있어서 제12조 3항을 반영한다. NPMs와 SPT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OPCAT의 혁신적인 양상이다. 더욱이, 조약에 의해서 구상된 방지 “제
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317) 직접적 접촉은 OPCAT기구들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비밀 접촉의 권리는 양 방향으로

흘러들어간다. 제11조 2항 (ii)호는 SPT가 이 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312) APT, NPM Guide, p. 60. 
313) 제14조 4항에 대한 해설 참조.
314) APT, NPM Guide, p. 60.  
315) 제14조 4항에 대한 해설 참조.
316) APT, Detention Monitoring Briefing No 2, The Selection of Persons to 

Interview in the Context of Preventive Detention Monitoring (APT, Geneva, 
April 2009). www.apt.ch 에서 확인 가능함.  

317) OPCAT 전문 및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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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1.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국가예방기구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ㆍ시행ㆍ허가 또
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예방기구에 의하여 수집된 비밀 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어떠
한 신상 자료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발간되지 아니한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 조항은 SPT에게 “NPMs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

며, 필요할 경우 비밀접촉을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수의 NPMs가 있는

경우, SPT는 당사국이 “소위원회와 (…)매커니즘의 모든 부서 간의 접촉”을 보

장할 것을 권고한다.318) 더욱이, 제16조 1항은 SPT는 “자신의 권고사항과 견해

를 당사국에게 비공개로 통보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국가예방기구에게도 그렇게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20조 6항, 제12조 3항, 제16조 1항 및 제11
조 2항 (ii)호를 다함께 적용하면 NPMs와 SPT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실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즉 SPT와 NPMs은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환

하고, 필요한 경우 은밀하게 만나며, NPMs은 그들의 보고서와 기타 정보를 SPT
에게 전달할 수 있다. 

SPT는 또한 제11조 2항 (ii)호와 제11조 2항 (iii)호에 의거하여 NPMs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들에게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제21조 1항은 제15조를 반영하며, 제15조와 동일하게 NPM과 연락했다는 이유

로 개인이나 기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과 기구가 NPMs에게 접근하고 연락할 때에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

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21조 1항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

이 협력에 대한 앙갚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제21조의 규정은 OPCAT의 이행을 위한 국가 입법에 통합되어야 한다.319) 
또한 NPMs는 관련 정부당국들에게 이러한 규정들을 방문 초기에 상기시키고, 면
담시 개인들에게 동 규정을 알려줄 수 있다. NPM의 영구적인 국가 주둔은 (예컨

318)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53.  
319) APT, NPM Guide,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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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NPM이 접촉해 온 피구금인에 대한 후속 방문과 후속 면담을 통해서) 가능한

보복의 우려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를 보다 수월하게 한다.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는 정부당국이나 다른 자가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보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자 하는 정보에 대한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320) 그러나 제21조가

국가 공무원이 고의로 NPM을 호도하고 그 작업에 개입한 데에 대한 책임으로부

터 당사국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교도소장이

의도적으로 (예컨대 피구금인의 학대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NPM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제21조에 따라 여하한 개인적 보호가 교도소장 개인에게 부

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는 OPCAT하의 국제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문 등을 감추려는 공무원의 행위가 UNCAT의 규정(예를 들

어, 공모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므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독립적

인 형사 책임이 OPCAT 제21조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321)
제21조 2항은 NPM이 수집한 비밀 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설시한다. 

SPT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항은 SPT가

비밀유지원칙을 지도원칙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제2조 3항을 고려했을 때 불

필요하기 때문이다.322) 제20조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으로서 NPM은

필연적으로 임무수행 중에 구금장소와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예컨대, 의료정

보)에 대하여 접근하게 된다. 게다가 NPM이 얻게 되는, 구금장소의 직원과 같은

피구금인 외의 사람에 대한 특정 정보는 본질적으로 전문적 정보라기보다 개인

정보에 가깝다.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이미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다.323)
그러나 이행되는 법률은 또한 NPM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 개

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거나 출간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당사국은 NPM과 당사

자가 공개하거나 공표할 정보의 공개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법률

뒤에 숨을 수 없다. 정보의 공개는 또한 면담대상자가 검사, 옴부즈만, 전문가협

회 또는 인권재판소와 같은 기타 기관에 자신의 고소를 제출해 달라고 NPM에게

분명하게 요청했을 때 가능해야 한다. NPM은 또한 개인정보를 완전히 익명으로

하는, 신상 정보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나 기타 정보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관련 정

320) 제15조 해설에 대한 참조.
321) APT, NPM Guide, pp.61-62.  
322) OPCAT 제16조 1항. 
323) APT, NPM Guide,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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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해당 당사국의 관할 당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한다.

보를 출간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324)

제22조는 SPT에 관하여 OPCAT가 국제적 및 국가적 방지 노력에 동등한 중요

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제12조 4항을 반영하고 있다. 제12조 4항과 마

찬가지로, 제22조는 NPMs의 권고 검토와 이 조치의 이행에 대한 논의에 협조적

인 당사국에 의한 협력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PT 방문보고서 및 권고사항

과는 달리, OPCAT는 NPM의 방문보고서와 권고사항의 비밀유지에 대하여 어떠

한 규정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 NPM의 전략 및 정부당국과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NPM은 방문보고서를 출간할 수 있다. 이는 제21조 2항에 의거한

다. 즉, NPM이 수집한 비밀 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신상 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발간된다.
국가가 권고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유사 규정이 없는 현행 국가감독 매커니

즘과 제22조는 특별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매커니즘이 NPMs로 지정된

다면 특별한 이점을 얻게 될 것이다.  
 
제22조 : 관할 당국

제22조에 언급된 “관할 당국”은 구금장소의 관리자와 이러한 장소를 지배하

는 각료를 비롯한 구금장소를 책임지는 정부 당국을 뜻한다. 그러나 OPCAT는

어느 정부 당국이 특정한 권고를 다루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을 NPM의 재량

에 맡겨두었다.325) 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비롯하여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는 권고사항들은 특정한 기관의 관리에 가장 적합할 것이다. 법
률의 개정이나 국가적 수준의 결정을 요하는 전조직에 미치는 사안들은 그 이행

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정부나 입법구조에서 보다 고위에 있는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326)

324) APT, NPM Guide, p.59. 
325) Id.,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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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이행을 위하여 OPCAT를 이행하는 국가 법률은 어느 당국이 특정 권

고사항을 받을지 NPMs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받는 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에 응하거나, 문제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적절한 권한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해당 권고사항을 인가하고 관할 당국을

찾을, 연관된 의무를 가진다. 동 의무는 권고사항에 대답할 의무로 추정된다.327) 
법률은 NPM이 특정 문제에 관하여 관할당국이 NPM과 대화에 들어가거나 응답

할 적절한 기간을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NPM은 방문 중에 추가적인 조사, 판결 및 기소를 요하는 개인의 주장과 마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NPM은 적절한 조사 당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관할 당국”은 검찰청, 옴부즈맨 사무소 또는 개별 고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NHRI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21조 2항의 신상 정보 공개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NPM의 위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특정 고소에 대한 정보

의 전달만 가능하다.328)

제22조 : 권고사항의 고려

권고사항과 견해의 고려를 돕기 위해서, NPM는 SPT의 예를 따르고, 방문 말미

나 적어도 그 직후에 관련 당국에게 초기 권고사항과 견해를 알려주기 위한 회

의를 가져야 한다.329) 공식적인 서면 피드백은 그 후에 가능한 빨리 제공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NPM과 관련 당국 간의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의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OPCAT를 이행하는 국가입법은 해당 당사국이 NPM의 권

고사항을 고려하고 이들과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를 포함하여야

한다.330)
NPM은 후속방문, 공무원과의 서신 및 비정부기구(NGO)나 종교단체, 지역사회

중심 방문자들 같은 구금장소에 있는 기타 기구와의 연락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

을 통해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SPT보다 더 자주 감독할 수 있다. 특히 후속방문

은 NPM이 이전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안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331) 이행과 관련한 여하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지체없이 관할 당국에

326) Id.  
327) Id.  
328) Id. 제21조에 대한 해설 참조. 
329) SPT, First annual report, supra note 58, Annex V.  
330) APT, NPM Guide, p.64.  
331) Id.,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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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연례보고서를 출간하여 배포할 것을 

약속한다.

게 제기될 수 있다.

제23조는 NPM 연례보고서의 출간과 배포를 언급하고 있다. OPCAT는 연례보

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정된 NPM이 기존 기구라

면, NPM 연례보고서는 별개의 보고서로 출간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적어

도 어느 활동이 해당 기구의 NPM의 권한에 의해 수행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의 일반적인 연례보고서 내에서 따로 다루어져야 한다. NPM 보고서의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332) 연례 보고서는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방문 보고서, 견해 및 권고사항의 샘플을 포함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NPMs
가 현행 법률 및 그 초안에 관한 제안과 견해를 제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제23조는 출간과 배포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NPMs

은 그들의 연례 보고서를 스스로 출간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제23조는 연례보

고서가 당사국에 의해 출간 및 배포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NPM 보고서를 국가

에 널리 배포하는 것은 NPMs의 책임 및 구금장소의 투명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출간은 NPMs이 투명한 작업관행을 채택하고 그 작업의 장기적인 국내적 영향력

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NPMs와 당사국은 연례보고서가 또한

SPT, CAT, CPT, 아프리카 고문방지 위원회(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in Africa, 이하 “CPTA”라고 함) 및 IACHR과 같은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에게 보내지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NPMs의 정보 배포를 돕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제23조는

NPM이 자체 방문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여
러 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은 NPM의 관련 보고서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OPCAT 제5부 : 선언

332) 제2조 및 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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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1. 당사국은 비준시 이 의정서의 제3부 또는 제4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연기는 최장 3년간 유효하다. 당사국의 적절한 설명과 방지소위원회
와의 협의를 거쳐 고문방지위원회는 추가로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부는 오직 하나의 조문만을 포함하고 있다. 제24조는 당사국이 OPCAT하의

자국의 의무 이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 재고하는 기간을 규정

하고자 한다. 

제24조는 OPCAT의 당사국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에게 조약 하에서 제시된 의

무를 이행할 최선의 방법을 고려할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한다. 제24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그들의 SPT(즉, OPCAT 제3부의 의무)나 NPMs 의무(OPCAT 
제4부의 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이 연기는 처음

에는 3년까지 가능하고 CAT의 승인을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처음의

의무 연기는 당사국들에게 NPMs와 관하여 애초에 4년의 연기를 허용하는 것으

로 해석되어왔다. 제17조에 따라서 NPMs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비준으로부터 1년
이라는 시간을 당사국들이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333)

제24조 1항 : 선언의 시기

OPCAT 제24조 1항의 해석은 연기의 선언이 비준 시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후 어느 때에나 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견충돌은 조약의 동일한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

어 및 스페인어334) 버전의335) “비준시(upon ratification)”라는 구절의 모순되는

번역과 해석에 달려있다. VCLT 제33조에 따르면 조약의 용어들은 각 정본에서

333)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108.  
334) 이들은 UN 공용어이다.
335) OPCAT 제37조 1항: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

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27
조 1항의 해설에 대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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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OPCAT 제37조 1항은 영어 버전

을 주된 기반으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하나의

특정 정본 버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24조 1항의 영어와 프랑스어 버전은 연기 선언이 오직 비준시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후에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최초의 러시아어

버전은 선언은 비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초기 스페인어 버

전은 연기의 가능성이 비준 이후에도 계속 있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336)
카자흐스탄의 선례에 따라,337) OPCAT 제24조에 의해 제기된 언어적인 문제는

국제연합 법률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에게 회부되었다. 사
무국은 “제24조의 러시아어와 스페인어 버전을 다른 정본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정절차에 착수하였다”: 정정절차는 이들 버전이 “비준시(upon ratification)”
라는 구절의 의미를 반영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338) OPCAT의 개정본은 2010년
4월 29일에 발효된다. 제24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24조 하에

따른 연기는 오직 비준시에만 가능하다. 

제24조 : 연기가 SPT에 주는 영향

당사국이 비준시에 OPCAT의 제3부의 이행을 연기한다는 선언을 할 경우, SPT
는 연기 기간 동안에 해당 당사국에 관한 운용상의 권한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다. 실제로, 당사국 연기 선언은 일시적으로 SPT의 당사국 방문 수행이 저지될

것이며, SPT는 NPMs의 설립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을 의미한다.339)
그러나 NPMs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연기 중에도 매우 중요하다. 제11조 2항 (ii)

호 하의 권한이 연기되어 SPT가 관련 NPM(s)과 접촉을 개시할 수 없게 된다고

336) APT, Linguistic Issues in OPCAT Article 24 (APT, Geneva, 27 March 2007), p. 
2.  

337) 카자흐스탄은 OPCAT를 2008년 10월 8일에 비준하였다. 비준시 카자흐스탄은 제24조
하의 NPM의 설립 연기 선언을 위하여 러시아어 버전을 원용하였다. 이 선언은 2010년 
2월 8일에 이루어졌고, OPCAT의 기타 당사국의 반대가 없이, UN 사무국장은 통보 3개
월 이내에 문제의 선언을 받아들었다. C.N.57.2010.TREATIES-2 (Depositary 
Notification of 22 February 2010).  

338) 선택의정서의 원본(러시아어와 스페인어 정본)과 교부된 진초본은, 
C.N.244.2010.TREATIES-3 (Depositary Notification, 22 February 2010),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CN/2010/ CN.244.2010-Eng.pdf. 에서 확인
가능.  

339)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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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 방지소위원회에 의한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

담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따른 방지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NPM(s)은 제20조 6항에 따라서 SPT와 접촉을 하고 대화를 개시할 수

있다. 

제24조 : 연기가 NPMs에 주는 영향

실제로 OPCAT 제4조하의 당사국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NPM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현행 국가법률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하는 국가는 제24조를 사용

할 수 있다. OPCAT 제4조하의 의무 이행을 연기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당사국은

효과적인 국가 감독 체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SPT의 조언을 이용하기

위해서 OPCAT를 비준할 수 있다.
당사국이 NPM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선택지를 택했을 때, SPT와

국가행위자들은 SPT가 NPMs의 지정절차와 설립 및 효과적인 기능에 관한 조언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접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

에 대하여 SPT와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은 연기기간이 끝날 때에는

OPCAT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SPT와

NPMs의 직접적인 접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제3부)제11조 2항 (ii)호에 의해

서, SPT는 NPM으로 지정된 모든 매커니즘과 접촉할 수 있다.

8. OPCAT 제6부 : 재정규정

제6부는 어떻게 SPT의 활동기금이 제공되고 당사국들이 SPT 권고사항을 이행

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어떻게 받는지 설명하는 2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제25조는 SPT의 기금이 단지 당사국의 기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연합의 정

규예산에 의해서 부담된다고 보장한다. 정규예산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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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들에게 요구되는 금액은 지불 능력의 원칙을 기반

으로 한다. 그러므로 가장 부유한 국가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다. 따라서 정규

예산을 통한 SPT의 기금충당은 조약기구에 대한 국제연합의 현행 관행과 일치한

다.  
동 규정의 포함은 OPCAT 협상과 채택절차 동안 일부 회원국들의 맹렬한 반대

를 받았다.340) 일부 회원국들은 OPCAT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SPT의 활동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SPT의 비용충당

은 기존 기구의 기금을 유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OPCAT가 과연 고문 등에

방지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SPT가 그

기금을 정규 국제연합 예산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이것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

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전의 기타 UN 조약기구에서 얻은 경험은 당사

국 기금이 불충분함을 입증하였다. 즉, 과거에는 인권에 관하여 개인에게 제공되

는 보호의 질에 일관성이 없었다.341) 이러한 이유로, UN 회원국들은 1992년에 모

든 조약기구들이 UN의 정규예산에서 비용을 충당할 것을 보증하는 UN 총회 결

의를 채택하였다.342)
정규예산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OPCAT에게 특히 중요하다. OPCAT의 당

사국들은 이미 NPMs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5조는 만약 SPT 운
영비용에 상당한 자금을 대야 한다면 OPCAT를 비준할 수 없는 당사국을 돕고

있다.
실제로, 기타 UN 조약기구에게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SPT에게 제공되는

자원은 OHCHR의 예산을 통해서 충족된다.343) SPT 활동의 초기 ‘개시’ 비용은

OHCHR의 일반예산보다, OHCHR이 제공하는 추가 기금으로 충당된다. 결과적으

로 SPT는 처음에 운영될 때 오직 국가방문을 위한 예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NPMs에 대한 SPT의 예산은 제한적이다. 

340) Report of the UN Working Group to Draft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UN Doc. E/CN.4/2002/78, paras. 32-36; and APT, 
‘USA Putting a Price on the Prevention of Torture’ (press release), 2 
November 2002, available at www.apt.ch. See also the first version of this 
manual at www.apt.ch.  

341) 당사국들은 본래 CAT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기금을 지원하였지만, 이는 자원 문제
로 이어졌다.

342) Resolution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including reporting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UN Doc. UN GA Res. 47/111, 16 December 1992. 

343)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121.  



- 213 -

제 26 조 
1. 당사국의 방문 후 방지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는 물론 국가예방기구의 

교육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재정 규정과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특별기금이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2. 특별기금은 정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기타 사적 또는 공적 단체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OPCAT의 50번째 비준에 따라서, 그리고 SPT 위원의 수가 10인에서 25인으로 증

가함에 따라, UN 총회는 SPT가 고유의 방지적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보장받을 필요성을 인식하였다.344)

제26조는 SPT의 권고사항 이행 및 NPMs의 교육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OPCAT 특별기금은 SPT의 자금에 관한 일반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

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OPCAT의 또 다른 새로운 측면이며 OPCAT의 구체

적인 방지적 접근법을 반영한다. 동 조문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UNCAT하의 의무를 포함한)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도울 때에 협력적인 대화

가 중요함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동 조문의 추가는 UN 회원국들의 OPCAT 채택을 보장한 핵심적 요소였다. 많

은 이들은 NPMs의 설립, 지정 또는 유지 의무 및 SPT와 NPMs 권고이행 의무의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절차를 위한 추가적인 기금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26조 : 방문 후 SPT가 제시한 권고의 이행

OPCAT 제26조 1항은 SPT의 방문 후 권고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규정한다. 일부 SPT 권고사항들은 방지적 조치를 비롯한 국내 자유박탈제도의

34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Doc. A/RES/64/153, 18 December 
2009, par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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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 구금상태의 개선, 
고문 등으로부터 피구금인의 보호 또는 구금 동안의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도모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당사국의 형사법제도 또는 교도소 시스템

의 개혁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포함한다.  

● “입법 개혁

● 판사, 검사, 경관 및 교도관의 훈련

● 심문 방법의 검토

● 피구금인의 법의학적 조사

● 반(反) 고문 고소 및 조사 매커니즘

● 사법집행의 반(反) 부패 계획

● [UN]CAT 및 기타 UN과 지역 기구의 각 규정에 준거하여 고문 방지를 목표

로 하는 기타 모든 조치들[.]”345)

덧붙여, 제11조 2항 (iv)호에 따라 SPT는 “국가예방기구의 역량과 임무를 강화

하기 위하여” 권고를 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OPCAT 특별기금은 NPMs의 정

규예산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특별기금은 NPMs의 역량과 임무를 강화를 목적으

로 하는, NPMs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SPT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재정

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346)
모든 SPT 권고사항이 반드시 재정적으로 크게 관계있지는 아니다. 사실상 당

사국은 재정적으로 주로 관계되지 않는 절차상의 보호장치 보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OPCAT 특별기금은 재정적으로 크게 관련 있

는 권고사항의 이행을 돕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SPT 보고서의 비밀유지는 SPT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권고사항의 이행을

우선시하는 OPCAT 특별기금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당사국이 SPT 방문 보고

서의 출간을 승인하도록 장려할 중요성을 강화한다. 더욱이, SPT는 보다 많은 방

문 보고서가 공개될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OPCAT 특별기금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347)

345)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129.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UN Doc. A/HRC/RES/13/19 (26 March 2010), para. 13   

346)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129.  
347) SPT, Third annual report, supra note 55, par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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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항 : 교육프로그램

OPCAT 제26조는 또한 특별기금이 NPMs이 제안한(또는 NPMs이 수행하는) 역
량강화 활동, NPMs을 위한 역량강화 활동(예컨대, 훈련임무) 및 NPMs 권한이나

고문방지 조치에 대한 관심 삼승을 목표로 하는 활동(예컨대, 개혁을 위한 권고)
을 비롯하여 NPM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보았다. 특별기금은 NPMs의 일반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국내 방지체제 이행 및 자국의 NPMs에
대한 충분한 기금 보장의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348)

제26조 2항 : OPCAT 특별기금에 대한 기부금

OPCAT 특별기금의 기부금은 기금을 관리하는 OHCHR에 보내져야 한다. 다양

한 기타 행위자(시민사회기구, 학회, 개인, 기업, 민간재단 및 기타 사적 또는 공

적 단체 등)에 더하여 정부도 기부금을 낼 수 있다.349) 이미 몇몇 국가들은

OPCAT 특별기금에 기여하였다.350) 그러나 효과적인 권한 수행을 위해서 OPCAT 
특별기금에는 보다 많은 기부가 필요하다. 
제26조는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의사결정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당사

국이 기금을 요청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NPM이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

부와, 사실상 SPT가 주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야 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더욱이 특별기금이 “국제연합의 재정 규정과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특별기금이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는 언급은 독립적 이사회에 의한 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관련 조약의 당사국이나

총회에 의해서 임명될 수 있다.351) OPCAT는 임명 절차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지

않다. UN Voluntary Funds for Victims of Torture의 이사회는 결과적으로

OPCAT 특별기금을 위한 이사회로서 간주된다.352)

9. OPCAT 제7부 : 최종규정

348) OPCAT 제18조 3항에 의거함. 
349) OPCAT 제26조 2항.  
350) SPT의 third annual report에 따르면, 몰디브와 스페인은 OPCAT 특별기금에 기부

하였다. UN Doc. CAT/C/44/2, 25 March 2010, §59.  
351)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128.  
352) SPT, Second annual report, supra note 58, para.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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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
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사실을 통지한다.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제7부는 다음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 OPCAT의 발효

● 의정서의 개정이나 폐기를 원하는 당사국이 따라야 하는 절차

● 조약 유보 금지

● 기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오직 UNCAT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만이 각각 OPCAT를 서

명, 비준 또는 가입할 수 있음을 확립하고 있다. 제27조 없이 OPCAT는 UNCAT
의 선택의정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단독’ 조약일 뿐이다.353) 제27조는

OPCAT의 역사적 기원을 입증하며 OPCAT를 명확하게 UNCAT의 맥락 안에 놓는

다. 국제적 감독 매커니즘에 대한 제안이 UNCAT의 협상 동안에 처음 이루어졌

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제27조는 UNCAT하의 고문 등을 방지할 기존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하도록 UNCAT의 당사국을 돕는 OPCAT의 역할을 강조한다.
동 조문에 따라, 국가들은 UNCAT와 OPCAT에 동시에 서명할 수 있다. 당사국

을 구속하는 의무는 서명 시가 아닌 비준 또는 가입 시에만 발생한다. 그러나 서

353)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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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1. 이 의정서는 스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 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스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
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명은 공식적으로 OPCAT의 규정에 구속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다. 나
아가 VCLT 제18조에 따라, 서명은 서명국이 해당 조약의 목적 및 대상을 헛되게

하는 행위를 선의로 삼갈 의무를 창설한다.354)
그러나 국가들은 그들이 문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했을 때에만 확실하게 OPCAT

의 의무에 구속된다. UNCAT와 OPCAT조약의 비준과 가입 절차가 상이하긴 하지

만, 각 절차가 국가를 동일하게 구속하므로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다. 
비준은 가장 흔한 절차이다. 국제조약의 비준 이전에, 국가는 명확하게 조약의

규정에 구속된다는 승인을 국가적 수준에서 구한다.355) 비준을 위해 요구되는 이

법적절차는 국가 간 조약과는 상이하다. 국가적 수준에서 OPCAT의 비준의 승인

을 받았을 때 비준 문서는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반면의 가입은 국가가 조

약에 서명하지 않고 특정 조약의 규정에 구속될 것을 동의하는 절차이다. 이는

비준보다 덜 자주 사용되는 절차이며 관련 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의는 비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밖에, 비록 OPCAT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는 또한 국가승

계의 수단으로서 OPCAT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수 있다.356)

제28조는 OPCAT의 발효(즉, OPCAT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당사국을 구속

354) VCLT 제18조. 보다 자세한 정보는, the UN Treaty Reference Guide: 
www.untreaty.un.org.   

355) VCLT 제2조 1항 b호, 제14조 1항 및 제16조.
356) “국가승계”의 원칙은 신생국가가 영역의 국제적·국내적 관계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를 대체하는 절차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2003년 9월 
26일 OPCAT에 서명하였다. 몬테네그로는 2006년 6월 3일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세르비
아는 2006년 9월 26일에 OPCAT를 비준하였고 몬테네그로는 2006년 10월 23일 승계에 
의하여 서명국이 되었다. 몬테네그로는 2009년 3월 6일에 OPCAT 당사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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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하는 날짜) 절차를 규정한다. 제28조는 OPCAT가 2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되어야 한다고 설시한다. 인권조약에 대한 다른 선택의정서들은 일반적으로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오직 10개 당사국의 비준이나 가입을 요한다.357) 제28조
하의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비준 요건은 OPCAT 협상절차 동안에 맞닥뜨린 어려

움과 반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종국에는, 동 조문에서 요구하는 당사국의 수가

OPCAT의 발효를 크게 지연시키지 않았다. OPCAT는 2002년 11월 18일 UN총회

의 채택으로부터 3년 반밖에 경과하지 않은 2006년 6월 22일에 발효되었다. 
OPCAT의 발효는 SPT를 창설하는 절차의 방아쇠를 당겼다. SPT 위원 선출을 위

한 최초의 당사국 회의는 2006년 11월 18일에 개최되었다.358)
제28조는 또한 OPCAT의 발효 이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당사국들이 비준

서나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조약의 규정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고 명기하고 있다.

제29조는 OPCAT의 일관성 있는 국가 이행을 위하여 연방국가의 의무가 그 국

가의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359) 이는 당사국이 연방구조를

완전한 의무의 이행실패의 구실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반영한다. 동 규

정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50조를 반영하며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은 각 당사국의 전체 영역에

관하여 각 당사국을 구속한다.”360)라고 규정하는 VCLT 제29조와 조화를 이룬다. 
실제로, 연방국가 또는 기타 분권화된 국가 내에서의 OPCAT 이행은 다수의 특

357)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제9조; Optional Protocol to the 
CEDAW 제16조;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3조; 및 Nowak and McArthur, The UNCAT, p.1143.  

358) OPCAT, 제7조 제1항 (b).  
359) 연방국가에서의 OPCAT이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APT,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 in Federal and 
Decentralised States (APT, Geneva, 2005), www.apt.ch.에서 확인 가능함. 

360) VCLT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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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질문을 제기한다.

제29조 : 조문의 (적용) 범위

제29조에서 “연방국가”의 언급은 모든 형태의 분권화된 국가에의 적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중앙집권화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연방’ 관할 구역

이 있는 것은 가장 흔한 분권화의 형식이다. 그러나 분권화는 한층 더 제한적인

특정 책임을 지방정부나 시행정부에 위임하는 것과 같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361) 보통, 분권화는 물적관할의 종류나 지리적 지역에 근거하여 지휘권을 분

배한다.

제29조 : 연방국가에서의 OPCAT 이행에 대한 책임

연방국가에서 조약체결은 종종 연방정부의 독점적인 책임이 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연방정부는 단독으로 비준된 조약을 이행할 수 없다. 조약의 물적관할

의 전체 또는 일부가 지방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경우, 지방정부는 조약을 유효

하게 하는 입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국제조

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배타적 권한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조약이

권한의 일반적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기반으로 조약을 이행할 충분한 합헌적

권한을 여전히 가질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분야(예컨대, 인권)에 대한 광범

위한 책임을 지거나 다양한 범위의 특정 문제들(예를 들어, 수감제도, 치안유지

및 의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362)
연방정부가 인권조약을 혼자서 이행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동의와 조치를 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조약

기구들은 연방정부가 국제인권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방-지방 간 협력 및 이

행감독 매커니즘을 확립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363) 그리하여 연방정부는 그

들이 OPCAT의 이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률안을 통과시킬 합헌적 권한을 가졌

361) APT, Implementation of OPCAT in Federal States, p. 4.  
362) Id., p. 9. 
363)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Germany, UN Doc. CCPR/CO/80/DEU, 4 May 2004, §12, quoted 
in APT, Implementation of OPCAT in Federal States, p.9: “당사국은 이 규약 제50
조(연방국가조항)와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당사국은 이 규약의 완전한 적용을 보장
하기 위해서 연방과 주 사이의 적절한 매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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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고려해야한다.364) SPT와 NPMs가 OPCAT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

하기 위한 입법적 변화는 또한 OPCAT가 완전히 이행되기 이전에 확인되고 이행

되어야만 한다.365)

제29조 : 연방국가 내에서의 NPMs의 설립 또는 지정

OPCAT의 당사국인(또는 당사국이 되려는) 모든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연방정

부들은 현행 구금감독 매커니즘을 NPMs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

구(들)를 창설하는 편이 나을지를 고려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국가의

기관이나 지리적 상황에 따라서 방문의 빈도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366)

● 지역 기반 : 일부 국가들은 지리적 구역에 따라서 NPM 권한을 수행할 다수

의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 관할권 기반 : 국가들은 (연방 또는 기타)특정 관할권에 속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기관이나 물적 관할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구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 주제 기반 : 일부 국가들은 NPMs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 특정한

전문성(예컨대, 청소년, 이민자 및 경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는 몇 개의 기구

의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각 기구는 그들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구금장소(예컨

대, 경관구금부서, 청소년 구금장소 또는 요양원)의 감독책임을 지게 된다. 
● 이러한 선택지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어떤 NPM 형식이 가장 적절할 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가의 규모, 감독

기구의 존재 및 국가 헌법의 권위를 비롯한 다수의 요인에 달려있다.367) 모든 경

우에,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포함될 것.
364)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147.  
365) Id.  
366) 제3조의 해설에 대한 참조; APT, Implementation of OPCAT in Federal States, 

pp.7-13; and Walter Suntinger, ‘National Visiting Mechanisms: Categories and 
Assessment’, in Visiting Places of Detention: Lessons Learned and Practices of 
Selected Domestic Institutions (Report on an expert seminar) (APT, Geneva, 
July 2003).  

367) APT, Implementation of OPCAT in Federal States,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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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각각의 방문 매커니즘은 OPCAT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및 모든 권한을 가질

것. 
● 전반적인 계획이 관리면에서 제어하기 쉽고 긍정적이고 일관된 결과가 나

올 것.  

이에 관하여, 제17조와 관하여 언급한 것처럼, 기존 기구들의 너무 느슨한 짜

깁기에 의존하는 것은 OPCAT의 필요조건에 조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368)

제30조는 OPCAT에 대한 모든 유보를 배제하고 있다. 동 규정은 대부분의 국

제기구들이 조약의 목적 및 대상과 양립 가능한 유보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히

중요하다. 초안작성자들은 OPCAT가 새로운 실체적 규범을 창설하는 대신에

UNCAT하의 기존 의무의 이행을 돕는 새로운 매커니즘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기

에 유보의 가능성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369) 따라서 일체의 유보는 부득이

하게 OPCAT 기구들의 작업방법이나 권한을 제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370) 이는 VCLT 제19조 3항에 반한다.371) 더욱
이, SPT나 NPMs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일시적인 의무 연기를 허용하는 제24조
는 이미 당사국들에게 완전한 의무 이행을 준비할 충분한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368) 제17조의 해설에 대한 참조.
369) 유보의 허용 문제는 특히 OPCAT의 협상에서 논란이 많았다. 어떤 국가들은 여타 선

택의정서(예컨대, UN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선택의정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유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국가들은 오늘날 인권분야에서의 관행이 모
든 유보를 인정하지 않음(예를 들어,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1979년 여성차
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1999년 의정서)에 주목하였다. 

370) Reports of the UN Working Group to Draft an Optional Protocol to UNCAT, 
UN Doc. E/CN.4/1993/28, 2 December 1992, §111-112, and UN Doc. 
E/CN.4/2000/58, 2 December 1999, paras. 20-22.  

371) VCLT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그 조약
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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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이 의정서의 규정들은 지역적 협정에 의하여 구금장소 방문제도를 수립하여

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지소위원회와 지역적 협
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은 중복을 피하고 이 의정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 권장된다.

제 32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 협약과 1977년 6월 8

일자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나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상황 
속의 구금장소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방문하도록 당사국이 허가할 수 있는 기
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는 OPCAT의 방지적 접근법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협력의 원칙을 보여주

고 있다. 동 조문은 구금장소를 방문하는 지역기구의 존재를 인지하고, SPT가 이

러한 매커니즘의 작업과 중복되고 이러한 기구들이 SPT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를

다루고 있다. 협력은 특히 NPMs의 지정, 설립 및 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구

들의 일관성 있는 기준 및 권고사항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

다.372) 제31조 하에서 구상된 SPT와 기타 지역 매커니즘 사이의 협력은 여러 형

태를 취할 수 있다. 정보 및 최선의 모범 관행 지침의 교환, 특정한 국가의 공동

방문 및 공통적 관심사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회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록 제31조가 명확하게 NPMs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조문은 NPMs가

관련 지역기구와의 협의방법 및 그 기구들이 NPMs와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함에

있어서 유용하다. 각 기구들이 수집된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여느 기구의 방문의

결과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제32조는 대단히 중요한 OPCAT의 협력 원칙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

372)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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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1.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

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는 이 의정서와 협정의 다른 당사국에게 이를 통
지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다.373) 동 조문은 OPCAT가 4개 제네바 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의 의무를 제한하거

나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제인도법374)의
기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제32조는 당사국을 국제인도법적 견지에서 이들을 보완

하는 의무하에 둔다. 제32조는 OPCAT 기구의 작업을 ICRC의 작업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75) 이는 SPT와 관련 NPM(s)에게 부여된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

권이 ICRC의 방문을 정당하게 배제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정당화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OPCAT의 본문에 따른다. 제네바협약

에 따라, ICRC는 전쟁포로, 구금된 민간인 및 기타 “피보호자”가 국제적 무력

충돌 동안에 갇히거나 갇힐 수 있는 모든 구금장소를 방문할 권한을 부여받았

다.376) 국가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나 평시에 ICRC의 구금장소 방문을 임시로 허

가할 수 있다.377)
그러므로 OPCAT가 그 기구들의 권한과 적용범위가 다루는 구금장소를 더 넓

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CRC와 OPCAT 기구의 작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OPCAT 기구들은 ICRC와 효과적으로 협

력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효과적인 협력은 SPT의 국가방문

임무의 준비 동안에 정보, 특히 방문장소의 선택에 대한 정보 공유의 절차를 요

할 것이다. NPMs와 ICRC 간의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협력은 다수의 NPMs를 가진 당사국들에게 특별히 까다로울 수 있다. 이
는 이러한 국가들이 조정기구의 설립이나 확인을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

다.378)

373) OPCAT 제11조(c) 참조.  
374)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시 개인의 보호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국제인도법은 ICRC가 

전쟁포로를 방문하기 위해 구금장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375)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165.  
376) ICRC의 활동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icrc.org 참조.  
377)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161. ‘무력충돌(armed 

conflict)’의 정의는, www.icr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378) APT, NPM Guide, p.91. 



- 224 -

2. 그러한 폐기는 이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상황 그리고 방지
소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취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행동과 관련
하여 당사국을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가 없으며, 또한 폐
기의 발효일 이전에 이미 방지소위원회에 의하여 심리 중인 문제가 계속 심리
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의 폐기의 발효일 이후에는 방지소위원회가 그 국가와 관련된 새
로운 문제에 대하여 심리를 시작할 수 없다.

제33조는 UNCAT 제31조를 반영한다. 제31조는 당사국이 조약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 따라야 하는 UN의 절차를 규정한다. OPCAT 제33조는 조약하의 의무에

규정된 선택성을 위해서, 당사국의 OPCAT 폐기 통고를 막기 위해 고안된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조약의 폐기는 심각한 조치이다.  
당사국의 의무는 당사국이 폐기 통고를 제출할 순간을 막지 않는다. 폐기는 통

지가 접수되고부터 1년 이후에 발효한다. 폐기 통고가 인수된 다음 해 동안에, 
SPT에 대한 의무를 비롯한 당사국의 의무는 지속된다: 폐기 통고의 이듬해 동안

에 SPT는 여전히 NPMs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방문과 후속방문을 수행

할 수 있고, NPMs에게 훈련, 조언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379) 그러나

일단 폐기의 통고가 접수되면, SPT는 새로운 사항들에 대한 숙고를 개시할 수

없고 당사국은 그 날 이후의 새로운 의무로부터 실질적으로 해방된다. 반면에, 
폐기 통고일 이전에 이미 일어난 행위나 상황과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SPT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계속 활동할 수 있으므로, 폐기의 통고는

SPT가 이미 고려사항이 된 문제를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상황(situation)”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상황과 문제들을 포함한다(예컨대, 
SPT가 이전에 당사국에게 제기한 문제 및 특별기금의 원조를 받은 SPT 권고사항

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380)
나아가, 동 규정은 NPMs의 국가 작업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NPM(s)의 기능을 중단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NPM을 설립한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조치(예를 들어, NPM의 설립입법의 폐지 등)를 취해야 할 것이

다.381)

379)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p.1170-1171. 
380) Id., p.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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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

에게 제출할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를 개최하는데 대한찬성 여부를 자신에게 통지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안
된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 회의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
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의정서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
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되면 이는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을 구속하며, 다른 당사국들
은 이 의정서의 규정과 그들이 이미 수락한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을 받는
다.

제 35 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과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독립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방지소위원회의 위
원들은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협약 제22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
는다.

UNCAT 제29조를 반영하고 있는 제34조는 조약규정의 개정을 위한 절차를 규

정한다. 

제35조 : SPT 위원들의 특권과 면제

381) Id., p.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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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는 SPT와 NPMs의 작업의 정부(또는 기타)개입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

치이다. 동 조문은 SPT구성원들이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Privileges and Immunities)의 제6장 제22조에 따라 기타 UN 요원/
대표이 받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을 것을 보장한다:

UN 임무를 수행하는 (제5장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직원이 아닌) 전문가들은

그들의 임무를 위한 여행기간을 포함한 임무수행 기간 동안 독자적 임무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아야 한다.

(가) 체포 또는 구금, 개인수하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나) 임무수행중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과 행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련 인사가 국제연합

임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다) 모든 문건 및 서류의 불가침.
(라) 국제연합과의 통신을 위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를 통하거나

봉인행낭으로 문건 또는 서한을 접수할 권리. 
(마) 통화 또는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다른 나라

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바)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382)

제22조는 특권과 면제가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임무수행기간 동안에’ 부여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이 SPT 위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특권과 면제는 국가방문 동안에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제22조는 보통 특정한 사

실조사나 기타 방문을 위해서 임명된 전문가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특권과 면

제의 대부분이 국가방문기간 동안에 가장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긴 하지만, 
OPCAT 제35조의 표현과 양립하기 위해서 제22조는 전문가가 SPT위원으로 일하

는 전체기간동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383)
OPCAT 제35조는 특권과 면제가 제13조 3항에서 규정된 SPT 방문대표단에 동

382)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the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UN Treaty Series No 15, 13 February 1946, 
제6장 제22조. 

383)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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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은 당사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과 목적 

행하는 전문가들에게 부여된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충원된 전문

가들은 국가방문 기간 동안에 OPCAT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2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

유할 자격을 가진다.384)
OPCAT 제35조는 또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조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특권과 면제의 남용을 방지하는 권위있는 보호장치를 제공

하기 위함이다. 제23조는 제22조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개인

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UN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포기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22조에 단서를 달았다. 또한 UN 사무총장은 전문

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예를 들어, SPT
의 위원이 임무수행기간 동안에 SPT 권한과 무관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UN 사
무총장은 그 상황이 기소로부터의 면제 포기를 정당화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385)

제35조 : NPM 위원들의 특권과 면제

제35조는 또한 NPM 위원들의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방지

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OPCAT 본문이 특권과 면제의 성질을 명

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5조에 따라 SPT 위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그

모델이 된다. 그러나 NPM 위원들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정확한 성질 및

그 정도는 NPM(또는 NPMs 제도)을 설립하는 국내입법의 본문에 명시되어야 한

다.386) 이들 규정은 개인의 체포, 구금 및 개인수하물의 압류와 모든 문건 및 서

류의 불가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NPM 위원들은 또한 임무수행중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과 행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387) 
특권과 면제에 대한 규정들은 NPM 위원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한 소통에 어떠한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384) Id.  
385) Id. 
386) Id., p.1183.  
387) 추가적인 정보는, APT, NPM Guide, pp.42-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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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들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방문국가의 법령을 존중한다.

(2) 그들 임무의 공평하고 국제적인 성격에 어긋나는 행동과 활동을 삼간
다.

동 규정은 제35조에 의하여 SPT 위원들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다. 제36조는 SPT 방문대표단이 방문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들은 이들이 부여받는 특권과 면제에 상응하는

의무이다. 제36조는 SPT 위원들이 당사국의 일반적인 국내법 및 규정의 준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조는 또한 SPT
가 UN헌장, 공평성의 원칙 및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시하는 제2조와

도 관련이 있다. 제35조가 SPT 위원 임기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반면에, 제36조
는 오로지 방문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 조문은 SPT 위원들이 국내형사법, 규정 또는 전통관습뿐만 아니라 모든

“교도소 규칙, 형사절차규칙 및 이와 같은 정도로 공적인 유사법”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388)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엄격한 해석은 역으로

SPT에게 과도한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문을 수행할 SPT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제14조와 같은 OPCAT의 특정 규정들에 반할 것이

다(제14조는 국가방문임무 수행 중에 SPT에게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SPT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36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SPT 위원들도 OPCAT하에서 부여된 권리, 특권과 면제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389)
제36조는 SPT의 국가방문 임무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 전문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규정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되

어야 한다. 방문팀의 구성원으로서, 전문가들은 SPT 위원들이 임무수행과 관련하

여 부여받는 것과 동일한 권한과 보장을 향유해야 한다.

388) 제36조의 비판적인 해석은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p. 
1188-1189 참조.  

389) Id., p.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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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1.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제37조는 OPCAT가 모든 UN 공용어로 번역되고 이러한 번역이 어떤 식으로든

조약의 규정과 의무를 바꾸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대로, 제24조의 서로 다른 언어 정본이 OPCAT의 일관성과 해석의 문제를 제기

된 바 있다. 오늘날 제24조의 해석은 공식적으로 명확해졌고 원본의 개정도 채택

되었다.390)
제37조는 UN헌장 제102호 1항과 VCLT 제80조를 따르는 UNCAT 제33조를 반

영하여, UN 사무총장를 OPCAT의 기탁자로 지정하고 있다.391)

390) 제24조에 대한 해설 참조.
391) M. Nowak  and E. McArthur, supra note 16, p.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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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가예방기구 지침

서설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는 국가예방기구(이하 ‘NPM’)의 임무
와 권한을 포함하여 그 설립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선
택의정서의 다른 조문들도 NPM에 관하여 중요하지만, 가장 밀접히 연관된 조문
들은 제3조, 제4조, 제17조 내지 제23조, 제29조, 제35조이다. 모든 NPM이 이
러한 규정들을 완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2. 국가는 선택의정서의 요건을 준수한 NPM이 제자리를 잡도록 보장할 책임
이 있다. SPT는 국가에 의해 NPM으로 지정되었다고 통보받은 기구들과 함께 
일한다. SPT는 NPM들이 얼마나 OPCAT의 요건들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그러할 의도도 없지만, 국가와 NPM들이 선택의정
서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들에게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SPT는 이전에 그 첫번째 연례 보고서
에서 NPM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예비적 지침들’을 정립한 바 있다. SPT는 
나아가 후속 연례보고서에서 그리고 방문보고서에 제시된 수많은 권고에서 자신
의 구상을 좀 더 진전시킬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 SPT는 
국가예방기구의 실무에서 야기된 몇몇 문제점과 쟁점들을 반영하고 답변하는 내
용을 담은, 일련의 수정된 지침들을 발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믿고 있다.

3. 이러한 지침들은 선택의정서의 본문에 규정된 내용을 되풀이하지는 않지만, 
NPM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SPT의 기대치에 관하여 더욱 명료하게 밝히고자 한
다. 제Ⅰ편은 NPM의 직무의 모든 측면을 알려주는 수많은 ‘기본원칙’들을 규정
하고 있다. 제Ⅱ편에서는 국가에게 주로 적용될 지침들과 NPM의 설립과 관련한 
수많은 쟁점들에 관한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Ⅲ편에서는 NPM의 실제적
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NPM 그 자체 모두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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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다 많은 경험을 축적될수록, SPT는 NPM의 작업의 특정한 측면을 자세
히 다루면서 새로운 지침을 부가하고자 할 것이다. 

I. 기본 원칙

5. NPM은 현행의 감독체계를 변경하기 보다는 이를 보충해야 하며, 그 설립
은 다른 그러한 보완적 체계의 정립 및 운영을 가로막아서는 아니된다.

6. NPM의 임무와 권한은 선택의정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NPM의 권한은 헌법 및 법률의 문헌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8. NPM의 운영상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9. 관련된 입법은 NPM의 구성원(들)의 임기 및 그들의 해임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임기는 갱신될 수 있으며, NPM의 독립적인 임무수행을 도모하기에 충분해
야 한다.

10. NPM의 방문 임무는 선택의정서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가 박탈
당한 모든 장소에 미쳐야 한다.

11. NPM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의정서의 요건에 따라 필요한 자원
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NPM은 선택의정서상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재정적 자치와 운
영상의 자치를 향유해야 한다.

13. 국가당국과 NPM은 NPM이 행하는 모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NPM과
의 후속 절차에 진입해야 한다.

14. 선택의정서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참여하는 자와 NPM과 함께 참여
하는 자는 어떠한 형태의 제재, 보복 기타 그런 일을 행한 결과로서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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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PM의 효율적 운영은 지속적인 의무이다. NPM의 효율성은 SPT의 견해
를 고려하면서 국가와 NPM 자체에 의해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
한 경우 그 효율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II. NPM의 설립과 관련한 기본 쟁점들

A. NPM의 정체성 및 그 구성

16. NPM은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개방적이
고 투명하며 포섭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NPM 구성원
들의 선임 및 임명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개된 기준에 따라야 한
다.

17. 선택의정서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명심하면서, NPM의 구성원들
은 총체적으로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
다.

18. 국가는 이익의 충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구성원을 임명
하지 않음으로써 NPM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19. NPM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익의 충돌문제를 야기하는 지위를 가지
거나 취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 선택의정서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을 상기하면서, NPM은 그 직원들이 
NPM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배경, 능력 및 전문지식의 다양성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관련된 법적 전문성 및 보건적 전
문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지정과 통지

21. 비준시 선택의정서 제24조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는 한, NPM은 선택의정
서가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지 1년 이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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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PM으로 지정된 기구는 국내적 차원에서 그러한 점이 공개적으로 공표되
어야 한다.

23. 국가는 NPM으로 지정된 기구를 즉각 SPT에 통지해야 한다.

III. NPM의 운영에 관한 기본 쟁점들

A. 국가에 관한 사항들

24. 국가는 NPM이 선택의정서 제4조와 제2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가 효율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모든 구금장소까지 미친다.

25. 국가는 NPM이 스스로 결정한 방식과 빈도수에 따라 방문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선택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의 
사적인 면담을 행할 능력과 자유가 박탈당한 모든 장소에 항상 사전통지없이 방
문을 행할 권리를 포함한다.

26. 국가는 NPM의 구성원들과 직원들이 임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7. 국가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NPM과 접촉했다거나 NPM에게 그 정확성
과 무관하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재, 보복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명령, 의뢰, 허용 또는 용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개인이나 조직은 어
떠한 방식으로도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 된다.

28. 국가는 NPM의 임무와 관련된 입법안을 그 심의를 위해 NPM에게 통지해
야 하며, NPM으로 하여금 현행 또는 제안된 정책이나 입법에 관해 제안을 하거
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국가는 그러한 법안과 관련하여 NPM
으로부터 입수한 제안이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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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가는 NPM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는 그 국가의 입법부나 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되어 논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NPM의 연례보고서는 또한 SPT에 전달되어 그 홈페이지에 게재되기 위해 준비
되도록 해야 한다. 

B. NPM에 관한 사항들

30. NPM은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이익의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 임
무의 모든 측면을 수행해야 한다.

31. NPM과 그 구성원들 및 직원들은 스스로의 직무수행방식을 정기적으로 검
토하고 선택의정서상의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32. NPM으로 지정된 기구가 선택의정서 상의 임무에 부가하여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NPM의 임무는 독자적인 직원과 예산을 가지는 별도의 부서
에 부여되어야 한다.

33. NPM은 선택의정서 제4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그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자유가 박탈당한 모든 장소에 대한 방문 
또는 의심이 가는 모든 장소에 대한 방문을 망라하는 직무 계획/프로그램을 편성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가 효율적인 통제를 행
사하는 모든 장소에까지 미친다.

34. NPM은 자유가 박탈당한 장소가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식과 그렇게 하기 위한 
충분한 빈도수로 방문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 직무와 자원의 이용을 계획
하여야 한다. 

35. NPM은 임무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현행 및 제안된 정책이나 입법에 
대하여 국가 당국에 대해 제안 및 의견개진을 하여야 한다.

36. NPM은 연례보고서 및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보고서를 발간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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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방문 후에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보고서들은 관련당국
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NPM의 권고는 SPT의 논평과 권고를 비롯하
여, 고문 및 기타 불법적 대우의 예방을 위한 분야에서의 국제연합의 관련규범을 
고려하여야 한다. 

37. NPM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정보가 완전히 보호될 것을 보
장하여야 한다.

38. NPM은 그 NPM이 자신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와의 의미 있는 
대화과정에 참여할 권능을 가지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NPM은 SPT가 문제의 국가와 관련하여 행한 권고의 이행에 대해서 SPT와 연대
하여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39. NPM은 다른 NPM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
른 NPM들과 연락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여야 한다.

40. NPM은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그곳에 규정된 목적 따라 SPT와의 교
류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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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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